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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가 소득 1만불의 늪에서 헤어

나지못하고 있다. 지난수 십년간 한국의

희망은경제발전이었다. 그러나최근경제

위기이후한국경제의모습은활력을잃은

채, 경제의방향도, 정책도, 대책도갈피를

잡지못하고있다.

참여정부출범후 1년이 지난이 시점에

서 지난1년간의경제를회고해보고앞으로우리경제

가 풀어가야할과제를점검해보고자한다. 

정치적여건에있어서참여정부는제도권내의정치

적 기반이취약하여시민단체등 비제도권세력으로정

치세력을보완하였다. 이것은과거문민정부가기존여

당으로, 국민의정부가기존야당으로집권초기의경제

기반을승계한것과는근본적인차이가있다.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 참여정부의1년은 대내외 경

제 불안속에서장기침체국면으로진입하느냐, 점진적

인 회복추세로이어지느냐갈림길에놓여있다.

우선참여정부출범후주요경제지표를살펴보면, 내

수 부문의침체로인한경제성장률둔화가두드러졌다.

특히물가 및 실업률등의민생관련지표들은새 정부

출범 이후 계속 악화되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 0 0 2년 2 . 7 %에서 2 0 0 3년 3 . 6 %로 급등했으며, 생활

물가는 2 . 5 %에서 4 . 1 %로 상승하였다. 실업률, 특히

청년실업률은 2 0 0 2년 6 . 6 %에서 2 0 0 4년 1 / 4분기에

8 . 8 %로 최고치를 나타내었다, 금리, 환

율, 주가 등 금융지표는 실물경기의 불확

실성을 반영하여변동폭이더욱확대되었

다. 수출호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원/달러

환율은 2 0 0 2년 말의 1 , 1 8 6 . 2원에서

2 0 0 3년 말에는 1 , 1 9 2 . 6원으로 상승하였

으나, 최근급락세로반전하여1 , 1 4 0원대

를 보이고 있다. 요컨대, 대부분의경제지표들이경제

여건이비슷했던문민정부의성과에미치지못할뿐만

아니라, 특히설비투자와생산은외환위기때인국민의

정부출범이후1년의 성과수준과유사하다.

그러면 참여정부 경제정책 추진상의 문제점은 어디

에 있었는가? 무엇보다경제정책의균형성이부족하였

다. 경제발전 단계에서 균형성을잃은섣부른 분배 위

주의정책접근은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세대간, 계층

간, 지역간, 경제주체간 이분법적인 사고를 유발시켜

성장 에너지를 분산시켰고 심지어는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졌다. 또한노사정책의균형성상실은막대한사회

적 비용 발생과 외국인의 국내투자 기피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의불안요인으로까지번졌다.

둘째로 경제정책의 일관성과 조정기능이 작동되지

못했다. 물론 정부부처간에동일한 문제에 대해 다양

한 의견이 제시될 수도있고, 국내외 경제상황에 따라

유연성있게대처해야하지만, 최종경제정책으로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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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기도전에이견조정과정에서부처간이견이외부로

표출됨으로써각 부처의정책이난무한가운데국가경

제정책의일관성은찾아보기어려웠다는점이다. 예컨

대, 출자총액 제한제도, 외국인 투자정책, 부당내부거

래조사등이대표적인예에속한다. 

셋째로 장·단기 경제정책간의 연계성과 구체성이

미흡하였다. 아직도장기적인 전략만 있을 뿐, 구체적

인 실천방안이없다거나, 장기정책을구체화할단기정

책이 뒷받침되어 있지 못했다는 것이다. 예컨대, 동북

아 중심국가건설은국가핵심과제인데도불구하고이

를 실천할 장·단기 세부대책 수립이 부족하다. 또한

성장잠재력확충을위한차세대성장산업육성프로젝

트에있어서도실제로세계적인기술개발을주도할민

간부분과의네트워킹이취약하다.

따라서, 앞으로경제정책의과제는국가경제정책으

로서의 균형성과일관성, 그리고확고한경제리더쉽을

바탕으로 한 조정기능과 구체적인 실천성을 확보하는

데 두어야 할 것이다. 경제정책의 균형성과 일관성은

정책에대한신뢰구축과예측가능한정책궤도를제시

하는데 필수적인요소이다. 경제정책자체가불균형의

경제상황을균형상태로수렴시켜가는과정이라면, 그

수렴과정에서 수많은 경제적 갈등의 조정이야말로 경

제정책의 핵심이다. 법과원칙, 그리고 공정한 게임의

룰에 의한 확고한 경제리더쉽의 정립이 경제·사회적

조정자로서의권위회복에근간이됨을다시 강조하는

바이다.

나아가서복지·분배정책은장기적인관점에서성장

과 보조를맞춰경제발전단계에적합하게기본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분배적 정의는 시장원리를 통해, 혹

은 시장원리를크게훼손하지않는범위내에서이루어

지고자유시장경제의기본이념과합치될수 있도록사

회적공감대형성이우선되어야할것이다. 

한국경제가선진권의경제회복궤도로부터소외되어

떨어지지않도록우리앞에 놓인경제과제를원초적으

로 해결해가는결단이필요한시기이다.

참여정부1년의경제회고와과제

앞으로경제정책의과제는국가경제정책으로서의균형성과일관성, 그리고확고한경제리더쉽을바탕

으로한 조정기능과구체적인실천성을확보하는데 두어야할 것이다. 경제정책의균형성과일관성은

정책에대한신뢰구축과예측가능한정책궤도를제시하는데 필수적인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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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관련 세금 및 가격의
국제비교와정책시사점

Ⅰ. 서론

최근일반국민들 사이에흡연의 유해성에대한인식이고조되고삶의질 향상에 대한욕

구가커지면서흡연억제를요구하는목소리와금연운동이확산되는추세이다. 이런가운데

흡연에따른의료비용증가문제와연계하여건강보험재정적자보전을위해담배분국민건

강증진기금을사용하는문제가현안이 되면서재정지원의 근거와필요성·연계성등에대

해각 부처및학계에서논쟁이가열되고있다.

지난해 말에는담배에부과되는국민건강증진기금의요율을5 0 0원 인상하는방안이제시

되었다. 요율인상폭을1 , 0 0 0원으로확대하는방안도제기되었다. 최근에는이 문제에대한

논의가다소뜸하지만담배와관련한제세부담조정문제는언제든지뜨거운감자로부상할

수있는 잠재력을지니고있다.

일반적으로담배가격을인상하면가격효과로인해담배소비가감소하므로담배가격의인

상이필요하다는데에는 대부분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방법론상으로는이해관계가복잡

히 얽혀있어원만한해결이쉽지않다. 특히요율인상수준과방법, 그에따른기대효과(즉,

담배소비억제효과등), 세부담의형평성과소득재분배효과등에대해서는견해차가커서

조화를이루기어려운실정이다.

현
안
분
석
( 1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성 명 재 선임연구위원( s u n g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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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관련세금및가격의국제비교와정책시사점▶▶

이상과 같이 담배 관련 제세부담의 증대를 주장하는 데에는 우리나라의 담배가격이

OECD 회원국중 최하위이고판매가격대비소비세부담률도미국을제외하고는최하위인

반면소비수준은세계최고수준이라는점이크게작용하고있다. 또한담배는중독성을가지

기 때문에탄력성이낮지만가격을인상하면수요가감소할것이라는믿음이그 바탕에전제

되어있다.

향후에도담배가격인상을통한담배소비의억제에대한논의는지속될것이다. 현시점에

서는중·장기적인관점에서담배가격정책방향정립에도움을줄 수 있도록담배시장의현

황과변화추이등 사실관계에대한검토가필요하다. 참고로영국은세계에서가장담배가격

이 비싼국가로서우리나라에참고가 될 만한사례를많이가지고있다. 본고에서는영국의

경험을바탕으로담배관련조세정책수립에도움이될수있는 시사점을찾아보고자한다.

Ⅱ. 담배소비의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담배소비현황

가. 담배소비추이

우리나라의담배소비는[그림 Ⅱ- 1 ]에서보듯이 1 9 9 0년대초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를 보였다. 그러나1 9 9 2년부터 2 0 0 0년까지는 등락을 거듭하는양상을 보이다가 최근에는

소폭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1 9 9 0년대초까지 담배소비가꾸준히 증가한 데에는 인구증가, 담배소비저변의 확대, 여

성 및 미성년자 흡연의 증가등이 주요요인이었다. 그러나최근에는 국민보건위생에대한

일반인들의인식이 제고되면서금연운동이확산되고, 담배관련소비세의과세가 강화되어

담배가격이상승하면서담배소비가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일반적으로담배가격을인상하면가격효과로인해담배소비가감소하므로담배가격의인상이필

요하다는데에는대부분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방법론상으로는이해관계가복잡히얽혀있어

원만한해결이쉽지않다. 특히요율인상수준과방법, 그에따른기대효과, 세부담의형평성과소

득재분배효과등에대해서는견해차가커서조화를이루기어려운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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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 9 4년, 1999년, 2001년, 2002년에는담배소비가크게감소하였다. 주된원인으로는금

연운동의확산, 담배소비세의세율인상, 부가가치세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인상등 제세

공과금의인상과그에따른가격상승등을들 수 있다. 또한가격인상이미리예고됨에따라

가격인상전에사재기수요가크게나타나, 정작가격이인상된후에는오히려담배판매량이

정상적인수준보다더 크게감소하였기때문이다.

나. 수입담배의시장점유율변화추이

1 9 8 8년 수입자유화이후특히1 9 9 3∼1 9 9 5년 사이에 수입담배의수요가비약적으로증

가하였다. 1995년에는시장점유율이 1 3 %에 육박할 정도로 수입담배는 단기간 내에 빠른

성장세를나타내었다. 그러나1 9 9 5년 9월경품제공을 금지하는국민건강증진법이발효되

면서수입담배의판매량이일시적으로감소하였다. 1997∼1 9 9 8년에는 경기가 후퇴하면서

외산담배의 시장점유율(담배판매량기준)이 4 . 9 % ( 1 9 9 8년)로 급감하였다. 이후에 경기가

곧 안정화되면서수입담배판매량이빠르게 회복되는모습을 보였다. 경제위기에서완전히

벗어난2 0 0 1∼2 0 0 2년에시장점유율이1 5 . 7∼2 1 . 2 %1 )에 이를정도로외산담배의시장점유

율이급격히상승하였다.

1) 금액을기준으로하는경우, 수입담배가국산담배보다다소높은가격이책정되어있어수입담배의시장점유율은이보다더높

아지게된다.

[그림Ⅱ-1] 담배소비량과판매가격의변천
(단위: 백만개비,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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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비교하여국민1인당담배소비량을살펴보면, 1998년현재그리스

가 2 , 9 0 8개비로가장높고, 일본( 2 , 6 4 4개비), 스페인( 2 , 2 9 1개비), 한국( 2 , 2 5 8개비) 순으로높

다. 우리나라에서는1 9 9 0년대말부터담배소비가감소추세를나타내어2 0 0 2년현재1인당소비

량이1 , 9 3 0개비로크게감소하였다.

2. 주요국의담배소비현황

EU, 미국, 일본등 선진국과 비교하여국민1인당 담배소비량을살펴보면, 1998년현재

그리스가 2 , 9 0 8개비로 가장 높고, 일본( 2 , 6 4 4개비), 스페인( 2 , 2 9 1개비), 한국( 2 , 2 5 8개

비)2) 순으로높다. 우리나라에서는1 9 9 0년대말부터담배소비가감소추세를나타내어2 0 0 2

년 현재1인당소비량이1 , 9 3 0개비로크게감소하였다. 이와반대로스웨덴과핀란드등은

1천개비미만으로1인당소비량이최하위수준이다.

2) 우리나라의경우말아피는 담배등의소비가전무한반면외국에서는이의 소비비중이상당히높기 때문에 일반궐련에 대한

우리나라의소비비중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나는경향이있으므로국제비교시이를염두에둘필요가있다. 그럼에도여전히

우리나라의1인당담배소비량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이다.

총소비 인구증가율
국산담배 외산담배

소비량 증가율 시장점유율 소비량 증가율 시장점유율

1 9 8 8 8 8 , 2 4 1 8 5 , 8 5 8 9 7 . 3 2 , 3 8 3 2 . 7

1 9 8 9 9 2 , 0 7 6 0 . 9 9 8 7 , 8 4 0 2 . 3 1 9 5 . 4 4 , 2 3 6 7 7 . 7 6 4 . 6

1 9 9 0 9 5 , 4 7 5 0 . 9 9 9 1 , 2 7 4 3 . 9 1 9 5 . 6 4 , 2 0 1 - 0 . 8 3 4 . 4

1 9 9 1 9 8 , 2 3 5 1 . 0 4 9 3 , 3 2 3 2 . 2 4 9 5 . 0 4 , 9 1 2 1 6 . 9 2 5 . 0

1 9 9 2 1 0 1 , 4 3 8 1 . 0 2 9 5 , 9 6 0 2 . 8 3 9 4 . 6 5 , 4 7 8 1 1 . 5 2 5 . 4

1 9 9 3 1 0 5 , 3 3 7 1 . 0 1 9 8 , 3 8 4 2 . 5 3 9 3 . 4 6 , 9 5 3 2 6 . 9 3 6 . 6

1 9 9 4 9 6 , 1 4 0 1 . 0 1 8 7 , 5 8 1 - 1 0 . 9 8 9 1 . 1 8 , 5 5 9 2 3 . 1 0 8 . 9

1 9 9 5 9 7 , 3 4 8 0 . 9 6 8 4 , 8 7 7 - 3 . 0 9 8 7 . 2 1 2 , 4 7 1 4 5 . 7 1 1 2 . 8

1 9 9 6 1 0 2 , 7 3 8 0 . 9 4 9 1 , 2 9 9 7 . 5 7 8 8 . 9 1 1 , 4 3 9 - 8 . 2 8 1 1 . 1

1 9 9 7 9 9 , 6 6 8 0 . 8 4 8 8 , 0 6 9 - 3 . 5 4 8 8 . 4 1 1 , 5 9 9 1 . 4 0 1 1 . 6

1 9 9 8 1 0 6 , 5 5 0 0 . 7 1 1 0 1 , 2 8 9 1 5 . 0 1 9 5 . 1 5 , 2 6 1 - 5 4 . 6 4 4 . 9

1 9 9 9 9 5 , 6 7 0 0 . 8 4 8 9 , 4 5 7 - 1 1 . 6 8 9 3 . 5 6 , 2 1 3 1 8 . 1 0 6 . 5

2 0 0 0 1 0 4 , 9 4 5 0 . 7 1 9 5 , 0 7 6 6 . 2 8 9 0 . 6 9 , 8 6 9 5 8 . 8 4 9 . 4

2 0 0 1 9 8 , 9 1 7 0 . 6 3 8 3 , 4 1 6 - 1 2 . 2 6 8 4 . 3 1 5 , 5 0 1 5 7 . 0 7 1 5 . 7

2 0 0 2 9 1 , 9 5 6 0 . 6 0 7 2 , 4 8 6 - 1 3 . 1 0 7 8 . 8 1 9 , 4 7 0 2 5 . 6 0 2 1 . 2

<표Ⅱ-1> 국산및 수입담배의판매량과시장점유율
(단위: 백만본, %)

자료: KT&G.

통계청K O S I 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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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국별로연령별인구구성이다르고1 5세 이하미성년자의경우에는상당수가비흡

연자라는점을감안할 때, 15세이상인구를 기준으로국가간의담배소비량을비교하는것

이더욱 의미를가질수 있다.

1 5세 이상인구1인당 흡연량과1인당국민소득간의관계를 보면일정한관계가 없는것

으로추정된다. 이는[그림Ⅱ- 2 ]에서보듯이선진국에서는이미담배소비가포화상태에이

르러소득이증가하더라도소득효과에의한소비증가효과는별로없음을시사한다.

[그림 Ⅱ-2] 15세이상인구1인당흡연량및 소득의 국제비교:
(단위: 달러, 개비)

자료: KT&G, 영국담배협회, Orzechowski and Walker, World Bank

주: 미국, 일본은2 0 0 2년기준, 한국01, 한국0 2는2 0 0 1∼2 0 0 2년기준, 나머지는1 9 9 8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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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세 이상인구1인당흡연량과판매가격사이에는미약하나마역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

로 보인다. 이는담배가격을인상할경우담배소비의억제효과를기대할수 있음을시사한다. 그

렇지만그기울기가크지않기때문에가격효과또한그렇게크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반면, 15세이상인구1인당흡연량과판매가격사이에는미약하나마역의상관관계가존

재하는것으로보인다. 이는담배가격을인상할경우담배소비의억제효과를기대할수 있음

을 시사한다( [그림Ⅱ-3] 참조). 그렇지만그 기울기가크지않기때문에 가격효과또한그

렇게크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그림Ⅱ-3] 15세이상인구1인당 흡연량 및 담배가격의국제비교:
(단위: 달러/갑, 개비)

자료: KT&G, 영국담배협회, Orzechowski and Walker, World Bank

주: 미국, 일본은2 0 0 2년기준, 한국01, 한국0 2는2 0 0 1∼2 0 0 2년기준, 나머지는1 9 9 8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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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담배관련세제의 국제비교

1. 우리나라의담배관련세제

가. 담배관련제세공과금의현황

2 0 0 4년 3월현재담배관련제세공과금으로는담배소비세, 담배소비세분교육세, 폐기물

부담금, 국민건강증진기금, 연초생산안정화기금, 부가가치세가있다. 담배소비세는 1갑당

5 1 0원, 교육세는담배소비세액의5 0 %의 세율로과세되고있다. 폐기물부담금은1 9 9 6년 7

월 이후현재까지1갑당4원씩, 1997년5월도입된국민건강증진기금은2 0 0 2년 2월부터2

생 산 량 궐련소비량

궐 련 시 가 파이프담배 말아피는담배 총 계 1 5세이상인구 1인당소비량
흡연자수

오스트리아 2 2 , 5 1 2 2 2 - - 1 7 , 0 0 0 1 5 , 0 5 2 2 , 2 5 3 1 , 8 4 4 1 . 8 3

벨기에/룩셈부르크 1 2 , 3 0 0 4 5 5 5 8 1 0 , 2 0 0 2 4 , 5 0 0 1 7 , 3 0 3 1 , 9 8 9 1 , 6 3 2 2 . 6

덴마크 1 2 , 2 7 6 3 3 5 2 , 7 7 2 1 , 4 8 6 , 0 0 0 8 , 2 3 8 2 , 2 6 6 1 , 5 7 0 1 . 5

핀란드 5 , 5 1 0 4 1 5 9 9 4 4 5 0 4 , 8 1 3 1 , 1 5 3 9 3 6 0 . 8

프랑스 4 3 , 3 0 4 6 9 5 1 , 0 0 0 2 , 7 7 5 1 4 3 , 0 0 0 8 3 , 8 0 0 1 , 7 4 4 1 , 4 3 1 1 4

독일 1 8 1 , 9 0 3 1 , 8 8 2 6 3 8 2 8 , 4 6 2 1 5 0 , 0 0 0 1 3 8 , 3 8 8 2 , 0 0 1 1 , 6 8 4 1 9 . 9

그리스 3 5 , 8 0 0 - 1 9 . 3 - 4 2 5 , 0 0 0 3 0 , 6 0 0 3 , 5 0 8 2 , 9 0 8 3 . 8

아일랜드 6 , 0 0 0 6 0 - 3 , 5 0 7 5 , 0 0 0 6 , 4 0 0 2 , 2 7 4 1 , 7 9 8 0 . 8

이탈리아 5 0 , 6 8 1 9 6 . 4 1 3 5 - 3 0 7 , 0 0 0 9 1 , 1 0 0 1 , 8 9 8 1 , 5 9 2 1 4 . 1

네덜란드 1 1 6 , 2 6 3 2 , 0 1 5 3 5 0 2 9 , 0 0 0 2 5 , 0 0 0 1 6 , 6 2 3 1 , 6 2 4 1 , 0 6 1 4 . 6

포르투갈 1 4 , 9 5 4 - - - - 1 6 , 3 3 9 1 , 9 4 0 1 , 6 6 7 1 . 4

스페인 7 4 , 1 1 0 7 6 4 1 1 . 6 7 2 9 0 , 0 0 0 9 1 , 0 0 2 2 , 8 1 3 2 , 2 9 1 1 1 . 1

스웨덴 5 , 7 0 0 - 1 2 2 9 2 2 1 4 , 9 0 0 5 , 7 4 0 1 , 0 3 4 6 4 9 1 . 2

영국 1 6 3 , 5 4 7 8 2 3 1 , 1 5 9 6 , 6 7 3 1 3 6 , 0 0 0 7 0 , 0 0 0 * 1 , 5 2 5 1 , 2 0 3 1 5

EU 계 7 4 4 , 8 6 0 6 , 7 8 1 6 , 7 7 0 8 4 , 0 9 1 1 , 3 4 3 , 8 5 0 5 9 5 , 3 9 8 1 , 9 6 9 1 , 5 9 4 9 2 . 6 3

미국 n . a . n . a . n . a . n . a . n . a . 4 2 5 , 0 0 0 1 , 8 6 5 1 , 4 6 0 n . a .

일본 n . a . n . a . n . a . n . a . n . a . 3 1 2 , 6 0 0 2 , 8 7 1 2 , 4 5 2 n . a .

한국 n . a . n . a . n . a . n . a . n . a . 7 2 , 4 8 6 2 , 4 3 0 1 , 9 3 0 n . a .

<표Ⅱ-2> 담배생산·소비및 흡연인구( 1 9 9 8년 현재)
(단위: 백만개비, 톤, 명, 개비, 백만명)

주: 1. 한국, 미국, 일본은2 0 0 2년기준.

2. 영국의세금을납부한궐련소비량은7 8 7억개비로추정됨.

자료: 영국담배협회(TMA), 일본JT, 미국, Orzechowsky and Walker,

통계청, 『한국의사회지표』, 1998.

담배관련

산업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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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의 세수비중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990년에는 담배소비세 세수가 1조

5 , 7 1 8억원으로총조세의4.7%, 지방세의2 4 . 7 %를 점하였다. 2002년에는세수가2조 2 , 3 7 8

억원으로총조세 대비1.7%, 지방세세수대비7 . 1 %로 세수비중이축소되었다. 이는세수측면

에서담배소비세의위상이약화되었음을나타낸다.

원에서1 5 0원으로높여부과하고있다. 연초생산안정화기금은2 0 0 2년 2월부터1갑당1 0원

씩부과하고있으며, 부가가치세는1 9 9 9년 1월부터1 0 %의 세율로과세되고있다.

담배소비세의과세체계는종량세구조이다. 그동안세율이인상되기는하였으나담배소비

세의세수비중은하락하는추세를 보이고있다. 1990년에는담배소비세세수가1조5 , 7 1 8

억원으로 총조세( 3 3 . 2조원)의 4.7%, 지방세( 6 . 4조원)의 2 4 . 7 %를 점하였다. 2002년에는

세수가 2조 2 , 3 7 8억원으로 총조세( 1 3 5 . 5조원) 대비 1.7%, 지방세 세수( 3 1 . 5조원) 대비

7 . 1 %로 세수비중이축소되었다. 이는세수측면에서담배소비세의위상이약화되었음을나

타낸다.

담배소비세의세수비중하락에는다음의요인이 있다. 첫째, 담배소비세의과세체계는종

량세체계이므로물가조정기능이없다. 따라서시간이경과하면서세부담의실질가치가하

락하였기때문이다. 둘째, 1990년대이후담배수요가포화상태에접근하여소비가정체되

었기때문이다. 셋째, 1990년대중반이후제세공과금이인상되면서가격효과에의해수요

1 9 8 9 . 1 . 1∼ 1 9 9 4 . 1 . 1∼ 1 9 9 6 . 7∼ 1 9 9 7 . 5∼ 1 9 9 9 . 1∼ 2 0 0 1 . 1∼ 2 0 0 2 . 2∼

담배소비세 3 6 0 4 6 0 4 6 0 4 6 0 4 6 0 5 1 0 5 1 0

교육세 1 8 4 1 8 4 1 8 4 2 5 5 2 5 5

공익기금 2 0

폐기물부담금 4 4 4 4 4

국민건강증진기금 2 2 2 1 5 0

연초생산안정화기금 1 0

소계 3 6 0 4 8 0 6 4 8 6 5 0 6 5 0 7 7 1 9 2 9

부가세 1 0 0 1 1 8 . 2 1 3 6 . 4

총계 3 6 0 4 8 0 6 4 8 6 5 0 7 5 0 8 8 9 . 2 1 , 0 6 5 . 4

판매가 9 0 0 1 , 0 0 0 1 , 1 0 0 1 , 1 0 0 1 , 3 0 0 1 , 5 0 0

<표Ⅲ-1> 담배관련제세공과금및 가격구조의변화추이
(단위: 원/갑)

주: 1. 부가가치세를제외한모든세율은갑당정액임.

2. 부가가치세는공급가의1 0 % (상기예시는디스의경우)

자료: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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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감소하였기때문이다. 넷째, 담배수요의소득탄력성이낮아 수요증가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섯째, 일반국민들의건강에대한인식이변화하면서수요의저변이지속적으로

감소하였기때문이다.

2 0 0 0년대에 접어들어서도담배가격이계속 인상되었으며, 고가담배의 소비비중도 크게

상승하였다. 이에 따라 담배에 대한 소비지출도 증가하였다. 그렇지만 담배소비세 부담은

1 9 9 0년대중반이후정체상태를보이고있다. 세율인상효과와소비감소에의한효과가상

당부분 서로상쇄되었기때문이다.

나. 담배소비세부담분포

도시가구에서1년 동안담배에 대해지출하는가구당 평균담배소비지출액은 1 9 8 2년 4

만원에서2 0 0 2년에는 2 0만 6천원으로약 5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그런데담배소비세는

같은기간동안2만원에서6만원으로3배 수준으로증가하였다3 ). 이는세부담증가율이소

비지출증가율보다낮다는점을나타낸다. 이와같은결과를초래하는가장큰 요인은소비

패턴의변화에기인하는것으로추정된다.

담배소비세는 종량세이기 때문에 담배가격과 무관하게 세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고가의

담배를많이소비할수록소비지출액중 담배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은작아진다. 1980년대

중반에외산담배의수입이허용된이래1 9 9 0년대중반부터수입담배또는고가담배에대한

소비비중이본격적으로확대되면서담배소비지출과담배소비세부담곡선의격차가벌어지

기 시작하였다. 2000년이후에는외산담배의시장점유율이급격히확대되면서그러한경향

이한층 두드러지고있다( [그림Ⅲ-1] 참조) .

3) 2 0 0 1년에는담배소비세부담이6만8천원으로최고수준을나타내었으나2 0 0 2년에는소비감소로평균담배소비세부담액이

8천원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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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의담배를많이소비할수록소비지출액중 담배소비세가차지하는비중은작아진다. 1980년

대 중반에외산담배의수입이허용된이래1 9 9 0년대중반부터담배소비지출과담배소비세부담

곡선의격차가벌어지기시작하였다. 2000년이후에는외산담배의시장점유율이급격히확대되

면서그러한경향이한층두드러지고있다.

담배소비세는종량세인 만큼세부담 분포는 소비량에 비례한다. 담배수요는소득에 대해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수요 증가에 한계가 있어 세부담 증가율이

소득증가율에못 미친다. 따라서시간이 경과할수록담배소비세의절대세부담액은상승하

는 추세를보이지만실효세부담률(총소득대비담배소비세부담비중) 곡선은우하향하게된

다( [그림Ⅲ-2] 참조) .

담배수요는소득에대해비탄력적이기때문에 고소득층으로갈수록담배소비가증가하지

만 세부담의증가속도는더디어진다. 따라서담배소비세부담액은고소득층일수록커지지만

증가율은낮아진다. 이로인해총소득 대비담배소비세의실효세부담률곡선은 고소득층으

로 갈수록우하향하는모습을나타낸다( [그림Ⅲ-3] 참조) .

[그림 Ⅲ-1] 도시가구의가구당 평균담배소비지출및 평균담배소비세부담분포
(단위: 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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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2] 도시가구의가구당평균담배소비세부담추이
(단위: 원, %)

[그림Ⅲ-3] 소득계층별담배소비세실효세부담률분포(전체가구)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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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U의 담배소비세는종량세와종가세의혼합세체계로일정한범위내에서종가세와종량세의비

중을조정할수있다. 각국은자국의담배산업여건에따라비중을달리하고있다. 대체로국내담

배산업이해당국가의담배시장에서시장지배력이강한경우에는종가세비중을높이는반면, 시

장지배력이약한경우에는반대로종량세비중을높이는경향이있다

2. 주요국의담배관련세제

가. EU

E U는 1 9 7 1년부터 조세조화(tax harmonization)를목적으로각국의 조세체계를접근시

키고있다. EU의담배소비세는종량세와종가세의혼합세체계로구성되어있다. 담배소비

세도조세조화의일환으로다음의규정을마련하여회원국에게준수하도록하고있다.

첫째, 가장소비비중이높은 가격대의 담배제품군을기준으로담배소비세의 비중은 소비

자가격대비57% 이상이면서, 동시에1 0 0 0개비당 6 0유로이상이어야한다. 담배소비세의

최저한도는2 0 0 6년 7월부터1 0 0 0개비당6 4유로로인상될예정이다4 ).

둘째, 담배소비세와부가가치세등 제세부담금총액중 5∼55% 범위내에서 담배소비세

종량세의세율을결정하여야한다.

EU 회원국은일정한범위내에서종가세와종량세의비중을조정할수 있다. 각국은자국

의 담배산업여건에따라비중을달리하고있다. 대체로국내담배산업이해당국가의담배

시장에서시장지배력이강한경우에는종가세비중을높이는반면, 시장지배력이약한경우

에는반대로종량세비중을높이는경향이있다.

나. 미국

미국의담배소비세는연방담배세와주담배세로구분된다. 두가지모두종량세체계로과

세된다. 연방담배세의세율은궐련1천개비당1 9 . 5달러로지역에관계없이동일하게부과된

다. 주담배세는주에따라세율이크게차이를보인다. 주담배세의세율은2 . 5센트(버지니아

주)∼1 . 5 1달러(매사츄세츠주)로격차가큰편이다.

4) 그리스의경우에는아직담배소비세최저한도에미치지못하고있는데EU 규정을준수하기위해지속적으로세금을인상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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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0 2년 현재미국의담배1갑당평균판매가격은3 . 7 2 2달러이다. 이중 담배소비세부담

은평균 1 . 0 0 1 5달러로판매가격의26.6% 수준이다.

다. 일본

일본의 담배소비세는 담배세와담배특별세로구성되어 있으며 모두종량세 체계이다. 담

배세는국세와지방세로이원화되어있으며, 지방세는도부현세와시정촌세로세분화된다.

현재답배1갑당부과되는담배소비세의세율은, 국세담배세5 4 . 3 2엔, 담배특별세1 6 . 4 0

엔, 지방담배세로서도부현세1 3 . 8 4엔과시정촌세5 3 . 3 6엔 등 도합1 3 7 . 9 2엔이다. 그밖에

세율이5 %인 소비세가과세되고있다.

3. 담배가격의국제비교

가. 우리나라

우리나라담배판매가격은지속적으로상승하여왔다. 다만경제위기( 1 9 9 7 ~ 1 9 9 8년) 기

간에는고가의 수입담배 소비가격감하면서평균가격이일시적으로낮아졌다. 그러나경제

위기에서벗어나면서수입담배의소비가 다시크게증가하면서평균가격도1 9 9 9년부터 상

승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 Ⅱ-1] 참조). 2002년 현재 국산담배의 평균 담배가격은

1 , 4 1 3 . 7 5원이며, 수입담배의가격 평균은 1 , 8 0 4 . 7 3원으로 수입담배가 국산담배보다 고가

이다.

1 9 4 4 1 9 5 4 1 9 9 0 1 9 9 6 1 9 9 7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시가A 0 . 7 5 0 . 7 5 0 . 7 5 1 . 1 2 5 1 . 1 2 5 1 . 1 2 5 1 . 1 2 5 1 . 5 9 4 1 . 5 9 4 1 . 8 2 8

시가B 2 . 5 0∼2 0 2 . 5 0∼2 0 8 . 5 % * 3 0 1 2 . 7 5 % * * 1 2 . 7 5 % * * 3 0 4 2 . 5 0 4 2 . 5 0 4 8 . 7 5

궐련 3 . 5 0 4 8 1 2 1 2 1 2 1 2 1 7 1 7∼3 5 . 7 0 1 9 . 5 0∼4 0 . 9 5

파이프담배 0 . 1 0 0 . 1 0 - 0 . 6 7 5 0 . 6 7 5 0 . 6 7 5 0 . 6 7 5 0 . 9 5 6 7 0 . 9 5 6 7 1 . 1 0

<표Ⅲ-2> 미국연방담배소비세의세율변천
(단위: 달러/천개비, 달러/파운드)

주: 1. 시가A는1천개비당3파운드이하, 시가B는3파운드이상의것임.

2. *는2 0달러상한, **는3 0달러를상한으로함.

자료: Commerce Clearing House (C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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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가격이가장높은담배라고할 수있는 2 0 0 0원급담배제품군을기준으로

하더라도E U와비교하면판매가격이최하위수준이다. 뿐만아니라상당수의동유럽국가와비교

해서도가격이낮은편이다.

담배가격의인상은 고가담배의 소비비중상승과 담배소비세의세율인상, 관련제세공과

금의도입·요율인상과관련이 깊다. 담배가격의인상시점은 담배소비세의세율인상, 담

배 부가가치세의도입, 교육세의도입, 국민건강증진기금의대폭인상시기와대체로일치하

였다. 향후에도제세부담금의인상이 예상되므로담배의 평균판매가격도지속적으로상승

할것으로예상된다.

나. 담배가격구성의국제비교

담배가격은2 0 0 3년 6월현재EU 국가중 영국이4 . 5 9파운드로가장높다. 반면에스페인

이 1 . 2 7파운드로 가장 낮다. 영국은 지난1 0년간 담배가격이평균 2 . 2 8파운드( 1 9 9 3년)에

서 4 . 5 1파운드( 2 0 0 3년)로약 2배상승하였다. 이는담배소비세세율이지속적으로대폭인

상된데기인한다.

유럽국가가운데 담배가격이높은국가로는영국을 비롯하여아일랜드,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등을꼽을수 있다. 이들국가에서는가장대표적인담배제품의가격이 1갑

당 4유로이상으로유럽중 최고수준이다. 중가격국가군에는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

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등의서유럽국가와일부의 동유럽국가가 포함된다.

저가담배국가군( 1갑당2유로미만)에는동유럽국가가주로속한다. 저가격국가군에는서

유럽국가가하나도포함되어있지않은것이특징적이다. 동구와서구를막론하고담배가격

구성요소중 제세공과금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는점이유럽대부분국가의공통적인특

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비교적가격이가장높은담배라고할 수 있는2 0 0 0원급담배제품군을기

준으로 하더라도E U와 비교하면판매가격이최하위 수준이다. 뿐만아니라 상당수의동유

럽국가와비교해서도가격이낮은편이다5 ). 

5) 다만폴란드, 리투아니아, 라트비아등에서는담배가격이우리나라보다현저히낮다.



2 0 2 0 0 4년4월호

현
안
분
석
( 1 )

[그림 Ⅲ-4] 궐련의요소별가격구성의국제비교Ⅰ( 2 0 0 3년 6월 1일 기준)
(단위: 파운드/갑)

자료: 영국담배협회.

[그림 Ⅲ-5] 궐련가격변화추이의국제비교
(단위: 파운드/갑)

자료: 영국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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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과담배가격구성요소간의관계를국제비교를통해살펴보면, 세금비중이높은국가일수

록 소비자판매가격도높은경향이있음을알 수 있다. 이는담배가격구성요소중 담배소비세를

비롯한제세공과금의비중이매우높아제세공과금이판매가격에미치는영향이절대적이기때문

이다.

다. 담배가격구성의특성

담배가격과 담배가격 구성요소간의 관계를 국제비교를 통해 살펴보면, 세금비중이 높은

국가일수록소비자 판매가격도높은경향이있음을알 수 있다. 이는담배가격구성요소중

담배소비세를비롯한제세공과금의비중이매우높아제세공과금이판매가격에미치는영향

이절대적이기때문이다( [그림Ⅲ-6] 참조) .

이러한 관계는 세금과 판매가격간의 절대수준에 대한 상관관계를 비교해 보면 양자간의

비례관계가더욱선명해지는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Ⅲ-7] 참조) .

원가와판매가격간에도정( + )의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림Ⅲ-8] 참조). 이

는 역으로판매가격또는세율이높을수록원가를높게책정하는가격전략을전개한결과로

서나타났을가능성을시사한다.

[그림Ⅲ-6] 궐련가격과 세금비중의국제비교( 2 0 0 3년 6월1일기준)
(단위: 파운드/갑, %)

자료: 영국담배협회, Orzechowski and Walker,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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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Ⅲ-7] 담배관련세금및 판매가격의국제비교
(단위: 파운드/갑)

자료: 영국담배협회, Orzechowski and Walker, JT.

[그림 Ⅲ-8] 담배관련원가및 판매가격의국제비교
(단위: 파운드/갑, %)

자료: 영국담배협회, Orzechowski and Walker, J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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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와판매가격간에도정( + )의 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보여진다( [그림Ⅲ-8] 참조). 이는역으

로 판매가격또는세율이높을수록원가를 높게책정하는가격전략을전개한결과로서나타났을

가능성을시사한다.

상대가격 소 비 세

소비자가격 한국B = 1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세금계

세금비중

[한국A = 1 ] 종가세 종량세

영국 4 . 5 9 4.58 [6.10] 0 . 6 8 1 . 0 1 1 . 9 4 3 . 6 3 7 9 . 1

아일랜드 4 . 1 7 4.16 [5.55] 0 . 7 2 0 . 7 7 1 . 7 9 3 . 2 9 7 8 . 8

덴마크 3 . 2 4 3.23 [4.31] 0 . 6 5 0 . 6 9 1 . 1 7 2 . 5 1 7 7 . 4

핀란드 2 . 8 7 2.86 [3.82] 0 . 5 2 1 . 4 4 0 . 2 2 2 . 1 7 7 5 . 6

프랑스 2 . 8 0 2.79 [3.72] 0 . 4 8 1 . 5 4 0 . 1 1 2 . 1 3 7 6 . 0

스웨덴 2 . 9 5 2.94 [3.92] 0 . 5 9 1 . 1 6 0 . 3 1 2 . 0 6 6 9 . 9

독일 2 . 4 2 2.41 [3.22] 0 . 3 3 0 . 5 9 0 . 8 9 1 . 8 0 7 4 . 7

벨기에 2 . 3 5 2.34 [3.13] 0 . 4 1 1 . 0 8 0 . 2 7 1 . 7 6 7 4 . 6

오스트리아 2 . 1 5 2.14 [2.86] 0 . 3 6 0 . 9 0 0 . 3 1 1 . 5 7 7 2 . 9

네덜란드 2 . 1 0 2.09 [2.79] 0 . 3 3 0 . 4 3 0 . 7 6 1 . 5 3 7 3 . 0

그리스 1 . 6 2 1.62 [2.15] 0 . 2 9 1 . 0 2 0 . 0 7 1 . 3 8 7 2 . 5

이탈리아 1 . 4 9 1.49 [1.98] 0 . 3 0 0 . 9 7 0 . 0 6 1 . 3 3 7 4 . 2

룩셈부르크 1 . 6 1 1.61 [2.14] 0 . 1 9 0 . 8 3 0 . 1 7 1 . 1 9 6 7 . 1

포르투갈 1 . 3 6 1.36 [1.81] 0 . 2 4 0 . 3 5 0 . 5 8 1 . 1 7 7 7 . 7

스페인 1 . 2 7 1.27 [1.69] 0 . 1 9 0 . 7 6 0 . 0 6 1 . 0 0 7 1 . 8

일본 1 . 3 2 1.75 [1.31] 0 . 0 6 - 0 . 7 1 0 . 7 7 6 0 . 0

미국 2 . 2 5 3.00 [2.25] n . a . n . a . n . a . 0 . 6 1 2 6 . 9

한국A 0 . 7 5 2 0.75 [1.00] 0 . 0 6 8 - 0 . 4 6 6 0 . 5 3 4 7 1 . 0

한국B 1 . 0 0 3 1.00 [1.33] 0 . 0 9 1 - 0 . 4 6 6 0 . 5 5 7 5 5 . 5

<표Ⅲ-3> 주요국의담배가격및 세부담 비교( 2 0 0 3년 6월1일기준)
(단위: 파운드/갑, %)

주: 1. 2 0 0 3년6월1일기준환율: 1달러= 1,206.60원, 영국1파운드= 1.6524달러= 1,993.73원, 일본1 0 0엔= 0.8461

달러= 1,020.94원.

2. 한국A는디스( 1갑당1 , 5 0 0원)를기준으로한것이며B는1갑당 2 0 0 0원짜리제품을기준으로한것임.

3. 상대가격은한국B를1로본것이고[ ] 안은한국A를기준으로한것임.

4. 미국과일본은2 0 0 2년평균임.

5. 반올림으로인해합계가다소불일치할수있음.

자료: 영국담배협회(TMA), 미국Orzechowsky and Walker, K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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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담배소비세인상시 기대효과: 영국사례를 중심으로

1. 영국의담배세 인상에따른담배시장의변화

영국에서는1 9 9 3년 이래매년담배소비세의세율을대폭인상하였다. 그결과영국에서는

흡연자비율이크게하락하였다. 흡연자비율은1 9 7 2년 46%, 1982년35%, 1994년2 7 %

로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2 7∼28% 수준에서큰변화없이안정화되고있다. 영국에서흡

연율이크게하락한것은고세율·고가격정책을지속적으로견지한데 따른것이라는주장

이일반적인견해이다.

그런데최근에는청소년여자아이들(주로1 0대 후반)의흡연율이상승하는추세를보이고

있어우려된다. 청소년층은경제력이낮고가격탄력성이높기때문에고가격정책은청소년

흡연억제에 유효하다는것이일반적인정설이다. 영국에서는저가의 밀수·위조담배를손

쉽게입수할수 있을정도로불법담배가많이유통되고있다. 청소년층이저가의불법담배에

쉽게접근할수 있기때문에최근에여성청소년흡연율이다소상승한것으로보인다.

소득계층별로는고소득층·고연령층, 직업유형별로는사무직근로자(white collar)일수록흡

[그림 Ⅳ-1] 영국의흡연자 비율추이
(단위: %)

자료: 영국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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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는1 9 9 3년 이래매년담배소비세의세율을 대폭인상하였다. 그결과영국에서는흡연

자 비율이크게하락하였다. 흡연자비율은1 9 7 2년 46%, 1982년35%, 1994년2 7 %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후2 7∼28% 수준에서큰 변화없이안정화되고있다. 영국에서흡연율이크게

하락한것은고세율·고가격정책을지속적으로견지한데따른것이라는주장이일반적이다.

연율이낮은것으로나타났다. 성별로는성인남자의흡연율이28%, 여성은26% 수준이다.

영국에서는담배소비세를대폭인상한결과, 궐련의소비가현저하게감소하였다. 담배소

비세의 세율인상이 본격화되기 이전인 1 9 9 0년에는 궐련소비량이 5 1억갑 수준이었으나

1 9 9 5년 4 4억갑, 2000년4 1억갑, 2003년3 7 . 5억갑으로크게감소하였다.

그렇지만담배가격의상승은밀수를대폭증가시켰고, 저가담배인말아피는담배( H R T )

[그림 Ⅳ-2] 영국의궐련소비추이
(단위: 십억개비)

자료: 영국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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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소비를 크게증가시키는등의부작용도 함께초래하였다. 또한담배가격의인상은 궐련

제품내부에서도고가담배의 비중을 축소시키고저가담배의 비중을 확대시키는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전통적으로영국에서는최고가담배군(premium brand)이시장을주도하였으

나 1 9 9 3년부터담배소비세가대폭인상되면서점차저가담배의비중이상승하기시작하였

다. 이로인해2 0 0 3년에는최저가담배의 소비비중이최고가담배보다더 커지는 역전현상

이발생하였다.

2. 담배가격인상이 담배거래형태에 미치는 효과

영국에서의대폭적인담배세인상은밀수와함께EU 역내의타국에서합법적으로구입하

여 반입하는양을크게증대시켰다. 특히2 0 0 2년 11월부터는EU 역내구입담배에대한면

세범위가종전의3 0 0개비에서3 , 2 0 0개비(약6개월간의소비량)로대폭확대되면서영국의

담배소비세세수손실규모가크게증가할것으로예측된다.

영국의 EU 역내 타국담배의 면세허용량이증대될 수밖에 없었던 원인으로는, 단일시장

(single market)을지향하는E U의 규정상역내구입물품이상업적목적을가지지않는한

별도의규제는 불공정한 거래행위로간주되어금지되고있기때문이다. 세수에는부정적인

영향을미치고 있지만EU 회원국으로서의의무를준수해야하는입장에서영국정부는 불

[그림 Ⅳ-3] 영국의가격대별 궐련소비비중추이
(단위: %)

자료: 영국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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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피하게면세범위를확대하여세수감소를인내할수밖에없는처지이다.

영국은폴란드와함께밀수담배의시장점유율이가장높은국가로분류되고있다. 영국에

서 소비되는담배5개비중 1개비가밀수담배일정도로밀수담배의비중이매우높다. 반면

에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등에서는밀수담배의시장점유율이2∼3 %에 불과할정

도로낮다. 영국의담배밀수비율이다른국가에비해월등히높은이유는 영국과외국간에

담배가격격차가매우크기때문이다. 현재영국에서는가장가격이낮은제품군의평균가격

이 3 . 7파운드( 2 0 0 2년 기준) 정도인데 반해프랑스는2 . 3파운드, 벨기에는1 . 9파운드, 스페

인은1 . 2파운드로비교가안 될 정도로낮다. 커다란가격격차는밀수의한계수익을증대시

킴으로써담배밀수증대의주된요인이되고있다. 담배가격인상이밀수증대의주요요인

임을입증하듯, 담배소비세의세율인상및 가격상승이본격화된1 9 9 3년 이후영국에서는

담배밀수와EU 역내에서구입한담배반입증가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영국에서담배가밀수되는방식은, 대부분허위로작성된 정식수입허가를획득한컨테이

너형 밀수(freight smuggling)와 밴 등의 소규모 차량을 이용한 밀반입(cross channel

smuggling) 등에의해이루어지고있다. 그밖에영국내에서 제조된담배제품이담배가격

이싼 지역으로수출되었다가다시역으로밀수입되는경우도있다.

최근영국에서는위조담배( c o u n t e r f e i t )의 문제가점차심각해지고있다. 위조담배의대부

분은유명회사제품을모방하여불법으로생산·반입하여주로길거리에서저가로판매되고

있다. 위조담배는대부분정교하게제작되어외관상구분이거의불가능하다. 극히일부지만

정상적으로허가받은공장에서초과생산을통해과세당국에신고하지않고유통시키는제품

도 있다. 위조담배의상당부분은중국과구소련권의동구로부터밀반입되고있는것으로추

정된다고한다.

밀수담배와위조담배의증가는막대한규모의세수손실을초래하고있다. 2002년만해도

밀수·위조담배로 인한 영국의 세수손실은 3 6억파운드(약 7조원)6 )에 이를 정도로 막대하

영국에서의대폭적인담배세인상은밀수와함께EU 역내의타국에서합법적으로구입하여반입

하는양을크게증대시켰다. 특히2 0 0 2년 1 1월부터는EU 역내구입담배에대한면세범위가종

전의3 0 0개비에서3 , 2 0 0개비로대폭확대되면서영국의담배소비세세수손실규모가크게증가

할것으로예측된다.

6) 밀수규모는자료원천에따라수치가다소다르다. 영국담배협회에따르면2 0 0 2년에밀수·위조담배로인한세수감소는3 2 . 8

억파운드(약6조5천억원) 정도라고도한다( <표Ⅳ-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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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4] 유럽주요국가에서의밀수담배시장점유율
(단위: %)

자료: 영국담배협회.

[그림 Ⅳ-5] 영국과주요국의담배가격변화추이
(단위: 파운드/갑)

자료: 영국담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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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U 역내의 타국에서 구입(cross border shopping)하거나면세품을 구입(duty free

s h o p p i n g )하는경우는밀수와달리합법적이지만최근그 규모가 크게증가하면서영국정

부의담배소비세세수를감소시키는주된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2 0 0 2년도밀수·위조담배로인한영국의세수손실은3 6억파운드(약7조원)에이를정도로막대

하다. EU 역내의 타국에서 구입(cross border shopping)하거나면세품을 구입(duty free

s h o p p i n g )하는경우는 밀수와달리합법적이지만최근그 규모가 크게증가하면서영국정부의

담배소비세세수를감소시키는주된요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1 9 9 9 / 0 0
2 0 0 0 / 0 1 2 0 0 1 / 0 2 2 0 0 2 / 0 3

2 0 0 3 / 0 4
집중단속초년도 집중단속2차년도 집중단속3차년도

목표밀수율( % ) 1 8 2 1 2 2 2 1 2 0

밀수실적치( % ) 1 7 2 1 2 1

EU 역내구입담배비중(면세) ( % ) 5 6 7

소 계( % ) 2 2 2 7 2 8

밀수적발목표(십억개비) 1 . 6 2 . 0 3 . 5 5 . 0

밀수적발실적(십억개비) 1 . 9 2 . 8 2 . 6

소비량목표 7 5 . 8 7 5 . 4 7 5 . 6 7 5 . 7 7 5 . 5

납세필담배 6 2 . 5 5 6 . 0 5 4 . 5

밀 수 1 3 . 5 1 6 . 5 1 5 . 5

EU 역내구입담배 4 . 0 5 . 0 5 . 0

소 계 8 0 . 0 7 7 . 0 7 5 . 0

EU 역내밀수 0 . 3 0 . 4 0 . 2

기타밀수 1 . 7 2 . 4 2 . 5

EU 역내구입 0 . 6 0 . 8 0 . 9

계 2 . 6 3 . 6 3 . 6

<표Ⅳ-1> 영국의밀수담배추이

주: 1. 영국에서는2 0 0 0년부터3개년계획으로밀수담배집중단속을시행중임.

2. 2004/05 및2 0 0 5 / 0 6회계연도의밀수억제목표치는각각1 8 %와 1 7 %임.

자료: 영국담배협회.

밀수관련

정책목표

및실적

소비현황

(십억개비)

세수손실

(십억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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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Ⅳ-6] 영국의담배소비세손실규모추이
(단위: 백만파운드)

자료: 영국담배협회.

Ⅴ. 시사점

우리나라의담배가격은OECD 회원국중 최하위수준이다. 판매가격대비담배관련제세

부담률 역시미국을 제외하고는최하위 수준이다. 반면에담배소비는중상위권으로담배소

비 억제의필요성이존재한다. 물론최근에는담배소비가감소하는추세를보였으나아직까

지는세계적으로상당히높은수준이다.

영국의경험을놓고볼 때, 담배소비세등의인상을통해담배가격을인상하면담배소비의

억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담배는기호품으로서중독성을 지니는 만큼 수요가

가격에대해비탄력적이므로담배소비를크게감축하기위해서는대폭적인가격인상이필요

하다. 그러나우리나라의담배가격을선진국 수준으로대폭인상하여담배소비를억제하는

방안은, 비록구호는매력적일지모르지만현실성은떨어지는것으로판단된다. 왜냐하면담

배가격을일시에대폭인상한다면자칫담배의대량밀수를초래하여본래의취지와달리세

수손실만 입고담배소비억제효과는얻지못할 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는국내세원을

침식하여재정에부담을줄 뿐만아니라국민보건위생증진을위한흡연억제정책도실패할

수 있으므로이에대비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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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가격을일시에대폭인상한다면자칫담배의대량밀수를초래하여본래의취지와달리세수

손실만입고담배소비억제효과는얻지못할가능성이있기때문이다. 이는국내세원을침식하여

재정에부담을줄 뿐만아니라국민보건위생증진을위한흡연억제정책도실패할수있으므로이

에대비해야한다.

만약이러한 문제가 나타나지않더라도담배소비세의세부담 분포가 매우역진적이기때

문에담배소비세의세율을대폭인상하면세부담의형평성을악화시킬것이다. 따라서정책

적으로결정하기어려울뿐만아니라조세저항도매우클 것이다. 담배가격을대폭인상하는

방안이성공하기위해서는우리나라의경제여건과국민적합의, 밀수·위조담배등에대한

방지대책등이보완되어야한다. 영국에서보는바와같이단순히담배가격을대폭인상하는

것만으로는절반의성공밖에거두지못할수도있다. 그러므로담배소비세의세율을일시에

대폭인상하기보다는국민적합의도출을통해점진적·단계적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할

것으로판단된다.

일차적으로담배가격의인상을 통한담배소비억제의 주된타깃은 청소년층에맞추는 것

이 바람직하다. 성장기 청소년의 흡연은 일반 성인들의 흡연과 달리 성장장애는 물론이고

중·장기적으로질병발생도를높여 의료비 부담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적

자본의손실을통한생산성감소등 더 큰 사회적비용을초래한다는점에서심각하다. 청소

년은 경제력이 미약하여 쉽게 예산제약에 걸리므로 다소의 담배가격 인상만으로도 청소년

흡연억제효과를기대할수 있을것으로생각된다7 ). 

담배수요의 가격 비탄력성은 담배세율 인상시 담배 관련 세수가 급증할 것임을 시사한

다. 이경우세율인상방안에따라국세·지방세간의재원배분비율문제또는조세·준조

세(부담금이나기금등)간의재원배분문제등이현안이 될 가능성이존재하므로신중하여

야 한다.

7) 청소년층의경우 흡연억제시 다른종류의 약물중독으로의이행 가능성이있으므로청소년흡연억제정책은 청소년 약물중독

억제차원에서종합적인정책이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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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조세지원은정부가 특정한 정책목표를달성하기 위해개인이나기업이 부담해야할 세금

을 감소시켜주는것이다. 이러한조세지원은우리나라경제성장과정에서금융지원과더불

어 정부의산업정책을수행하는데 큰 역할을하였다. 그러나한편으로는정부가조세지원제

도를적극적으로활용함에따라조세감면의규모가 커지고 또한복잡해지는문제점이발생

하게되었다. 이에대해정부는조세감면규제법을조세특례제한법으로전환하는한편, 개별

항목별로일몰시한을정하기도하였지만통제장치가제대로 작동되지 않고있는실정이며,

간접세감면의경우에는감면규모도불명확한상태이다. 

본고에서는 간접세 감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 감면규모를 추정하고자

한다. 이런 시도는 향후과세기반 확대및 세입구조 선진화를위해 조세감면제도를정비할

때기초 자료로활용될수 있을것으로생각한다. 

부가가치세는많은수의국민들이납세의의무를가지고있고, 또한소비생활을하는모든

국민이라면담세자라는의미에서대중적인세(稅)이다. 그동안부가가치세는매우효율적인

재원확보수단으로서안정적인재정수입유지에크게기여했다. 2002년기준부가가치세수

는약 3 2조원으로2 0 0 1년에비해약 6조원증가하였으며, 우리나라국세수입의약 30%, 내

국세수입의약 3 8 %를 차지하고있어단일세목으로는최고의세수비중을나타내는중요한

위치에있다.  

현
안
분
석
( 2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정 재 호 전문연구위원( j c h e u n g @ k i p f . r e . k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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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세율을부과하는 부가가치세는다단계 과세라는특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단순히

부가가치세면세재화의매출액에기초하여부가가치세면세규모를추정할경우잘못된추정

치를얻게된다. 즉, 다단계과세에의한매입세액공제제도로인해면세되는물품이최종소

비단계에서 면세되는지, 아니면중간단계에서 면세되는지에 따라 면세의 조세지출 효과는

달라진다1 ). 또한 조세지출의규모는 중간재로사용되는 다른재화의 면세규정여부에 따라

서도달라진다. 이런어려움으로인해그동안부가가치세감면규모추정이활발하게이루어

지지못했다. 본고는이런특징들을감안하여부가가치세감면규모를추계할수식을설정하

고산업연관표자료를이용하여그 규모를추정하고자한다.

Ⅱ. 부가가치세감면제도

1. 부가가치세제도개관

부가가치세 감면규모를 추정하기에 앞서 부가가치세의 기본적 골격을 간단히 살펴보자.

부가가치세의 기본골격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국민총생산형, 소득형, 소비형으로구분된

다. 첫째국민총생산형은순수한중간투입만이공제되어경제전체로보면국민총생산이과

세표준이된다. 과세대상이거의소득세와중복된다고말할수 있으나, 수출에대해서는영

세율을 적용하고수입에 대해서는과세할 경우과세표준이국민총생산과는달라진다. 둘째

소득형은총산출량에서중간투입과감가상각을공제하는것이다. 셋째소비형은가장보편

적으로채택되는제도로총산출액에서중간투입과투자액을공제하는방식이다. 우리나라는

소비형을채택하고있다.

부가가치세과세방법으로는가산법과공제법이있는데 가산법은부가가치를구성하는소

득 즉, 임금, 이자, 임대료, 이윤등을합산하여부가가치를계산한다. 공제법은전단계거래

공제방법과세액공제방법이있다. 거래공제방법은매출액에서매입액을공제하여부가가치

단일세율을부과하는부가가치세는다단계과세라는특징을가지고 있다. 따라서단순히 부가가

치세면세재화의매출액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면세규모를추정할 경우 잘못된 추정치를얻게

된다. 즉, 다단계과세에의한매입세액공제제도로인해면세되는물품이최종소비단계에서면세

되는지, 아니면중간단계에서면세되는지에따라면세의조세지출효과는달라진다.

1) 이를환수효과및누적효과로부른다. 이에대한자세한사항은최명근(2002) p.82∼88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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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농수산제품은의제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3) 곡류, 서류, 특용작물류, 과실류, 채소류, 수축류, 수육류, 유란류(우유및분유포함), 생선류, 패류, 해조류, 소금, 단순가공식료품

4) 정부의허가또는인가를받은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포함

를 계산하는방법인 반면세액공제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는것이다. 우리나라

는세액공제방법을사용하고있다. 

우리나라의부가가치세세율은1 0 %이고면세와영세율제도가있다. 면세와영세율은모

두 매출액에대해0의 세율을 적용하지만, 면세는매입세액공제가허용되지않는2 ) 반면영

세율은매입세액공제가가능하다. 따라서중간단계에서면세가 적용되면다음단계에서부

가가치세부담이커지는누적효과가발생하기때문에면세제도는다단계비누적적소비세로

서의부가가치세기본골격을무너뜨리게된다. 

2. 현행부가가치세감면대상

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에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규정된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

급 그리고이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및 재화의수입등이부가가치

세 면제대상이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된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도부가가치

세면제대상이된다. 이들을요약하면다음과같다.

가.  재화또는용역의공급

부가가치세법상우리나라는다음과같은재화나용역의공급에대해부가가치세를면제하

고있다. 

① 미가공식료품과우리나라에서생산된식용에사용하지않는농·임·축·수산물3 )

② 수돗물

③ 연탄과무연탄

④ 의료보건용역및 혈액

⑤ 교육용역4 )

⑥ 여객운송용역(다만,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등은제외)

⑦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및방송(광고제외) 

⑧ 우표(수집용우표제외)ㆍ인지ㆍ증지ㆍ복권과공중전화



재정포럼 3 5

5) 공인회계사·세무사·기술사·건축사·도선사·설계제도사·측량사또는이와유사한용역

부가가치세의감면규모추정▶▶

⑨ 저가담배및 특수용담배

⑩ 금융·보험용역

⑪ 주택과이에부수되는토지의임대용역

⑫ 토지

⑬ 저술가·작곡가등의인적용역5 )

⑭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비직업운동경기등

⑮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또는식물원에의입장

⒃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기타공익목적의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이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⒕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또는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

는 용역

나. 재화의수입

우리나라는다음과 같은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도부가가치세법과조세특례제한법에의해

부가가치세를면제하고있다.  부가가치세법에의해면제되는경우는다음과같다.

① 미가공식료품

② 도서·신문및잡지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

③ 학술연구단체·교육기관또는문화단체가과학·교육·문화용으로수입하는재화

④ 종교의식·자선·구호·기타공익을목적으로외국으로부터기증되는재화

⑤ 외국으로부터국가, 지방자치단체또는지방자치단체조합에기증되는재화

⑥ 거주자에게기증되어직접사용할것으로인정되는소액물품

우리나라부가가치세제도에따르면, 부가가치세법에규정된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그리

고이에필수적으로부수되는재화또는용역의공급및 재화의수입등이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

되며, 조세특례제한법에규정된특정한재화또는용역의공급등도부가가치세면제대상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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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군수품, 기록문서, 항공기관련물품, 관세가감면되는물품, 비축용석유등

⑦ 이사, 이민또는상속으로인하여수입하는재화

⑧ 여행자휴대품, 우송품등관세가면제되거나간이세율이적용되는재화

⑨ 수입하는상품견본과광고용물품으로서관세가면제되는재화

⑩ 박람회, 전시회, 품평회, 영화제등에출품하기위해무상으로수입하는물품

⑪ 조약·국제법규또는국제관습에의하여관세가면제되는재화

⑫ 수출후 다시수입하는재화로서관세가감면되는것중 대통령령이정하는것

⑬ 관세가감면되는재화로서다시수출하는조건으로일시수입하는것

⑭ 관세가무세이거나감면되는재화로서대통령령이정하는것6 )

또한조세특례제한법상으로부가가치세가면제되기도한다.

① 도서지방의자가발전에사용할목적의석유류

② 사업장등의구내식당, 학교급식에제공되는음식용역

③ 농ㆍ어업경영및농ㆍ어작업의대행용역

④ 국민주택및당해주택의건설용역

⑤ 정부업무를대행하는단체가공급하는재화또는용역

⑥ 천연가스를사용하는시내버스운송사업용버스

⑦ 일부희귀병치료를위한물품

Ⅲ. 감면규모추정

1. 추계방법

본고는국내에서소비되는모든재화와용역거래에따른부가가치에대해과세하는것을

기준으로삼았다. 즉, 우리나라는소비형을채택하고있으므로투자는부가가치세의과세대

상이아니며, 소비지과세원칙에따라수출재화에대해영세율을적용하고, 국내에서소비되

는 수입재도과세하게된다. 이런기준을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라고부른

다. 그러므로 보편적으로 기준조세체계를 벗어난 세제상의 규정을 조세지출(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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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는방법은여러 가지가있지만여기서는 현재를기준으로부가가치세면세규정이폐지될경우증가할

세입의규모로본다. 부가가치세면세가과세로전환되어인상등으로인한소비감소등은현실적으로추정하기어려우므로고

려하지않는다. 

8) 2 0 0 0년산업연관표는한국은행에서2 0 0 3년 1 2월에발표하였다. 1995년산업연관표와의차이점은크게본연구에서사용할

기본분류가이전에는4 0 2개에서 4 0 4개로증가하면서세분류상에서삭제되거나 혹은통합, 신설된분야가있다. 자세한 사항

은한국은행산업연관표해설을참고하기바란다.

9) 박기백·이명헌( 2 0 0 0 )에서는소비지출은국내생산분과 해외생산분(수입)으로구분되어이미수입이포함되었음에도불구하

고다시수입부분을 계산식에포함시켜이중으로 계산하였으며, 또한수입재가중간재로사용되는것을간과하여추정규모가

과대계산되었다.

e x p e n d i t u r e )이라정의하고있기때문에본고에서는가장협의의기준조세체계를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감면규모, 즉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고자한다7 ). 

이같이협의의기준조세체계를기준으로부가가치세감면규모를추정한기존연구로는박

기백·이명헌( 2 0 0 0 )이 있다. 박기백·이명헌( 2 0 0 0 )은 1 9 9 5년 산업연관표 자료를 이용하

여 그 규모를 추정하였다. 본고는가장 최근의 자료인 2 0 0 0년 산업연관표를이용하였다8 ).

본고의추계방법은기본적으로박기백·이명헌( 2 0 0 0 )을 이용하고있지만, 이들의추계방법

에과대계산된사항 등9 )이 있기때문에이를수정한새로운계산식을사용한다.  

가. 1개재화과세전환효과

1) 최종단계면세

최종소비단계에서는소비(민간및 정부), 수입, 수출의경우로세분하여살펴보기로한다. 

가) 소비

소비는두 가지종류로나누어첫째, 국내에서생산된것과둘째, 해외에서생산되어국내

에서소비되는것으로구분할수 있다. 해외에서생산되어국내에서소비하는것은즉, 수입

을의미한다.

우리나라는소비형을채택하고있으므로투자는부가가치세의과세대상이아니며, 소비지과세원

칙에따라수출재화에대해영세율을적용하고, 국내에서소비되는수입재도과세하게된다. 이런

기준을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라고부른다. 본고에서는가장협의의기준조세체

계를기준으로부가가치세감면규모, 즉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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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여기서, 수입재에대해ⅠX 등으로표시하지않고, CX 로표시하는이유는수입재는모두최종소비로사용되지않고, 일정부분

은중간재등으로사용되지만, 그비율은알수없기때문이다. 그러나소비는국내에서생산된것과해외에서생산된것으로

양분할수있고이두부분을합할경우전체소비가되기때문에결국부가가치세는소비세의일환으로전체소비에대해부

과한다는취지를가지게된다.

우선면세인재화를X라하고, X를생산하기위한중간투입물은A i 라 하자. 논의의편의

상i는 1, 2, X의세 가지가있다고가정하고, 1은과세상품, 2는면세상품, X는X재(최종재

화의중간재로사용)를의미한다고하자. 또한X재의최종소비는CX 라고표기하자. 

첫째국내에서생산된것에대한소비인경우, 또한해당X재에면세규정이적용된다면과

세당국이징수하는부가가치세는없다. 그러나면세규정이없다면 과세당국이징수하는부

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는것이된다. 이경우매출세액은0 . 1CX 가 되

고 매입세액은과세재화에만적용되므로0 . 1A1 + 0.1AX 가 된다. 조세지출은받아야할 부

가가치세에서받은부가가치세를제외한 것이므로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 0 . 1CX

-  0.1A1  -  0.1AX 가 조세지출이된다. 

국내에서생산되어소비되는경우의조세지출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X) - 매입세액( 0 . 1A1 + 0.1 AX)

받은부가가치세= 0

조세지출= 0.1CX - 0.1A 1 - 0.1AX

나) 수입

앞서언급한두 번째경우로해외에서생산, 우리나라에수입되어최종재로소비되고부가

가치세면세인 경우를 고려해 보자. 부가가치세가면세이므로과세당국이받은부가가치세

는없다. 그러나면세에서과세로전환하면받을수있는부가가치세는0 . 1C X 가 된다1 0 ).

이는국내에서생산되어소비되는경우와달리매입세액공제가적용되지않는다는차이점

이 있다. 따라서조세지출, 즉면세로 인한세수의 손실은 0 . 1CX가 된다. 국내에서생산된

것과해외에서생산된것을구분하는이유는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적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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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값이음수로나타나므로환급을의미한다.

해외에서생산되어소비되는경우(수입)의조세지출

받아야할부가가치세= 0.1CX

받은부가가치세= 0

조세지출= 0.1CX

다) 수출과투자

다음으로고려해야할 사항은수출재화에영세율이적용된다는점이다. 예를들어면세인

X재가과세로전환되면소비의경우앞에서살펴본것만큼조세지출이발생한다. 그러나소

비와는달리수출되는경우에는매출세액은없고매입세액은환급하는것이원칙이므로조

세지출은그만큼축소된다. 

이를수식으로살펴보자. 앞에서처럼X재가면세재화이며, X재의수출은EX 라고하자. 이

경우매출액EX 에 대해서는세금이없다. 그러나중간단계에사용된물품에 대해서는매입

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매입세액은면세상품이아닌과세상품에대해서만적용되므로

징수하는부가가치세는- 0.1A1이 된다11 ). 즉, 0.1A1을 환급해주어야한다. 

만약X재에대한면세규정이없다면중간재로사용한X재에대해서도매입세액을환급해

주어야 한다. 따라서 X재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을 때 환급해 주어야 할 규모는 0 . 1A1 +

0 . 1AX 가된다. 

조세지출은받아야 할 세금에서받은세금을차감한 것이므로- 0.1AX  가 조세지출이된

다. 결과적으로수출재화가면세에서과세로전환되면조세수입이감소하게된다. 따라서세

수의증가를위해서라면수출비중이작은재화는부가가치세면세규정을폐지하는것이바

람직하다.

수출재화가면세에서과세로전환되면조세수입이감소하게된다. 따라서세수의증가를 위해서

라면수출비중이작은재화는부가가치세면세규정을폐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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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재가투자된경우에는투자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이아니므로면세에서과세로전환할

수없다. 따라서면세로인한조세지출은없다.

수출되는경우조세지출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0.1A1 (환급)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1 + 0.1AX)

조세지출= 0.1AX

라) 합계

X재가최종단계에서사용될경우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조세지출의규모는소비, 수입,

수출의경우를합한것이된다. 우선소비에서국내에서생산된것과해외에서생산된것의

비율을 각각 γ와 1 - γ라고 하자. 따라서 소비에서 전체 조세지출은 0 . 1CX - 0.1A 1 -

0 . 1AX 가된다1 2 ). 

또한소비, 투자, 수출에사용된중간투입물의비율은최종수요(소비+투자+수출)에서소

비, 투자, 수출이차지하는비율과같다. 따라서X재의최종수요에서소비와 수출이차지하

는비율을 αX  와βX  라고하자. 이경우최종단계에서면세로인한조세지출은다음과같다.

최종단계면세의조세지출

조세지출합계= 0.1[CX - αX A1 - αX AX - βX  AX]

2) 중간단계면세

가) 소비

이번에는 X재가 중간재로 사용되며, 최종단계의재화는 Y라고 하자. 최종단계의재화가

면세이면매출세액에대한부가가치세가없고매입세액공제도허용되지않는다. 따라서X재

12) 박기백·이명헌( 2 0 0 0 )은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을이중으로계산하여추정규모가과대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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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다시말하면중간단계로사용되는재화에대한면세는면세의역할보다는중과세의역할을담당하게된다.

14) 박기백·이명헌( 2 0 0 0 )은수입재가중간재로사용되는경우를고려하지않았다.

가 면세이든과세이든매입세액공제가없으므로X재의 면세로인한조세지출이없다. 따라

서 Y재가부가가치세과세대상인경우만을살펴보기로한다. 소비, 수출등중간재에대해서

는 전과동일한가정을하기로하고AX 가 X재라고하자. 

Y재가 소비되는 경우 과세당국이징수하는 부가가치세는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

하는것이된다. 따라서매출세액은0 . 1CY 가 되고매입세액은0 . 1A 1이 된다. 매입세액에는

Y재가 중간재로사용된 것도포함된다. 그러나X재에 대한면세규정이없어지면매출세액

은 동일하지만매입세액은0 . 1A 1+ 0.1AX 로 커지게된다. 따라서받아야할 부가가치세에

서 징수하는부가가치세를차감한 조세지출은- 0.1AX 가 된다. 조세지출이음수라는 것은

조세감면으로인하여세수가감소하지않고세수가증가하는것을의미한다1 3 ).  

이는조세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면세에서과세로 전환하여야할 대상은 중간재로 사용

되는비중이낮은재화란것을시사한다. 

소비재면세의조세지출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 Y) - 매입세액( 0 . 1A1+ 0.1AX)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Y) - 매입세액( 0 . 1A1)

조세지출= - 0.1A X

나) 수입

X재가수입되고, 최종재로소비될경우는앞서이미설명하였다. 여기서는X재가수입되어

국내생산재의중간재로사용되는경우와수출재의중간재로사용되는경우를살펴보자1 4 ). 수

입X재가중간재인경우AⅠX 라고하자.

조세지출이음수라는것은조세감면으로인하여세수가감소하지않고세수가증가하는것을의

미한다.  이는조세수입을증가시키기위해면세에서과세로전환하여야할대상은중간재로사용

되는비중이낮은재화란것을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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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처럼과세대상인Y재가 소비되는 경우과세당국이 징수하는부가가치세는 매출세

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매출세액은 0 . 1CY 가 되고 매입세액은

0 . 1A1 이 되고, X재에대한면세규정이없어지면매출세액은동일하지만매입세액은0 . 1A1

+ 0.1AⅠX로 커지게 된다. 또한X재에대한면세규정이없어지면수입재는국산재와달리

국경을넘을때 부가가치세가부과되어징수된다. 따라서국산재에서는받아야할 부가가치

세에서징수하는부가가치세를차감한조세지출은- 0.1AⅠX 가 되지만, 면세수입재가중간

재로사용되는경우의조세지출은0으로조세지출이없게된다. 

수입중간재면세의조세지출(국산재에사용)

받아야할부가가치세( Y재) =매출세액( 0 . 1CY ) - 매입세액( 0 . 1A1+ 0.1AⅠX)

받아야할부가가치세(X 수입재) = 0.1AⅠX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 Y) - 매입세액( 0 . 1A1)

조세지출= - 0.1AⅠX + 0.1AⅠX = 0

수입재가중간재로서수출품에사용될경우에도결과는앞과마찬가지로조세지출규모는

0이된다.

앞에서처럼Y재의수출은EY 라고하자. 이경우매출액EY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는과세

되지않는다. 그러나중간단계에사용된 물품에 대해서는 매입세액을 환급해 주어야 하고,

또한수입재에대해서는 국경을넘으면서 부가가치세가과세되어야한다. 따라서조세지출

의규모는0이다.

수입중간재면세의조세지출(수출품에사용)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1)

받아야할부가가치세( Y재)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 1+ 0.1AⅠX)

받아야할부가가치세(X 수입재) = 0.1AⅠX

조세지출= - 0.1AⅠX+ 0.1AⅠX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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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재의수출은EY 라고하자. 이경우매출액EY 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는과세되지않는다. 그러

나 중간단계에사용된물품에대해서는매입세액을환급해주어야하고, 또한수입재에대해서는

국경을넘으면서부가가치세가과세되어야한다. 따라서조세지출의규모는0이다.

다) 수출

Y재가 수출의 경우에도이전과 동일한 가정을 유지하기로하자. 전과마찬가지로수출되

는 경우에는매출세액은없고매입세액은환급해주어야한다. 따라서X재가면세인경우환

급액수는 0 . 1A 1이 된다. 그러나 X재가 면세되지 않으면 환급해야 할 규모는 0 . 1A 1+

0 . 1AX 가 된다. 따라서- 0.1AX 가 조세지출이되며이는면세에서과세로전환할경우환급

증가로세수손실이발생한다는것을의미한다.  

수출재면세의조세지출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1 + 0 . 1AX)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 1)

조세지출= - 0.1AX

라) 합계

Y재가최종단계에서사용될경우중간재인X재의부가가치세면세로인한조세지출의규모는

소비, 수입, 수출의경우를합한것이된다. Y재의최종수요에서소비와수출이차지하는비율을

αY 와βY 라고하면다른재화의중간재로면세재화가사용된경우에조세지출은다음과같다. 

과세재화의중간재면세의조세지출

조세지출합계= - 0.1AX[ αY+ β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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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모든재화과세전환효과

1) 소비

모든재화가 면세에서 과세로 전환된 경우에는최종단계와중간단계를구별할 필요가 없

이 모든재화에대하여최종단계를기준으로중간투입물을고려하면된다. 이를위하여앞에

서와동일한방법을사용하기로하자.

최종소비단계에서특정재화X는과세재화인경우와면세재화인경우가있다. 그리고재

화 X가국내에서생산된 것인지 혹은해외에서생산되어수입된 것인지로구분될 수 있다.

우선면세재화인경우를생각해보자. 국내에서생산된면세재화인경우과세당국이징수하

는 부가가치세는없다. 그러나면세규정이없다면 과세당국이징수하는부가가치세는매출

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하는 것이된다. 이 경우매출세액은0 . 1CX가 되고모든재화가

과세로전환되었으므로매입세액은0 . 1A 가 된다. 따라서조세지출은받아야할 부가가치세

에서받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것이므로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공제한 0 . 1CX - 0.1A

가 된다. 결과적으로모든재화가 면세에서과세로 전환되면특정 재화가 과세에서 면세로

전환되는경우보다조세지출이축소된다.

소비되는경우: 면세재화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X) - 매입세액( 0 . 1A)

받은부가가치세= 0

조세지출= 0.1CX - 0.1A

다음으로해외에서생산되어수입된면세재화를고려해보자. 이경우앞서언급한경우와

의 차이점은수입되는경우중간투입물을고려할필요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면세상품을

과세로전환하면받을수 있는부가가치세는0 . 1CX 가 된다. 따라서조세지출, 즉면세로인

한세수의손실도 0 . 1CX 가 된다1 5 ). 

15) 박기백·이명헌( 2 0 0 0 )은수입에대한부가가치세감면을이중으로계산하여추정규모가과대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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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되는경우: 면세상품

받아야할부가가치세= 0.1CX

받은부가가치세= 0

조세지출= 0.1CX

다음으로 과세재화인경우를 고려해 보자. 국내에서 생산된 경우 징수하는부가가치세는

과세상품만매입세액공제를하므로0 . 1CX - 0.1A1이 된다. 그러나모든재화가과세로전

환되면0 . 1CX - 0.1A가 징수된다. 따라서조세지출은- 0.1A2 가 된다. 

소비되는경우: 과세재화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 0 . 1CX) - 매입세액( 0 . 1A1)

받은부가가치세= 0

조세지출= - 0.1A 2

해외에서 생산된 후 수입되어과세되는재화의 경우에는중간투입물을고려할 필요가 없

으므로과세상품은세입의차이가없다. 

2) 수출

수출이되는경우에는영세율이적용되므로과세상품과면세상품의구별은적용되지않는

다. 다만X재가수출되는경우매출세액은없지만매입세액에대한환급은이루어진다. 따라

서 과세당국이현재징수하는세액은- 0.1A1즉, 0.1A1 을환급해 주어야한다. 그러나모든

재화에대해면세규정이없다면 모든중간재화에대해서도매입세액을환급해 주어야하므

모든재화가면세에서과세로 전환된경우에는최종단계와중간단계를구별할필요가없이모든

재화에대하여 최종단계를기준으로중간투입물을고려하면된다. 결과적으로모든재화가 면세

에서과세로전환되면특정재화가과세에서면세로전환되는경우보다조세지출이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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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징수하는세액은- 0.1A가 된다. 따라서조세지출은- 0.1A 2 가 되며특정재화만면세가

되는경우보다모든재화가면세될때 조세지출이축소된다. 

수출되는경우: 모든재화

받아야할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매입세액( 0 . 1A)

받은부가가치세= 매출세액(0) - 0.1A 1 (환급) 

조세지출= - 0.1A2

3) 합계

모든재화가 부가가치세면세에서과세로 전환되는 경우의 조세지출규모는 개별재화의

소비, 수입, 수출의경우를합한다음에개별재화의조세지출을모두합산하면된다. 따라서

X재의최종수요에서소비와 수출이차지하는비율을αX와 βX라고하면면세로인한조세지

출은다음과같다.

모든재화의면세로인한조세지출

조세지출=       0.1[(1 - SX) (CX - αXA) -  SX αX A2  - βX  A2 ]

단, SX 는과세인경우 1, 면세인경우0

2. 추정결과

가. 추정자료

조세지출규모를추정하기위해서는첫째, 재화별로과세및 면세여부를알 수 있어야하

고, 둘째, 중간단계에무엇을 사용하며 그 규모는 얼마인지를알아야 하며, 셋째, 수출입의

비중을알 수 있어야한다. 이런요구에가장잘 부응할수 있는자료로는산업연관표를꼽을

수 있다. 산업연관표는한국은행에서제공하고있다1 6 ). 가능한 한 면세와 과세를 정확히 구

16) 산업연관표는5년마다작성되며현재2 0 0 0년산업연관표가가장최근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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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재화별혹은품목별HS 코드를산업연관표의기본분류4 0 4개와연계시켜기본분류

4 0 4개에대해과세및 면세를구분함으로써기존의연구에비해보다정확한구분을시도하였다.

담배의예처럼그 구분이애매한경우에는그산업에서과세와면세되는재화의비중이어느쪽이

많은지를분별하여구분하였다.

분하기위하여산업연관표에서가장세부적인분류인4 0 4개 부분을선택하고, 생산자가격

을 기준으로 한 자료를 사용하기로한다. 산업연관표에서는최종생산을위해중간단계에서

무엇이 얼마만큼사용되었는지그리고 수출입 규모등의자료를 제시하지만, 산업연관표를

사용할 경우에도 한계는 존재한다. 부가가치세는재화별로 과세 및 면세 여부가 결정되며,

이는법에명시되어있다. 그러나산업연관표에서는개별재화보다는산업단위별로구분되어

있다. 즉, 일부의경우동일산업내에서도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재화와과세되는재화가

혼재할수 있음을의미한다. 예를들어산업연관표기본분류담배( 0 8 6 )의 경우저가담배에

대해서는면세하지만그 이외의담배에대해서는부가가치세가과세된다. 따라서이런경우

담배를과세로해야할지, 면세로해야할지가모호해진다. 

또한 현재 부가가치세법(시행령)에서는‘1차가공’또는‘원시가공’을 거친 농산물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 어디에서도 1차가공 혹은 원시가공의

정의를정확하게규정하는조항은없다. 이로인해면세되는미가공의범위가자의적으로운

용되거나, 사회통념에따른미가공기준을나름대로적용하여다른유권해석을하는경우가

발생하고, 가공정도가비슷함에도불구하고면세적용여부가달라과세형평에맞지않는경

우가 발생하고 있다1 7 ). 본고는 부가가치세 시행규칙 별표에 명시된 미가공 식료품의

HS(Harmonized System) 코드를이용하여이런문제점을최소화하고자하였다. 

본고에서는이처럼재화별혹은품목별HS 코드를산업연관표의기본분류4 0 4개와연계

시켜기본분류4 0 4개에대해과세및 면세를구분함으로써기존의연구에비해보다정확한

구분을 시도하였다1 8 ). 앞서 언급한 담배의 예처럼 그 구분이 애매한 경우에는 그 산업에서

과세와면세되는재화의비중이어느쪽이많은지를분별하여구분하였다. 따라서앞서예로

든담배의경우에는과세로표시되었다. 

17) 그러나‘미가공’에대한정의를구체적으로명시한다고하여도각각개별물품에대해모두적용할수있는정의를찾는것은

불가능하다는또다른문제점이있다.

18) 따라서박기백·이명헌( 2 0 0 0 )에서고려된부가가치세감면대상과본고에서고려한감면대상과는차이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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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추정결과

추정결과는 크게2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다시말해, 현재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모든

재화가 일시에과세로 전환되는경우와면세되는재화가 개별적으로과세로전환되는경우

로 나눌수 있다. 

1) 전체규모

모든재화가과세로전환될경우조세지출규모는2 0 0 0년 기준으로약 6 . 2조원으로추정

되었다. 기존의박기백·이명헌( 2 0 0 0 )의 연구에서는1 9 9 5년 기준약 4 . 8조원을 추정하면

서 이를바탕으로GDP 경상성장률과동일한비율로 증가할경우1 9 9 9년 조세지출규모가

약 6 . 5조원으로나타날것으로예상하였다. 본고의결과는이보다규모가작은것으로그 이

유는박기백·이명헌( 2 0 0 0 )의 연구에서는수입에대해이중으로계산되어조세지출규모가

과대계산되었기때문이다. 또한산업별 과·면세여부도 본고와는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

다. 본고의기준에의해다시계산해본 결과1 9 9 5년 조세지출규모는약 3 . 2조원으로박기

백·이명헌( 2 0 0 0 )의연구에 비해약1 . 6조원적은규모로나타났다. 본고의추정치3 . 2조원

을 이용하여조세지출규모가GDP 경상성장률과동일하게증가한다고가정할경우2 0 0 0년

조세지출 규모는 약 4 . 4조원으로 추정치 6 . 2조원에 비해 낮은 수준으로 조세지출 규모가

GDP 경상성장률보다더 빠르게증가하고있다는것을보여주고있다. 

결과적으로향후에도 조세지출 규모가 GDP 경상성장률과유사한 비율로 증가한다고가

정할경우2 0 0 3년의조세지출규모는 약 7 . 5조원에 이를것으로 추정되며1 9 ), 1990년대말

처럼조세지출규모가GDP 경상성장률보다빠르게증가할경우조세지출규모는이보다더

증가할수도있음을의미한다.

2) 항목별조세지출

개별항목별로부가가치세면세에 따른조세지출규모를 보면, 주택소유, 지방및 중앙정

부, 교육기관, 의료및 보건, 생명보험, 정미, 여객운송등이면세로인한조세지출규모가큰

19) 2003년GDP 경상성장률은5 %로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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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2 0 ). 주택소유는 주택소유로 인한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에대해 면세함으

로써발생하는조세지출규모가4 . 6조원으로가장큰 것으로나타났다2 1 ). 다음으로는지방과

중앙정부로총 조세지출규모가 3 . 1조원으로나타났으며, 교육기관의총 조세지출은2 . 5조

원, 의료및 보건은1 . 2조원으로나타났다. 따라서공공성이큰 교육및 보건, 그리고정부부

문의조세지출규모가큰비중을차지하고있음을의미한다. 

최종재보다는중간재적인성격이 강해조세지출 규모가 음( - )의 값이나타나는 부문으로

는 금융부문을들 수 있다. 금융부문의총 조세지출은- 7 , 3 0 5억원으로면세에서과세로 전

환할경우금융부문에서는세수가오히려감소할수 있음을나타내고있다. 이는물론전반

적인금융부문에대해면세를과세로전환할경우이며은행의대여금고제공등과같은사업

서비스부문에대해서는다른결과가나올수있음에유의해야한다.

보험부문도생명보험과손해보험의부호가 정반대로 나오면서그 규모도 큰 차이를 보이

고 있다. 생명보험의조세지출은6 , 9 8 4억원으로손해보험은- 1 , 8 3 8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와 같이부호가다르게나오는이유는어느부문이더 중간재적성격을가지고있는지를보

여주는것으로서음( - )의 값을가질수록중간재적성격이높아그만큼매입세액공제를통해

과세손실이발생할수 있음을나타내고있다. 다시말해생명보험은최종재적인성격이강한

반면손해보험은사업자가사업비용으로처리하는등 중간재적인성격이 강하기 때문인것

으로해석된다.

기업내 연구개발도면세에서과세로 전환할 경우조세지출이- 5,677억원인것으로나타

났다. 결과적으로기업내연구개발에대해서는외부경제에따른조세감면제공유인이외에

도세수증가라는측면에서부가가치면세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여겨진다. 

박기백·이명헌( 2 0 0 0 )에서 추정한 1 9 9 5년의 조세지출 규모를 본고의 기준에 의해 재계

산하였다. 그결과를2 0 0 0년조세지출규모와비교해볼때, 우선주택소유에대한조세지출

20) 여기서사용한 명칭은 산업연관표기본부문( 4 0 4부문)에서사용하는 명칭을 그대로 인용하였다. 따라서주택소유(기본부문

중제3 5 8번째항목) 등과같이축약된명칭으로인해오해를불러일으킬수있겠으나, 달리표현하는것이더오해를불러일

으킬수있으므로산업연관표에서공식적으로사용하는명칭을그대로사용하기로한다.

21) 주택소유에대한과세가부가가치세기준조세체계에포함되는지여부는의견이분분하다. 또한정부부문등도마찬가지이다.

다만본고에서는앞서도언급하였듯이가장협의의기준조세체계를기준으로규모를추정하는데목적이있다. 

향후에도조세지출규모가GDP 경상성장률과유사한비율로증가한다고가정할경우2 0 0 3년의

조세지출규모는약 7 . 5조원에이를것으로추정되며, 1990년대말처럼조세지출규모가G D P

경상성장률보다빠르게증가할경우조세지출규모는이보다더증가할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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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 9 9 5년 1 . 8조원에서2 0 0 0년 4 . 6조원으로약 2 . 5배 증가한것으로나타난다. 그만큼주

택소유로인한부가가치(자가임대소득)가크게증가한것으로여겨진다. 이밖에개별항목

별 조세지출규모의 변화가 두드러진항목으로는지방정부에대한조세지출규모가 약 6 . 3

천억원( 1 9 9 5년)에서1 . 7조원( 2 0 0 0년)으로약 3배증가하였다. 동일기간중앙정부에대한

조세지출규모는1조원에서1 . 5조원으로증가하여지방정부에대한규모가더 크게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의료 및 보건(산업)이약 3 . 3천억원( 1 9 9 5년)에서 8 . 4천억원( 2 0 0 0

년)으로약 2 . 5배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근래일부의료및 보건세부항목에대한과·면

세 조정에대한논의가진행중인데단지세수측면만을고려한다면의료및 보건에대한조

세지출규모가크게증가한것을고려할필요가있다. 그리고마지막으로기업내연구개발과

관련된조세지출규모는 1 9 9 5년에2 , 9 3 8억원에서2 0 0 0년 - 5 , 6 7 7억원으로거의2배 증가

한 것으로나타났다. 앞서언급한바대로기업내연구개발에대해서는외부경제에따른조세

감면제공유인이외에도세수증가라는측면에서도5년전에비해그 규모가약 2배정도증

가하여부가가치세면세를유지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여겨진다. 

산 업 조세지출규모

3 5 8 주택소유 4 5 9 9 . 8

3 7 3 지방정부 1 6 9 2 . 4

3 7 2 중앙정부 1 4 5 8 . 8

3 7 4 교육기관(국공립) 1 3 8 0 . 7

3 7 5 교육기관(사립) 1 0 3 6 . 5

3 8 3 의료및보건(산업) 8 4 1 . 8

3 5 5 생명보험 6 9 8 . 4

0 5 7 정미 3 9 3 . 6

3 3 5 도로여객운송 3 3 6 . 8

3 8 2 의료및보건(비영리) 2 9 6 . 2

0 2 1 가금 - 1 1 1 . 6

3 4 6 우편 - 1 1 7 . 4

0 1 8 낙농 - 1 3 2 . 2

1 3 4 출판 - 1 3 2 . 9

3 8 7 위생서비스(산업) - 1 3 9 . 6

3 5 6 손해보험 - 1 8 3 . 8

3 5 7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 2 3 1 . 9

3 5 0 지상파방송 - 2 6 6 . 0

3 5 3 비은행예금취급기관 - 3 0 5 . 7

1 3 3 신문 - 3 3 0 . 7

3 5 2 중앙은행및은행예금취급기관 - 3 3 8 . 8

3 8 0 기업내연구개발 - 5 6 7 . 7

<표Ⅲ-1> 주요재화의면세로인한조세지출 규모( 2 0 0 0년)
(단위: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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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업 조세지출규모

0 3 5 7 주택소유 1 7 5 3 . 6

0 3 7 0 중앙정부 1 0 0 8 . 8

0 3 7 2 교육기관(국공립) 9 5 3

0 3 7 3 교육기관(사립) 6 7 9 . 8

0 3 7 1 지방정부 6 3 0 . 6

0 3 5 4 생명보험 5 3 2 . 3

0 0 5 7 정미 4 2 6 . 2

0 0 0 5 채소 3 7 6 . 8

0 3 8 1 의료및보건(산업) 3 3 0 . 4

0 3 3 6 도로여객운송 2 7 8 . 3

0 3 8 0 의료및보건(비영리) 2 0 5 . 8

0 0 0 6 과실 1 7 5 . 8

0 0 1 8 낙농 - 8 8 . 3

0 3 5 6 금융및보험관련서비스 - 1 1 3 . 3

0 3 5 5 손해보험 - 1 2 3 . 5

0 3 5 1 방송(산업) - 1 7 3 . 4

0 1 3 5 신문 - 2 0 4 . 6

0 3 7 8 기업내연구개발 - 2 9 3 . 8

0 3 5 3 비통화금융기관 - 4 1 7 . 2

0 3 5 2 통화금융기관 - 5 3 8 . 6

<표Ⅲ-2> 주요재화의면세로인한조세지출규모( 1 9 9 5년)
(단위: 10억원)

Ⅳ. 결론

본고에서 추정한 부가가치세 면세규모를 부가가치세의 조세지출로 전적으로 해석하기에

는 무리가있다. 본고는앞서도언급하였듯이부가가치세의기준조세체계를가장협의로해

석하여추정하였다. 그러나금융·보험용역, 부동산의임대용역등 부가가치창출의투입요

소라기보다는부가가치의구성요소에대해면세하는것은기준조세체계에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이를적용할경우그 규모는달라질수 있다. 이밖에일부재화및 용역에대해서세

분야에따라서는조세지출을축소하는대신예산지출을통해해당분야를보조하는것이용도전

환을통한탈세를막고조세제도를단순화하며자원의효율적배분을제고시킬가능성도높다. 따

라서점진적으로부가가치세면세대상을축소해나가고필요하다면예산으로대체하는정책이합

리적인것으로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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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의공평성보완, 사회적관점에서소비가권장되는재화, 국민후생측면등을이유로면

세가실시되고있다. 그러나이 기준은개별적인가치판단에의해그 기준이달라질수 있기

때문에기준조세체계에포함시키는것은적절하지않다. 다만, 이런항목들에대해대부분의

OECD 국가들도면세를실시하고있는점은고려해야한다.

또한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산업연관표를이용한 분석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부가가치세

는 재화별로과세및 면세여부가 결정되지만산업연관표에서는개별재화보다는산업단위

별로구분되어있어일부의경우동일산업내에서도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재화와과세되

는 재화가혼재할수 있다. 앞서담배의예를제시하였으며, 유류도농어업용에대해서는부

가가치세를비롯하여교통세, 교육세등이면세된다. 그러나산업연관표에서는이를구분할

수없기 때문에추정치는대략적인규모로이해해야한다. 

한편, 부가가치세면세를폐지하면세수가추정치인6조원이상증가할것으로생각해서는

안된다. 우선앞서언급한이유들도감안해야하며, 또한정부부문등 공공성이높은분야에

대해서는다른국가들과마찬가지로우리나라도부가가치세면세를유지할 것이고 또한면

세 유지가이론상합리적이기때문에부가가치세면세의축소를통하여증가할세수는이에

크게미치지못한다는사실을염두에두어야 한다. 다만국가및 지방자치단체가공익을목

적으로공급하는재화및 용역에대해서도면세를적용해야하지만사인(私人)과다름없는

국고적(國庫的) 지위에서사인과경쟁적으로공급하는것에대해서는과세할필요성이있는

등정부부문에서도면세분야를조정할필요가있다.

마지막으로만약정부가 교육, 의료, 농업등에대해조세지출을감소시키기위해면세를

폐지한다면이는조세지출이예산상의지출을대체하는것이라고생각할수 있기때문에면

세 폐지는 곧 해당분야의 예산증가를의미할수 있다. 분야에따라서는조세지출을축소하

는 대신예산지출을통해해당분야를보조하는것이용도전환을통한탈세를막고조세제

도를단순화하며자원의효율적배분을제고시킬가능성도높다. 따라서점진적으로부가가

치세면세대상을축소해 나가고필요하다면예산으로대체하는정책이 합리적인것으로 생

각된다. 본고는세수추정에목적을가지고분석하기때문에부가가치세의분야별면세조정

은 중요한연구분야임에도불구하고본고의한계를넘는부분으로향후면세분야조정에본

고가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을것으로생각한다. 



재정포럼 5 3

부가가치세의감면규모추정 ▶▶

참고문헌

박기백·이명헌, 『세수추계의기법개발연구- 법인세, 관세의세수추계및부가가치세의과세

전환효과』, 연구보고서00 - 03, 한국조세연구원, 2000.

최명근, 『부가가치세법론』, (주) 영화조세통람, 2002.

한국은행, 『2 0 0 0년 산업연관표』, 2003.



5 4 2 0 0 4년4월호

현
안
분
석
( 3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개별과세정보는국회에공개되어야
하나?

- 미국의정책고찰과시사점-

현 진 권 연구위원( j k h y u n @ k i p f . r e . k r )

Ⅰ. 문제제기

‘개별과세정보’란 국세청에서가지고있는개인별과세관련정보를의미한다. 개별과세정

보는개인정보비밀보호차원에서원칙적으로공개하지못하게하고있다. 그러나국민의대

표기관인국회에서국정을논하기위해서개별과세정보가공개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쟁은

현재국회와국세청간에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현안이다.  

2 0 0 3년도국회재경위원회에서는개별과세정보를공개하도록하기위해국회법과국정감

사및조사에관한법률을통해개별과세정보공개를 입법화하려는시도가 있었다.  또한국세

청에서는국세기본법제8 1조 8의비밀유지관련법을방패로공개를거부하였다.  국세청이

소장하고있는개별과세정보가국민의대표기관에공개되어야하는지에대한합리적인지적

교류가필요한때이다.  

선진국의 개별과세정보공개에 대한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미국을제외하고는모든 나라

에서국회에도엄격하게개별과세정보를공개하지않고있다.  단지미국의경우에는개별과

세정보가일정한제약하에서의회에제공되고있다.  개별과세정보가과연국회에제공되어

야하는지에대한논쟁은미국에서도오랫동안지속되었다.  

과세관련정보의공개와관련하여각국별로특성을가지고있지만, 미국의경우과세정보

와 관련한정책이슈가역사적으로전개되었으므로, 미국의정책변화를살펴봄으로써우리나



재정포럼 5 5

개별과세정보는국회에공개되어야하나? ▶▶

라의정책방향설정에많은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본고에서는미국의과세정

보 공개정책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고, 우리나라에서의정책방향에대해개략적으로모

색해본다.

Ⅱ. 미국의개별과세정보공개정책

1. 역사적고찰

미국의조세정보공개에대한정책은개인소득세를도입한2 0세기초부터여러차례변천

을 겪었다. 즉 개인의 과세정보를공개하는 정책과 비밀을 유지하는정책간에 많은논쟁을

거듭하여오늘에이르고있다.  

1 9 1 3년에는납세자들의신고자료는대통령에의해서만공개될수 있도록하여, 과세정보

의 비밀유지쪽의정책방향을유지하였다. 그러나1 9 2 4년에의회는이러한정책을대폭바

꾸어, 납세자들의이름, 주소, 소득세부담액은일반에게공개될 수 있도록하였다. 1926년

에는다시소득세를신고한납세자들의이름만을일반에게공개될수 있도록하였고, 그외

정보는공개되지못하게하였다. 1934년에는다시과세정보를일반에게공개하는정책을추

진하여, 납세자들이세금신고를할 때, 일반에게공개되는정보사항을추가로작성하도록하

였다. 이를pink slip이라고하며, 여기에는납세자의이름, 주소, 총소득액, 총공제액, 순소

득, 총세액공제액, 소득세액에대한정보가있다.

현재미국의과세정보공개정책에대한내용은Internal Revenue Code 6103이며, 1953

년의IRC 6103 조항의근간에는과세정보공개가대통령에의해결정될수 있도록하였으

며, 한동안지속되었다. 과세정보공개에 대한국가적논쟁이 정책적관심을 가지기시작한

것은닉슨정부의Watergate 사건이었다. 닉슨대통령이정치적경쟁자(potical enemy)들

을 관리하기위해이들의과세정보를정치적으로이용하려고한 것이논쟁의발단이되었다.

이에따라납세자들의과세정보접근에대한논쟁이의회에서치열했으며, 납세자들의과세

개별과세정보는개인정보비밀보호차원에서원칙적으로공개하지못하게 하고있다. 그러나국

민의대표기관인국회에서국정을논하기위해서개별과세정보가공개되어야하는지에대한논쟁

은현재국회와국세청간에첨예하게대립하고있는현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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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에대한비밀이유지되지않을경우자발적납세협력(voluntary compliance)을근간으

로 하는 세무행정 체계가 붕괴될 것이라고 염려하였다. 이에 따라 1 9 7 6년에 개정된 I R C

6 1 0 3에서는납세자들의납세정보가공개될수 있는범위와조건을매우자세히규정하여납

세정보의비밀보장을위한법적인체계를확립하였다. 이에따라개인별납세정보는법에규

정된범위내에서공개할수 있도록하였으며, 대통령도일정한요건이 만족되지않을경우

에는개별납세정보의접근이허용되지않도록하였다.

미국에서납세정보의공개여부에 대한논의는 개인소득세만큼오랜역사를 가지고 있으

며, 공개정책의방향도매우다양하게변천하였다. 납세정보의공개여부에대한정책방향은

납세정보의공개가납세자들의순응행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가치판단에따라

결정되었다고할 수 있다. 20세기 초기에는 대체로 납세정보를 공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되었는데, 이는공개하는것이납세자들의순응행위를유도할수 있다는믿음에서결정

되었다. 그러나닉슨의Watergate 사건이후로현대적의미의납세정보공개를법적으로규

정한IRC 6103에서는납세자의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있다.

따라서납세정보를비밀로유지해야납세자들의납세순응행위를효과적으로유도할수 있다

는가치판단을바탕으로납세정보공개정책을집행하고있다.

2. 개인정보공개정책의현황

미국의개인별납세정보공개에대한구체적인내용은IRC 6103에있으므로, 이를토대로

미국의정책을살펴본다. 먼저개인별납세정보는원칙적으로공개하지못하게규정되어있

으며, 공익목적으로공개될수있는범위를약5 0쪽분량으로자세히설명하고있다.  

가. 제3자에대한납세정보공개

납세자가특정인을지정하여본인의납세정보에대한공개를허용할경우에는I R S는이 납

세자의납세정보를공개할수 있도록하였다. 그러나이러한공개가전체세무행정의근간을

심각하게훼손할수있다고생각할경우에는공개요청을거부할수있도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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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C 6103 (c): Disclosure of returns and return information to designee

of taxpayer

The Secretary may, subject to such requirements and conditions as he may prescribe

by regulations, disclose the return of any taxpayer, or return information with respect

to such taxpayer, to such person or persons as the taxpayer may designate in a

request for or consent to such disclosure, or to any other person at the taxpayer's

request to the extent necessary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information or assistance

made by the taxpayer to such other person. However, return information shall not be

disclosed to such person or persons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such disclosure

would seriously impair Federal tax administration. 

나. 의회에납세정보공개

의회에제공하는납세정보에대해서는의회의위원회별로나누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

다. 먼저 조세관련 정보를 가장 밀접하게 취급하는 의회의 Committee on Ways and

Means, Committee on Finance, 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에서납세정보를서면으로

요청할경우에는개별납세자에대한납세정보를제외하고는모두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

개별납세자에대한납세정보를이들위원회에공개해야할 경우에는위원회회의는반드시

비공개로개최되어야한다.

의회내의Joint Committee on Taxation(JCT) 실무진은국회의원들의조세정책에대해

전문적인지식으로분석하여정책방향을제시해 주는기관으로일종의 연구소 기능을 하고

있다.  이들JCT 실무진에대한자료공개에대해서도구체적으로규정하고있다. JCT 실무

진은조세정책에대한분석을해야하므로, IRS의자료를모두요청할수 있다. 따라서J C T

의 소장이서면으로IRS 자료를요청할경우에는모두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JCT 실무진

미국에서납세정보의공개여부에대한논의는개인소득세만큼오랜역사를가지고있으며, 공개

정책의방향도 매우다양하게변천하였다. 납세정보의공개여부에 대한정책방향은납세정보의

공개가납세자들의순응행위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가에대한가치판단에따라결정되었다고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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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의회내의 타위원회에분석결과를보고하는기능이있으므로, 개별납세자들에대한자료

를위원회에보고할경우에는반드시그회의는비공개로이루어져야한다.

□ IRC 6103 (f): Disclosure to Committees of Congress

1 )Committee on Ways and Means, Committee on Finance, and Joint Committee

on Taxation

Upon written request from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Ways and Means of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hairman of the Committee on Finance of the

Senate, or the chairman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he Secretary shall

furnish such committee with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specified in such

request, except that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identify, directly or indirectly, a particular taxpayer shall be furnished to

such committee only when sitting in closed executive session unless such taxpayer

otherwise consents in writing to such disclosure.

2) Chief of Staff of Joint Committee on Taxation

Upon written request by the Chief of Staff of the Joint Committee on Taxation, the

Secretary shall furnish him with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specified in such

request. Such Chief of Staff may submit such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to any

committee described in paragraph (1), except that any return or return information

which can be associated with, or otherwise identify, directly or indirectly, a particular

taxpayer shall be furnished to such committee only when sitting in closed executive

session unless such taxpayer otherwise consents in writing to such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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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의회에제공하는납세정보에대해서위원회별로나누어구체적으로명시하고있다. Joint

Committee on Taxation 등에서납세정보를서면으로요청할경우에는개별납세자에대한납세

정보를제외하고모두제공하여야한다. 그러나개별납세자에대한납세정보를이들위원회에공

개해야할경우에는위원회회의는반드시비공개로개최되어야한다.

다. 연구목적으로개별납세자료의제공

I R S에서는개별납세자료중의일부를무작위로추출하여공개하고있다. 이를담당하는부

서는소득통계국(Statistics of Income; SOI로표현함)으로여기서담당하는표본추출미시

자료는크게두가지로구분할수있다.  

첫째 자료는 재무부( Treasury Department)와의회의 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의

연구진을위한자료로서, 표본자료임에도불구하고비교적개인별신고자료내용이매우자

세하여, 개인을식별할수 있는정도의정보를가지고있다. 그러나이들자료들을제공하여

도, 이들자료의사용과공개에대해서는IRC 6103에자세히규제하고있으므로, 개인정보

비밀유지는엄격히지켜지고있다.  

두 번째 자료는일반에게공개되는일정비율로무작위로추출된 개인별납세자료이다. 이

자료는일반에게유상으로제공되는자료이므로, 추출된개별납세자의신상을파악할수 없

도록이름, 주소, 주민번호등과같은 정보를삭제한다. 따라서이들개별 자료는성격상개별

납세자자료일뿐이지, 실제로는전혀개인을식별할수없는 통계자료이다. 개인소득세의경

우에는납세자들이많고, 식별할수있는개별 자료를모두삭제하면개인정보를완벽하게보

장할수 있는반면, 법인소득세의경우에는개별신상자료를삭제했다고해도, 재무구조를통

해 충분히해당법인을파악하는것이가능하므로, 법인의표본추출자료는일반에게공개하

지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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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우리나라에서의논쟁과 시사점

개인과세정보에대한공개여부에 대한법적근거는‘국세기본법제 8 1조 8 (비밀유지)’을

바탕으로하고있다.  이조항은1 9 9 6년 1 2월 3 0일에신설된것으로, 그전에는개인과세정

보에대한공개여부가전혀사회적으로논쟁거리가되지않았다.  이는과거권위주의정부

하에서는국세청이소장하고있는정보를공개요구할수 있는분위기가아니었기때문이다.

정부에대한국민들의알권리에대한수요가높아짐에따라, 국회를중심으로개인과세정보

에 대한수요가점차로생기기시작하였다.  그러나국세청에서는국세기본법의비밀유지조

항을근거로 개별납세정보를국회에 공개하지않았으며, 국회의원개인차원에서 자료요청

에대한 논의만이있었을뿐이었다.  그러나2 0 0 3년 정기국회의재정경제위원회에서개인과

세정보의국회공개에대한법적논쟁이본격화되었다. 국회에서는‘국회법제1 2 8조(보고서

류제출요구)’와‘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 0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을 근거로 국

세청의 개별과세정보를국회에 공개하도록요구하였고, 국세청에서는‘국세기본법제8 1조

의 8 (비밀유지)’을 근거로 국회공개를거부하였다. 국회와국세청간의법적논쟁은 국세기

본법제8 1조의8의조항이 국회공개에대해애매한 표현을가지고 있는것도한 원인이되

었다.  즉‘다른법률의 규정에 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그 사용목적에 맞는범위

안에서 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이러한표현은 개인과세

정보의국회공개에대한명확한입장을제시하지않고있으므로, 추후에도이러한논쟁은계

속될것으로예상된다.  

본고에서는개인과세정보에대한법적조문에대해서는전혀논의하지않고, 단지개인과

세정보의국회공개여부에대한정책판단에대해논의를할 뿐이다.  우리나라에서개인과세

정보의국회공개에대한논쟁이1 0년 남짓한반면, 미국의경우약 1 0 0년 동안많은시행착

오를거쳐서오늘의 IRC 6103 조항에이르게 되었으므로, 미국의경험을근거로 우리나라

에주는 시사점을유도할필요가있다.

‘개인과세정보의비밀보호’와‘국회의정책논의를위한기초자료제공’이라는두 가지정

책목표는과연상충하는것인가? 지금까지우리나라의논쟁은이 두 가지목표가 상충하는

것으로묵시적으로인식하고있다. 따라서지적인방향모색보다는정치적힘겨루기에더 심

혈을기울인경향이있다.  미국의예를살펴보면, 이두 가지목표가서로상충하지 않고조

화롭게두 가지목표를만족시키고있다는것을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미국세청은개별과

세정보를국회에공개하고있지만, 이정보는국회에서조세정책과관련한극히일부의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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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세정보가국회에공개되기위해서는두가지선행조건이만족되도록관련국회법을개정해

야한다. 첫째, 개별과세정보에대한국회의논의는비공개로진행되어야한다.  둘째, 개별과세정

보를접한국회의원들은비밀유지의의무조항이엄격히적용되어, 만일이들정보를누설할경우

의원직을잃고형사처벌을당하도록해야한다.

의원들(Committee on Ways and Means, Committee on Finance, and Joint

Committee on Ta x a t i o n )에게만공개되고있다.  또한개별과세자료를기초로한 논의는비

공개로진행되고있으며, 개별과세정보에접근한국회의원들에게도개별과세자료에대한비

밀유지의의무를지우고있다.  

우리나라에서도미국의 경우처럼국회의 정책논의를위해국세청의개별과세정보를제공

하되, 국회에서의회의는반드시비공개로진행하며, 관련정보에대해서는해당국회의원들

도 비밀유지의의무를엄격하게줄 필요가있다.  이러한조건이만족될경우에는‘개인과세

정보의 비밀유지’와‘국회기능의충실화를위한개인과세정보의제공’이라는 두 가지정책

목표를만족시킬수 있을것이다.

결론적으로‘개별과세정보를국회에공개하여야하는가?’라는질문에대한답변은다음과

같다.  개별과세정보가국회에공개되기위해서는두 가지선행조건이만족되도록관련국회

법을먼저개정해야한다.  첫째, 개별과세정보에대한국회의논의는현재국가안보와관련

한 회의가비공개로되고있는것처럼비공개로진행되어야한다.  둘째, 개별과세정보를접

한 국회의원들은비밀유지의의무조항이엄격히적용되어, 만일이들정보를누설할경우의

원직을잃고형사처벌을당하도록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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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 국세기본법제8 1조의8 (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납세자가세법이정한납세의무를이행하기위하여제출한자료나국세의부

과또는징수를목적으로업무상취득한자료등(이하‘과세정보’라한다)을타인에게제공

또는누설하거나목적외의 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다음각호의1에해당하

는경우에는그사용목적에맞는범위안에서납세자의과세정보를제공할수있다.

1. 지방자치단체등이법률이정하는조세의부과또는징수의목적등에사용하기위하

여 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2. 국가기관이조세쟁송또는조세범의소추목적을위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3. 법원의제출명령또는법관이발부한영장에의하여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4. 세무공무원상호간에국세의부과·징수또는질문·검사상의필요에의하여과세정

보를요구하는경우

5. 다른법률의규정에따라과세정보를요구하는경우

② 제1항제1호·제2호및 제5호의규정에의하여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하는자는문서

에 의하여해당세무관서의장에게이를요구하여야한다.

③ 세무공무원은제1항및 제2항의규정에위반하여과세정보의제공을요구받는경우에는

이를거부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알게된 자는이를타인에게 제공또는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용도로사용하여서는아니된다.

⑤ 이 조의규정에의하여과세정보를제공받아알게된 자 중 공무원이아닌자는형법기

타 법률에의한벌칙의적용에있어서는이를공무원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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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과세정보는국회에공개되어야하나? ▶▶

□ 국회법 제1 2 8조(보고·서류제출요구) 

① 본회의·위원회또는소위원회는그 의결로안건의심의또는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직

접 관련된 보고또는서류의 제출을 정부·행정기관기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다

만, 위원회가국정감사나국정조사와관련된서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는그 의결또

는 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요구로할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의한서류제출은서면,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자기디스

크 기타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된상태나전산망에입력된상태로제출할것을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의규정에불구하고폐회중에의원으로부터서류제출요구가있는때에는의장또

는 위원장은교섭단체대표의원또는간사와협의하여이를요구할수 있다.

④ 위원회(소위원회를포함한다. 이하이 장에서같다)가제1항의요구를할 때에는의장에

게 이를보고하여야한다.

⑤ 제1항의요구를받은때에는기간을따로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요구를받은날부터

1 0일 이내에보고또는서류를제출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사유가있을때에는의장

또는위원장에게그 사유를보고하고그 기간을연장할수 있다. 이경우의장또는위원

장은제1항의요구를한의원에게그사실을통보한다.

⑥ 제1항의보고·서류제출요구등에관하여기타필요한절차는다른법률이정하는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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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제1 0조(감사또는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제5조의소위원회또는반(班)은감사또는조사를위하여그 의결로감사또는

조사와관련된보고또는서류의제출을관계인또는기관기타에요구하고, 증인·감정

인·참고인의출석을 요구하고 검증을 행할수 있다. 다만, 위원회가감사 또는조사와

관련된서류제출요구를하는경우에는재적위원3분의1 이상의요구로할수 있다.

② 제1항의규정에 의한서류제출은서면, 전자문서또는컴퓨터의자기테이프·자기디스

크 기타이와유사한매체에기록된상태나전산망에입력된상태로제출할것을요구할

수있다.

③ 위원회(제5조의소위원회또는반을포함한다. 이하같다)는제1항의증거의채택또는

증거의조사를위하여청문회를열수 있다.

④ 제1항의요구를받은자 또는기관은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에서특별히규

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누구든지이에응하여야하며, 위원회의검증기타의활동에협

조하여야한다.

⑤ 감사또는조사를위한증인·감정인·참고인의증언·감정등에관한절차는국회에서

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이정하는바에의한다.

제1 4조(주의의무)

① 감사또는조사를할 때에는그 대상기관의기능과활동이현저히저해되거나기밀이누

설되지아니하도록주의하여야한다.

② 의원및 사무보조자는감사또는조사를통하여알게된비밀을정당한사유없이누설하

여서는아니된다.

제1 7조(징계)

감사또는조사를하는의원이제1 3조의규정에의한제척사유가있음을알면서이를회피

하지 아니하거나, 제1 4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징계할수있다.



정책토론리포트
참여정부의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

*본원고는 2 0 0 4년3월4일(목)∼3월5일(금) 한국조세연구원이주관하고기획예산처와매일경제신문사가 후원한「참여정부의

재정운영성과와향후추진방향」의분과별Workshop 토론요약입니다. 토론내용은토론자의소속기관이나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

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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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분과 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 일 시 : 2 0 0 4년3월5일(금) 10:00∼1 2 : 0 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1 0층중회의실

■ 사회자 : 문형표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 토론자 : 김규옥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김용진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정병철 환경부기획예산담당관실사무관

이명헌 인천대학교교수

조경규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최준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김종면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분과별Wo r k s h o p의 주제인‘참여정부의재정운

영방향’에 대해 토론하겠다. 본 Wo r k s h o p에서는

논의의주제를한정하지않고자유롭게참여정부가

향후어떻게재정을꾸려나갈것인지에대해토론

을벌이고자한다. 이자리에는직접예산을편성하

고집행하는담당공무원들이참석하였는데실제로

각부문별예산을편성하고집행하는과정에서느끼

는 애로점, 문제의식등을 공유하고연구자들이배

울수있는기회가되기를바란다. 또한예산편성이

top-down 방식으로전환될경우어떻게재정을운

영해나가야하는지에대해서도논의가이루어졌으

면한다. 아울러각부문별로어떻게예산을배분하

고그규모를조정해나갈것인지, 각분야별지출의

효율성또는생산성을제고하기위해서는어떠한제

도들이마련되어야하는지에대해서도토론이이루

어졌으면한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재정지출구조는정부가 어떤 의도나목적을 가

지고 변화시키지않는다하더라도변할수밖에없

는 상황이다. 다만, 그과정에서복지지출과같은

경우에는재정여건을감안하여계획을좀 더 능동

적으로관리해나가는것이중요하다고본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사회복지 분야에서는중장기 계획

들을많이수립하고있는데, 가장대표적인것으로

서노인요양, 보건의료및참여복지에대한중장기

5개년계획을 들 수 있다. 이에따르면 향후 복지

와 관련된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계획들은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의 시각보다는단지수요를제기하는성격을띠고

있어 어떻게관리가능한범주를규정해낼 수 있

을것인지가관건이될것으로생각한다. 가능하다

면 재정당국도사회복지분야에대한중장기계획

의초기단계부터참여해야할것이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앞으로top-down 방식을시행하면각 부처에서

신규사업들을제안할 텐데이에 대한 각 부처 단

위의재원소요를어떻게확정할것인지궁금하다.

또한신규사업이라해도그 다음해에는계속사업

이 될 텐데, 예를 들어 어떤 부처에서 첫 해에는

신규사업을작게잡아놓고그 다음해에이를계

속사업으로키워나가는경우이를어떻게 조정할

것인지도의문이다. 

토론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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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재정운영방향

김용진/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현재의중앙정부내 재정당국과각 부처간의관

계는top-down 방식이도입되면크게변화될것

이다. 각자의역할이바뀌어재정당국은예산편성

업무가 상당부분 줄어드는 대신 중장기 계획 수

립, 거시적인재원배분, 그리고성과관리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각

부처들과 지방간의 관계도 변하게 된다. top-

down 방식의 가장 진전된 형태가 지방이양이라

고 보는데, 보조금을운영하더라도포괄보조금형

태로내려보내는 것이중앙과 지방의 관계에 있

어 top-down 방식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

다. 각 부처들의 역할도 예산의 편성이나 집행보

다는사전기획과사후성과관리의측면이강조되

어야할것이다.

각 부처의 소관 예산에 대해 지출한도( c e i l i n g )

가 정해진다면그 범위내에서 각 부처들 스스로

세출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고 생각한다. 만일자체세출구조에격차( g a p )를

크게 설정해 놓고 긴축재정( s q u e e z e )을 편다면,

기존사업을중단하고상대적으로우선순위가떨

어지는사업도 폐기해야하므로그만큼 신규사업

을 추진할수있는 여력이생길수 있다.

결국 중장기적으로는 성과관리로 이어질 것이

라 생각하는데, 그핵심은지표를개발하고, 성과

목표를확실하게세워두고, 성과계획서를만들고,

이를사후에검토하여그로부터다음재정운영에

대한시사점을얻어피드백하는것이다. 재정당국

의 업무중 상당부분이이 쪽에초점이맞춰질것

이며 개별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려면 성과관리

시스템이제대로작동해야만한다고생각한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현재 각 부처별로 지출한도( c e i l i n g )를 산출하

는 작업을 하고있다. 신규사업소요에 대해서도

고민을하고있으나짧은시간안에많은수의신

규사업들을모두검토하여어떤것을추진하고어

떤 것을기각할 것인지 결정하기는힘들다. 현재

는 bottom-up 방식으로지출한도를잡고있는데

이를통해지출한도를결정한다음에top-down 방

식을적용해보면전혀상반되는결과가나타난다.

또한신규사업은다음해 지출한도를결정하는

데 있어 샅바 싸움과 같은 성격을 띠기도 한다.

일단사업을 벌여놓으면 예산을 더 많이배정받

을 수 있을것 같은생각에서그렇게하는데이는

중기계획을통해올해신규사업을아무리늘리더

라도내년에주어질지출한도는대략정해져있다

는 것을알려줌으로써막을수 있다고본다. 상황

이 크게 변하지 않는한 2 0 0 7년까지 중기계획상

에 제시된 수치는 별로바뀌지 않을것이므로 그

안에담을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하여책임지고 운

영해 나가야 할 것이다. 비록금년에 신규사업을

많이집어넣어서내년이후소요가증가된다하더

라도지출한도는늘려주지않을방침이기때문에

계속사업을 줄이거나 신규사업을 지지부진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에 대해서는 사후평

가나성과관리를통해책임을물음으로써각 부처

들을통제해나갈 예정이다.

기획예산처에서 지출한도를 정해 주기는 하지

만 내용면에서국가경쟁력이있는지, 우선순위가

맞는지, 부처간 중복은 없는지, 신규사업추진에

지속적인대규모의재원이 소요될경우중기계획

상 이를충당할수 있는지등에대한검토도함께

4월호정책토론1  2004.4.19 11:7 AM  페이지67



6 8 2 0 0 4년4월호

정책토론리포트

이루어져야한다. 왜냐하면신규사업을넣는대신

다음해에다른사업을 줄이기로약속하고비현실

적으로 재원을 배분했다가 막상 그때 가서 해당

부처의 반발이나법 개정 등으로 무산될 경우문

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실현가능

성을판단하여각 부처가지출한도내에서신규사

업을채워오더라도이는중기계획상수용하기곤

란하다든가또는중기계획상몇년 후에추진하기

로 되어 있다는 정책적인 토론이나 협상 과정을

통해조정해나가야할 것이다.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한 분야에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 각

부처별지출한도는어떻게정해지는지궁금하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분야별 지출한도가제시되면 그 안에서 부처별

지출한도를결정해 주게된다. 기획예산처에서는

향후 몇 년 동안의 부처별 지출한도에대한 설계

를 한다. bottom-up 방식과 마찬가지로 t o p -

down 방식에서도 농촌진흥청, 산림청, 농림부,

해양수산부등각 부처별지출한도를검토한다.

지금처럼bottom-up 방식을적용할경우에는어

떤 해에는F TA가 있으니까농업예산이급격히증

가하고그 다음 해에는F TA가 지나갔으니까급격

히 축소되는 현상이 자주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top-down 방식을활용하면재무스프레드( s p r e a d )

가 중기재정계획과맞물려지게되고 3∼4년 후의

재원을정확하게추정하기어렵다는점에서이러한

변동을 완화( s m o o t h i n g )시키는 형태로 지속적인

사업의추진이가능하다는장점이있다.

박형수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그렇다면F TA 사업에대한예산은이미배분되

었는데해당지출한도를몇 년에걸쳐서사용해야

한다는것인지의문이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다음번 중기재정계획을바꿀때에는F TA 부분

에 대해감안을 해야만 하는데 대폭 변경할 경우

업무부담도커지고지출한도도줄여야한다. 따라

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므로 F TA 대책에 금년에

몇 조원을배분하겠다고하는것이아니라4∼5년

에 걸쳐매년몇 천억원씩지급하겠다고약속하고

시간을갖고기다려달라고양해를구한다. 이처럼

중장기계획을수립할 경우기능성은 떨어지는것

이사실이나다른부처에충격을주는일은줄어들

게되며안정적으로사업을추진할수있게된다.

조경규 /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현재로서는 분야별, 부처별 그리고 부처 내 부

문별이 세 가지를 모두고려하여 지출한도를줄

예정이다. 캐나다는 top-down 방식을 도입했다

가 실패하여 현재와 같이 제도를 변경한 나라인

데, 실패한 이유는 분야별로 지출한도를 주다보

니까각 부처들이해당분야에할당된지출한도를

자기부처에서사용하기위해일단사업부터벌여

놓고보는식으로행동했기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의사례를벤치마킹하여top-down 방식을

시행하려하고있다. 시행초기에는, 각부처의입

장에서 보면 자율성을준다고 해 놓고곳곳에 제

한을두고있다고생각할지도모르겠는데이를해

결하기위해현재다각도로검토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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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기획예산처에서추진하고 있는과제는 크

게 국가재정운영계획, top-down 방식, 성과관리

의 세 가지로 집약된다. 이들제도는 외국에서처

럼 2 0∼3 0년에 걸쳐서 서서히 도입되고 정착되

어야함에도불구하고우리나라에서는이들세가

지를 금년부터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이들제도가성공하기위해서는이들모두

가 상호긴밀한연계를갖고있어야하는데, 성과

관리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기계획을

짜야하고중기계획이완전하게정착되지않은상

태에서지출한도를제시해야하기때문에2∼3년

동안은혼란을감수할수밖에없을것 같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복지분야의지출은언제부터인가매년재정지출

평균치보다높게나타났고이 분야의지출을줄이

자고얘기하면정치적인고려로인해반영되지못

하는사회적인제약을받아왔다. 개인적으로, 복

지분야의 경우 중기재정계획에 의해 지출한도를

결정하면부정적인측면이나타날수도있다는우

려를갖고있다. 복지제도중에는중기재정계획에

설정된기간인3∼5년보다좀 더장기적으로고려

해야만하는것들이많다. 5년후만내다보고계획

을 세운다면자칫잘못된 정책결정을내림으로써

비록지금당장은괜찮더라도나중에문제가커질

가능성이있으므로복지부는중기재정계획이상의

복안을갖고있어야한다고생각한다.

또한 복지분야의 경우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중

많은사업들이의무지출로분류되어있어손을댈

수가없는데이를어떻게신축적으로조정할수있

을지에대해서도많은의견을제시해주기바란다.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보통 장기(長期)라고 하면 5년에서 1 0년 정도

의 기간을 말하는데, 지적된많은 사업들의 추진

배경이 되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하여 추계를 해

보면 5∼1 0년 동안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나타난다. 고령화 현상을 포착하려면 최소한 3 0

년 이상을잡아야하며5 0년 정도되면더욱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현재 중기재정계획

의 틀 안에서는 고령화 문제를 반영할 수가없다

는점을 분명히인식해야한다.

또한복지관련업무를하면서몇 차례사후관리

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기초통계라는 지적을

했다. 그러나경제나산업부문과는달리복지분야

의 경우기초통계를수집하여가공하거나관리하

는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있다. 이제부터

라도이러한통계를체계적으로그리고포괄적으

로 수집하고관리하는시스템을구축하려면많은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복지분야에는 그

보다더 시급한사업이많아미뤄져온 것같다.

개인적으로참여복지5개년계획은보건분야의

중장기계획에반드시포함되어야할것으로본다.

또한 현황파악이나 5년 단위의 예측만으로는 장

기추세를파악하는데 한계가있으므로3 0년이나

5 0년 단위의 분석도실시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분석을하는데활용되는정보는일반적인

것과는 다르다. 따라서 미국 N I H ( N a t i o n a l

Institutes of Health)의사례를참조하여필요한

자료들을 수집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사

업도함께추진해야할 것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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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헌 / 인천대학교교수

우리나라의농업예산은일정부분노인복지내지

는빈곤층에대한정책을포함하고있다. 하지만농

업예산은 전통적으로 가격보조의 기능이 강했고,

생산기반및 소비지유통과관련된자본스톡을늘

리는 역할을해 왔으며흔히 직불제도라고불리는

직접적인소득보조의성격도갖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의재량이개입될수 있는 가격보조가줄어들

면서 직불제도가늘어나는방향으로가고 있는데,

이 경우재정을기획하는입장에서중요한것은농

업예산의복지예산화라는현상과맞물려향후농업

분야의경직성이더욱커질것이라는점이다.

또한농업분야에대한중기재정계획을수립할경

우 현재우리나라상황을감안하여스웨덴방식인

3년 단위의 r o l l i n g보다는 미국방식인 3∼5년단

위의 주기적 갱신을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본다. 왜냐하면1 0년 전에는우루과이라운드가있

었고지금은뉴라운드가시작되면서F TA가큰 과

제로 부각되었는데, 비록이들이산술적인주기를

갖고 있는것은아니지만5∼1 0년 단위로 가시적

인 상황이변하기때문이다. 이렇게보면중기재정

계획을짤때 3년단위로매년갱신해나가는접근

방식보다는근본적인조건들을검토하면서5년단

위의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고생각한다.

조경규 /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5개년계획을세워야한다는법적근거조항은이

미수년전부터있었지만그동안에는별다른움직임

을보이지않다가참여정부출범이후참여복지5개

년계획과보건의료발전5개년계획등사회복지분

야의경우갑자기5개년계획의수립이늘어났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사회복지분야의경우지출이증가할수밖에없고

증가해야한다는점에는모두가공감할것이다. 이

때중요한것이우선순위즉, 선택의문제라고본다.

어차피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복지분야 중에

서도성장잠재력 확충과 부합되는 사업, 예를 들

면, 각 가정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인부양

쪽에집중적으로투자하겠다든가, 아니면보육부

담 완화에초점을맞추겠다든가하는등의사업에

대한합의가먼저이루어져야하는데그렇지않고

모든사업을 나열하여동시다발적으로끌고가려

고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러므로시스템을 만들

어서우선순위를정하고공감대를넓혀가는것이

중요하다고본다.

김종면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계획을 수립한 당사자가 아니면 평가를 한다는

것이불가능하다. 일례로어떤 요양시설 몇 개를

5년후까지짓겠다고하면그것이타당한지, 시급

한 것인지, 해당수치가어떻게계산되어나온것

인지제3자가판단할수 있어야하는데그렇지못

하다. 특히예산당국으로서는다른분야들간에는

물론동일분야내에서도 조정을 해야 하기때문

에 그 근거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나 그러한 인식

이부족한 것같다. 이는앞서언급한관리측면에

서 요구되는기초통계와도연관되는문제이다. 기

획 역량을 뒷받침해 주기위해서 뿐만 아니라 각

부처들이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을 때 좋다,

나쁘다 그 가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다양한

정보의확보는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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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규 /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협의를할 때 보면각 부처들은그들의입장에서

전부다중요하다고이야기한다. 복지부만하더라도

장애, 노인등 8개분야가있는데하나하나살펴보

면 어느것 하나중요하지않은것이 없다. 그러다

보니복지부에서는5개년계획을짤때각분야별로

반을만들어반별로보고서를내도록한 다음이를

모두취합해서권제순으로정리하여만들고있다.

복지분야의경우크게두 가지문제점을지적할

수 있다. 그중 하나는다른분야보다복지분야는

z e r o - b a s e에서 접근하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경

로연금을없애면보육을2배로키울수 있는재원

을 확보할수 있지만그렇게하는것은사실상불

가능하다. 그런데문제는 세세히 따지고 들면 모

든 사업들이그와같다는데 있다.

통계상의문제도짚고넘어가야한다. 농업이나

복지분야의경우주장하는바에따라사용하는통

계가달라지는데, 통계청및 해양수산부의어가·

어민통계가 2배나차이를 보이는것으로보도된

것은문제의심각성을단적으로보여주는것이다.

복지분야도이와크게다를 것이없는데기획예산

처가 인용하는 K D I나 K I P F의 복지관련 통계와

복지부가 사용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산

업진흥원의자료는 서로 일치하지 않고있다. 그

러므로 누가정보를수집·관리하느냐에따라커

다란차이를보이는이들통계수치를정비하는것

도 시급한과제라고할 수있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통계자료가구축되어 있지도 않을뿐더러 갖고

있어도 전혀공개를하지않으므로평가시스템을

짤 수가 없는 상태이다. 중요한 제도 중 하나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통계자료도 없고

복지부가평가할 경우제대로 할 수 없을것임이

자명한상황에서그렇다면과연누가평가를담당

할 것인지, 평가결과는제대로활용될것인지, 그

렇지않고불필요하다면폐지해야하는것은아닌

지등에대한 검토가뒤따라야할것이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통계의 필요성은예산을 편성하면서 굉장히 절

실하게 느꼈다. 이와관련하여 한 가지제안하고

싶은것은현재운영되고있는노동부의노동패널

및청년패널, 복지부의자활대상자패널그리고서

울대 사회과학연구소의 사회복지패널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들 패널의 수를 모두 합하면

적어도1만명이상은될 것으로추산하는데이를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는 사회패널로 만들어서

전문적으로관리하는시스템을학계나 연구소등

에서구축해 주었으면 한다. 지금은그나마 자료

도부족한데다산발적으로흩어져있어서효과적

인 이용이 어려운 상황인데 예산을 좀 더 배정하

여사회패널을만들고이를확실하게관리하는방

안을모색할수는없는지문제제기를해본다.

정병철 / 환경부기획예산담당관실사무관

새로운예산시스템의도입과관련하여환경부에

서 가장우려하는것은top-down 방식을적용하면

부처내부적으로는물론이고정부전체적으로도구

조조정을하지않을수 없게됨으로써환경부의재

원이다른부처로이전되지않을까하는것이다.

4월호정책토론1  2004.4.19 11:7 AM  페이지71



7 2 2 0 0 4년4월호

정책토론리포트

환경부의 2 0 0 4년도 예산은 1 9 8 0년대 환경청

시절에 비해 약 1 2 0배가 증가된 1조 4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정부 전체의 일반회계 규모가 동일

기간중2 5배 가량증가한것과비교해보면환경

부가얼마만큼급격하게투자비중을늘려왔는지

알 수 있을것이다. 이에환경부는투자재원의안

정적인 확보를 위해 1 9 9 5년에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일반회계로부터 보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특별회계의 자체 세입은 약 1 0 %씩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세출 증가율은 1 . 8 %로

2 %가 채 되지 않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는그동

안 환경분야를중점육성한다고투자계획만제시

했을뿐 실제로는환경분야에서확보된재원이타

분야로 이전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인해 환경부의 일반회계 적립지원

규모는연간4 0 0억원씩줄어들고있는상황이다.

특별회계는고유한특정재원을가지고운영해야

하므로일반회계의지원 없이 특별회계자체 세입

만으로운영하는것이 원칙이다. 그러나환경기초

시설을설치하면그 편익은모든 국민들에게공통

적으로돌아가는데, 환경회계자체 세입은 오염원

인자부담원칙에따라기준초과물질을배출하는사

람들에게부과되는각종부담금에의해서만충당되

고 있다. 개인적으로는국가전체의기간시설에대

해이처럼부담금에만맡겨두고일반회계에서아무

런지원을하지않아도되는것인지의문이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특별회계와관련하여조금다른생각을갖고있

다. 정부혁신위원회에서는기금및 특별회계폐지

를 주장하였는데, 이는사실그동안여러번 추진

되어온 일이다. 이번에는처음부터 아예 설치를

하지못하게함으로써정말로특별회계를없애고

동시에기금도몇몇정부보장성정책기금만남기

고 모두 없앤다는 식의 특별법 제정이 건의되었

다. 중기재정계획에의해 각 분야별로 재원을 배

분함에있어서만약특별회계부분을손대지않고

그냥 놔둔 채 실시한다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생각한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특별회계및 기금은해당부처나해당분야의이

익을 고려하여 요청에 의해 설정되며 일반적으로

재정운영의경직성을상당히높이는요인으로작용

한다. 반면국가재정전체를운용하는데있어일조

를하는측면도있다. 없던세금을신설하거나기존

에 있던 세금을올리기는어렵지만부담금을하나

추가하는것은상대적으로용이하기때문이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top-down 방식을도입하는시점이 중요한 분기

점이될것이다. 향후중기재정계획을통해각부처

에 어느 정도의재원이배분된다는것이 가시적으

로 드러나고, 아울러해당재원을자율적으로배정

할수있도록해준다면굳이독립적으로내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별도의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갖고

있을유인이나정당성은그만큼줄어들것이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top-down 방식을 도입한 국가들 대부분은 일

반회계를 위주로 운영하며 우리나라처럼 2 2개나

되는특별회계를설치하고있는나라는일본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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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하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다른 분야로부터

의 재원이전이보다용이하게이루어지도록중기

재정계획에 따라 top-down 방식을적용하는 것

인데, 이 과정에서 겪게되는 실무적인 어려움은

세입과 세출을 맞추기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통합재정에는각 회계별예산과 기금을포함하여

계산을맞춰놓았지만보다세부적으로들어가면

특별회계에서는 흑자가 나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적자가나는경우가발생하기도한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부담금과관련하여 이제는 특별회계를끊어버

리고일단각종일반회계수입으로잡아여기에서

배정을해 나간다면부담금을만들려고하는유인

이 크게줄어들것이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지난 1 9 9 8년에 기금 및 특별회계에 관한 논의

를 하면서나온의견들중 가장강력한것은기업

특별회계를제외한거의모든특별회계를없애야

한다는것이었다. 그러나개인적으로정말필요한

사업이폐기되지않도록하려면 특별회계가필요

하다고 본다. 또한 특별회계를 존치하는 이유는

자기가 벌어서 자기 몫은 자기가 쓴다는 책임성

측면에서도찾을 수 있을 것이다. 당시에도책임

운영기관제도의단계적인도입을통해현재기업

특별회계로되어있는것을 전부다 책임운영기관

( a g e n c y )으로넘기고회계도확실하게별도로운

영하도록하며예산도따로배정해주자는제안이

제시된 바 있다. 기금도이와 마찬가지로특별회

계를만들어 주어야 하는것도있지만 이는극소

수에불과하고그 외에나머지는 모두없애는 방

안이 제시되었다. 그렇게 하기로 결론을 내리고

나서도막상실행을하지못한가장큰 이유는기

금및 특별회계를폐지하는것이진짜바람직한지

에대한 판단이서지않았기때문이다.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전체중기재정계획을짜고 재원을 배분하는 문

제와 관련하여 여유 재원은 별로 고려되지 않은

것 같다. 시안을보니까 예비비는 계속줄여가는

것으로하고재해대책이나그와비슷한부분들이

끼어들어갈 여지를 남겨두지 않은듯한데, 우리

나라 재정상황에서 볼 때 약간의 여유분( b u f f e r )

은책정할필요가있다고본다. 

조경규 / 기획예산처사회재정3과장

초기에는 3조∼5조원 정도 여유자금을 두자는

얘기도 나왔고, 외국의경우국가재정운영계획상

에 2∼3% 수준의 여유자금을 두는 나라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지만세입 전망을 낮게 잡

아 그 쪽에서 여유분이생기도록 하는것이낫지

자금자체에여유분을둔다면국무회의등에서토

론할때 각 부처들의다양한 요구를 거절하기어

려울것이다. 또한각 부처들이이를서로차지하

려고함으로써협의과정에서엄청난비용을 치를

수도있다고판단했다. 이에따라여유분없이예

산을편성한 것인데, 당장 2 0 0 5년에 추가로 3조

∼5조원정도의 자금을만들어내야하는상황이

발생하여문제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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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3월에 예산편성지침을 내릴때 내년도 예산규

모가얼마인지 일정 범위를 발표한다. 그리고한

달정도의시차를두고 지출한도를배분해주는데

각 부처별로사업을모두모아보면그 금액과차

이가 생기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만약 여유분이

있다면 이처럼 필요할 때 쓰고필요없다면 채무

상환등에사용하면된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논리적으로 중기재정계획

과는 맞지 않게 된다. 중기재정계획에는 여유분

없이다 쓰는것으로해 놓고는, 지출한도를배정

할 때 조금씩 적게나누어 줌으로써여유분을 만

들어 두었다가 수요가 생기지 않으면 그냥 없애

버리고나중에생기면쓸 수 있도록하는것은모

순이다. 지출한도와관련해서는아직우리나라식

모델을만들지못한상태이다.

최준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top-down 방식이 악용될 소지에 대해서도 생

각할필요가 있다. 각 부처에서 이만큼은 보장받

은것이라고생각할경우자칫 잘못하면재정지출

확대쪽으로갈 수도있다고본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top-down 방식을 도입하고 있는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재정운용이 매우 안정적이어서 전형적

으로 1∼2% 정도 늘어나는 데 그치지만 우리나

라는최소한5∼10% 사이를오르내린다. 지출한

도를조정할 수 있는여유분을각 부처에 나누어

주기보다는환율전망이틀려졌다든지, 성장률저

하로세입이줄었다든지, 이자율인상으로채무를

상환해야한다든지하는공통적인상황이발생했

을 때나 아니면 대구지하철 사고로 인해 전국의

지하철내장재를바꿔야하는등의특수한상황이

발생했을때사용하려고한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중장기계획을짤때지출한도인하를판단하는준

거는 크게 재정수지와지출규모두 가지로나뉘는

데이중지출규모를봐야한다고강력히주장한다.

중장기계획하에서4∼5년을내다보는경우세입은

외생변수라기보다는법인세율을낮추는등의조치

를통해조정할수있는정책변수라고생각한다. 따

라서이를준거로하지말고재정지출규모가G D P

대비 어느 정도 되어야하는지목표치를설정하고

이에따라조정을하는것이맞다고생각한다.

김용진 / 기획예산처복지노동예산과장

top-down 방식을채택하면 재정증가율을 안정

적으로유지하면서급격한경기변동이있을때 이

를조절하는기능을수행할것으로기대된다. 그러

나 현실적으로우리나라에서는이 방식의 도입이

상당히위험할수도있다. 예를들어경제성장률이

상당히좋지않아서적자예산을편성했다가그 후

경제성장률이 좋아져 흑자예산으로 많이 남기면

이를 모두 사용해버리려고하기때문이다. 더큰

문제는이를법률로도방지할수없다는데있다.

4월에 나가는 분야별 지출한도는보통전년대

비 증가율의형태로 표현되는데만약올해에도6

월이나 7월경에 추경을 편성한다면 전년도 보수

가 다 변해모양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가 나타난

다. 예를 들면 복지가 8 %에서 6 %로 떨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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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O C가 1 0 %였는데마이너스로반전되는등등의

문제가발생한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내년에도중기재정계획을세워야하는데올해추

경이실시된다면추경을기준으로해서짜야하는지

또는당초예산을기준으로짜야하는지궁금하다.

김규옥 / 기획예산처농림해양예산과장

추경을 해 본 경험에 의하면 기준이 상향되는

경우가대부분이다.

문형표 / 한국개발연구원재정복지팀장

오늘 논의된 이슈들을 정리해 보면 부처별 및

부처내의중장기계획을 어떻게 중기재정계획과

연계시킬것인지, 추경이나정치적압력에대응하

여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을 유지해 나갈 것인지,

각 부처별성과평가및사후관리를위한인프라로

서 기초통계자료를구축하는방법은 무엇인지그

리고중기재정계획의정착을위해기금이나특별

회계, 부담금을 줄여야 하는것은 아닌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이러한 중요한

이슈들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는계기가된 것

같다. 토론자들에게감사의말을전한다.

제2분과 참여정부 개혁의 주요정책과제

■ 일 시 : 2 0 0 4년3월5일(금) 10:00∼1 2 : 0 0

■ 장 소 : 한국조세연구원3층중회의실

■ 사회자 : 이원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

위원장

■ 토론자 : 권오봉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권해상 기획예산처예산분석과장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박노욱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전택승 경희대학교교수

정헌율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장

정홍상 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황성현 인천대학교교수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최근의 재정개혁과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총괄

적인 의견을 말하고 현 정부의 재정개혁 과제를

세 가지 주제별로 나누어서 토론하자. 우선 t o p -

down 방식의정착을위한방안, 예산제도의개선

과제그리고중앙과지방정부의예산연계등에대

해서논의를해보자. 

권오봉 /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항상 정권교체기에는 재정개혁의 움직임이 있

었다. 80년대는 만성적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

해 예산을동결했다. 또한예산심의제도를제정ㆍ

심의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였다.

1 9 9 0년대에는 율곡사업을 파헤치면서 경제기획

원 예산실에서부터 재정개혁이 시작되었다.

4월호정책토론1  2004.4.19 11:7 AM  페이지75



7 6 2 0 0 4년4월호

1 9 8 0년대후반의고도경제성장기에는사회간접

자본(SOS) 등 재정수요 증가를 교통세 등의 목

적세를신설하여조달함에따라재정규모도커지

게 되었다. 참여정부의재정개혁은국가재정운영

계획을가지고중장기적으로재원을어떻게 배분

해 나갈 것인가라는그림을 먼저 그리고 나서그

속에서 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을 운영하고, 그

분야에전문성을가진부처가사업을선택해서재

원을배분하는방식으로운영하고있다. 참여정부

의 개혁은 한정된 자원내에서 국가미래에 대비

해서재정배분을효율적으로하고자하는것이다.

권해상 / 기획예산처예산분석과장

그동안정부는정부와정권의필요성에의해 예

산을동결해왔다. 그러나이제부터라도재정개혁

에 대한선진국의축적된경험이학계와연구계로

전파되고기획예산처가시행하려는제도와연계시

킨이러한토론이활성화되어야한다. 또한우리나

라도위에서의필요에의한것이아니라학문적으

로 분석하는시스템등으로운영되어정부가선택

하고논의할수있는시장이형성되어야한다.

그리고많은재정제도등이법이나제도로나타

난다. 재정을보는 시각을 경제학, 법학, 행정학,

정치학 등 서로복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그

러므로top-down 예산편성방식을시행한다면이

를복합적인시각에서접근해야한다.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top-down 예산편성이나 성과주의예산제도 등

을 시행한다면, 이는 예산제도상의 혁신이다. 그

러나미국의영점예산제도등 다수의예산제도에

서 보듯이많은준비단계가있음에도불구하고성

공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전

준비작업이별로없는초기단계에는제도를시행

함에 있어 많은 시행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외국의경우보다성공확률이더낮다. 

top-down 예산편성으로전환한다면이는부서

에게 많은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반면기획예

산처의역할이없어지는것이아닌가하는의구심

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의권한이

없어지는것이아니라단순히역할이편성중심에

서 편성·집행·평가의균형으로 변경되는 것으

로 보아야한다.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제도의틀이바뀌는데는두 가지요인, 즉정치

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먼

저,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되면서 정치적 욕구가

계층별, 연령별, 지역별로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고이러한힘들이변화되었다. 그러한현실

에 대해 재정정책이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러

한 현실의변화가제도개혁에어떤영향을가져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술

적인 요인이 중요하다. 실제로정책의 틀이바뀌

어 각 부처에 역할이 주어졌을 때 행정적인능력

이 준비되어있는지를살펴보아야한다. 

본인이실증분석한결과에의하면, 지방자치제

이전보다지방자치제실시이후에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금의배분이 정치적 요소들에 영향을 받

는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정치적요소가재원의

배분에영향을미치는것은, 우리나라뿐만아니라

미국등의많은 나라들에서도나타난다. 지방자치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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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이전에는반영되지않았던지역의정치적요

구들이반영된것을, 민주화의긍정적인측면으로

볼수도있는반면순수한경제적필요성보다는정

치적인요구가많이투영될것이라는부정적인측

면도고려해야한다. 지방재정의경우투명성을확

보하기 위해모든 성과자료를투명하게공개하겠

다고 했는데, 과연 실제로 투표자들이 그 측면을

볼지아니면자기지역으로돌아오는혜택을보고

투표할지는, 투표자의의식과문화에관계된것으

로 사전에알 수가없다. 재정개혁시이러한정치

적측면에대한논의도이루어져야한다.

전택승 / 경희대학교교수

다른나라의 성과관리제도나top down 방식과

우리나라와의차이점은다른나라는 이러한제도

가 도입되기까지나도입되고나서그 후속조치가

도입되는 데도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이다. 예

를 들어미국의경우, 실제로중기재정계획, 성과

관리제도나 top-down 예산편성방식세 가지 제

도간의 시간차이그 자체도 4 0년 이상이다. 물론

우리나라와같이정부주도로제도가 추진되기도

하지만 제도추진자체를 국회의원들이발의하는

경우가많기때문에우리나라와는환경이다르다. 

그렇기때문에장단점을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는정부의추진의지가얼마만큼있느냐에따라

성패가좌우되는반면 다른 나라는제도가도입되

고나서오히려관리가잘된다. 우리나라가제도를

도입한다면기획예산처나관련 부처들이적극적으

로 참여하느냐의여부에따라 성패가좌우될것이

다. 이러한측면에초점을두어제도를추진하고그

추진과정에서이러한포럼이나전문가들의의견수

렴과정을통해정착시켜나가야한다. 

정헌율 /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장

요즘 지방이 화두이므로 지방정부의 재정개혁

이 많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핵심주제인

예산개혁은다른분야에 비해상대적으로진도가

늦다. 결국중앙정부의사례를 따라야한다. 그러

나top-down 예산편성방식에대해서는지방자치단

체의특성때문에이에대해서내부적인논의는이

루어지지않았다. 즉, 지방자치단체의규모가작고

다양하기때문에top-down 예산편성방식을기초자

치단체에적용하는것이의미가없을수도있다. 또

한 지방자치제가실시된지 얼마되지않았기때문

에 성과주의예산제도뿐만아니라top-down 예산

편성방식을수행할만한조직구성원이갖추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에서이를 논의하기에는아직 이르

다. top-down 예산편성방식등이국가과제로채택

이된다면지방정부도이를따라야할것이지만, 재

정개혁은신중하게추진되어야한다. 

황성현 / 인천대학교교수

이제까지 예산은 기획예산처 중심으로 이루어

져 왔다. 그러나 성공적으로 이를 수행하기 위해

서는활용가능한모든자원을활성화하여야한다.

따라서재정개혁을추진하면서가장중요한 것은

정보를공유하고투명하게공개하는것과양질의

정보를 만드는 것이다. 분권과자율로 나가다 보

면 서로조화가되지않을경우품질이떨어진다.

따라서양질의 품질을제대로 제공하기위해서는

양질의 정보를 적기에 잘 제공해 주고 이를활용

하여 피드백을 하는 과정이라고 본다. 그리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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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토론리포트

도라는것이참여주체들은인센티브에따라서행

동하기때문에자발적으로주체들이협력할수 있

는인센티브제도를마련하는것이필요하다.

황성현 / 인천대학교교수

중앙정부가통합예산중심으로1 8 0조원의예산

을 사용함에도불구하고국민들의관심이없을뿐

만아니라재정적인낭비등이많이부각되어국민

들의신뢰가떨어져있다. 따라서국민들의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재정개혁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과거 1 0년간의재정개혁과제가추진되는과정에

서 가장가시적인효과를거둔것은기금제도라고

생각한다. 정부가복식부기및 발생주의회계로전

환하겠다고발표하였다. 그러나이는과거에도추

진하겠다고만하였지실천되지않았다. 또한통합

재정에 지방정부를 포함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왜시행하지않고있는지가의문이다.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이제top-down 예산편성방식에대해서살펴보자.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은 지출총액 결정과 부

서별배분이 있다. 지출총액의경우 합리적인 기

준 선정이 중요하고, 부서별배분할 경우에는 어

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합의를 할 것인지가 중

요하다. 또한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은중기재정

계획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에, 개별부

서는주요사업에대한근거자료를제출해야한다.

이 때 정부는근거기준으로사용되는경제성장률

등의지표에대해서낙관적인전망치를사용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통령중심제인 우리나라에서

는 국회가 예산을 통제하고 감시하는 기구이다.

그러므로국회의바람직한역할정립도필요하다. 

권오봉 /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이 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 지출총액의규모를

정하는것, 결국각종거시지표를어떻게정할것

인가가문제이다. 국회예산정책처의역할에대한

벤치마킹을미국의 의회예산처( C B O )로 하기때

문에 거시부문에 대해서 보강하려고 한다. 물론

기획예산처도경제성장률등 거시전망분야가보

강되어야한다. 현재기획예산처의중기재정과에

서 국책, 민간연구기관과협력하여5개년씩전망

치를발표하고익년도예산편성의전제로활용하

고 있다. 앞으로 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을 도입

함에있어이에대한보강이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부처간합의문제는제로섬게임이되어

야 한다. 그리고전제가되어야하는것은지출한

도는 국가재정운영계획을근거로 하여 5개년 소

요전망치를근거로하여이상적인재원배분의방

향이무엇이냐에대해서전문가와부처간합의를

도출해야한다. 5개년계획을작성하게되고그 5

개년계획이바로부처간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

하에서는 부처별 지출한도( c e i l i n g )가 될 것이다.

크게는 국내여건에 따라어느분야에 재원을 어

떻게배분할것인가에대해서는전문가그룹의참

여를 통해합의를 할 것이다. 미시적으로부처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거시

적·미시적인 측면을 동시에 감안하여 5개년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부처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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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를도출하기는어렵다. 스웨덴사례를중심으로

살펴보면각료중심으로합의를도출하기가보다

용이하다. 이에대한추후적인논의가이루어져야

한다.

황성현 / 인천대학교교수

기획예산처가왜 주도적으로t o p - d o w n예산편성

방식을 시행하려는것인지가의문이다. 그러나이

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 어떻게 총액한도를 정할

것이냐가가장중요한문제라고본다. 외국의사례

를 무조건적으로참조한다는것은문제가있다. 왜

냐하면외국은내각제하에서시행되고있으므로대

통령중심제인우리나라와는상황이다르다. 그리고

부처의 재량권이 주어졌을 때 부처의 이기주의를

극복해야하는측면이있다. 부처의자율도좋지만

국민경제적인입장에서이를통제하고조정할필요

가있다. 결국현제도하에부처의재량권을확대할

수있는쪽으로개선되어야한다. 그리고t o p - d o w n

예산편성방식을시행한다고하여도사후적인성과

관리가제대로이루어져야한다. 

정홍상/ 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지금까지는예산심의시기존사업과유사한 신규

사업에대해서기획예산처가종합적으로선별조정

하여왔다. 그러나top-down 예산편성방식이시행

되면, 부처에게많은자율권이주어지기때문에그

러한부분에대한위험(risk) 조정이되지않을것이

다. 따라서그에대한위험을식별하기위한대안이

제시되어야한다. 결국 부처의사업내역을공개하

고 평가및 보고서를제출함으로써부처에대한책

임소재를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현재국회가거시재정에대한분석을하려고하

고 있는 등 예측능력과 관련된 토의( d e b a t e )가

이루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top-down 예산편성

방식이 시행되면 국회절차가 분명히 변화되어야

한다. 또한 각 부처 기획예산담당관실의 권한과

기능이강화되어야한다. 그리고예산의life cycle

에 대한개념이정리되어야하고좀 더 진지한연

구가필요하다.

정헌율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장

t o p - d o w n예산편성방식에 대한 실무지침이 없

기 때문에크게달라진것이없다. 현재는기존의

방식으로예산편성을하고있다. 즉, 부처의기존

사업을 기준으로 하여 지출한도( c e i l i n g )가 결정

될 것이므로 결국 무늬만 top-down 예산편성방

식이지별로달라진것이없다. 따라서이에대한

심도있는연구가더 이루어져야한다. 각부처의

예산담당관실이나 국회가 이러한 개혁을 수용할

자세가되어있지않다. 결국제도의시행으로부

처의 자율권이 강화되는 반면, 현 체제로는 이를

추진할만한준비가되어있지않다. 

황성현 / 인천대학교교수

성과주의예산제도와성과관리의차이점은무엇인

가? 성과주의예산제도의보고서 작성은 담당부처

부서별로작성하는것이아니라사업별로평가보고

서를작성해야한다. 그리고제대로성과관리를하

기위해서는사전적평가가아니라사후적으로평가

가 이루어져야한다. 그리고성과주의예산제도를

시행함에있어서성과보고서가반드시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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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그렇게되어야지만제도가발전되는것이다.

또한 중기재정계획은적시에 수립, 발표되어져

적극적으로진행되어야한다. 

전택승 / 경희대학교교수

우리나라는 성과관리제도와 top-down 예산편

성방식을동시에시행하기때문에결과적으로분

리할수 없다. top-down 예산편성방식은원칙적

으로부처의자율성을인정하는것이고성과관리

제도는그러한전제하에서성과를평가하는제도

이다. 이에따라서부처의대처능력과자세에대

해서심도있는접근이필요하다. 예를들어예산

요구는기존의업무이지만성과관리측면은 기획

예산처가담당하던업무로새로운측면이있어어

렵다. 따라서 top-down 예산편성방식과 성과관

리제도에대해서는두 가지측면에서접근해야한

다. 첫째, 부처, 예산처(재정담당부서), 국회3주

체간의 d o w n은 정해져 있지만 t o p에 대해서는

명확한정의가없기때문에이를정확하게명시해

야 한다. 거시적 측면에서는예산처의 역할도 중

요하다. 지금까지는개별부처별로예산심의를해

왔지만, 성과관리제도(top-down 예산편성방식)

하에서는예산처가각 부처의유사한사업을조정

하는역할이더 중요하다. 캐나다의경우, 중기재

정계획내의중요한사업군별로세워질때 예산처

는 유사한 사업간 조정의 역할을 한다. 그러나

top-down 예산편성방식하에서는부처가 체감적

으로크게변화되는것은없는반면부처간의 예

산배분은크게달라진다. 그게중기재정계획이나

성과관리제도의 목표이다. 따라서 기획예산처가

부처간조정을해야하며이러한역할이강화되어

야 한다. 그리고제도도입초기에는부처가top -

down 예산편성방식을수행할 수 있도록, 기획예

산처 공무원들이 부처로 이동하여(즉, human

capital 배분) 제도를정착시킬수 있는능력을배

양시킬수도있다.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프랑스의경우재무부공무원이각부서에배치되

어 있다. 그러나현실적으로우리나라는이 제도를

시행하기에는어려운측면이있다.  그리고성과관

리는크게성과지표를이용한성과관리와주요사업

에 대해서사후적으로타당성조사를하는 방법이

동시에존재한다. 다른나라의경우도성과계획서에

성과지표를수록하고주요사업에대한평가결과를

제출하도록하고있다. 그리고주요사업의경우는

정책적으로중요하거나규모가크기때문에중기재

정계획수립시, 기획예산처가이에대해서검토해야

한다. 그리고일정규모이하의사업, 예를들어1 0

억원미만의사업은부서가한도를준수하면승인하

겠다고함으로써부서의자율성을명시하면이제도

에대한유인효과가커질수있을것이다.  

정홍상/ 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정부가하나의사업을시행할경우에, 우리나라

는 시행 초기의 타당성 조사만을 통하여 예산을

정하나, 미국의경우는 매년 사업평가를 해서예

산을 증대시켜 주고있는데, 이로인해서 활발하

게 전문가들이참여하게됨으로써좋은연구성과

를 얻게된다. 이제우리나라도사업의질을높이

기 위해서는지속적인뒷받침이이루어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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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미국주정부의사례를보면top-down 예산편성방

식은성과관리에근거하여결정해야하므로, 이제

도의시행을통해서부문간또는부처내 예산배분

이보다효율적이고합리적인의사결정을통해이루

어질 것이라고기대하였다. 실제연구결과, 부문간

배분이나부처간배분은정치적영향을배제하는데

별로 성공적이지못한 반면 부처 내의 예산배분에

있어서는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는결과를 보였다.

그러한측면에서는top-down 예산편성방식과성과

주의가효과를거둘것이라고본다. 그리고성과평

가에근거한인센티브를어떤방식으로부여할것인

가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야한다. 강한인센티브

를 줄 경우, 각부처가왜곡된행동을할 가능성에

대한대비가있어야한다. 미국의경우, 이러한왜곡

이일어날때마다, 지속적으로성과지표나인센티브

를개선해나가는노력을하고있다. 또한사업기간

과는상관없이공무원의임기가변하기때문에이것

도왜곡요인으로작용할수있어, 이에대해서어떻

게대처할것인가에대해서도논의되어야한다.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현재의 중기재정계획은구속력이없을 뿐만 아

니라실효성이있는지도의문이다. 따라서중기재

정계획의구속력과강제성문제, 그리고사후적으

로 예산을평가하고관리할것인가에대한논의가

이루어져야한다.

권해상 / 기획예산처예산분석과장

우리나라의 문화하에서는 인센티브 시스템이

과연효과를거둘지는의문이다.

권오봉 /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top-down 예산편성방식이란것이부처에 대해

서 지출한도( c e i l i n g )만 주는것이아니며, 기획예

산처가예산요구지침을 작성하여배분할 예정이

다. 그리고낭비적인사업, 중복사업에대한가이

드라인을작성하여점검하고규모와상관없이신

청사업이주어진 가이드라인에적합한지만을점

검하게된다. 그리고신규사업의경우도예산처의

점검대상에포함되어야한다. 또한그동안성과주

의 예산제도에대한정보를공개하지않았던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으로, 앞으로 2 0 0 8년부터 본

격 시행할예정이기때문에 그동안은경과조치를

두어 정보공개를 유보할 예정이다. 그리고top -

down 예산편성방식의t o p에 대한명확한규정이

필요하다.

이원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예산감시위원장

이제 재정운영의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의방안에대하여논의하여보자.

황성현 / 인천대학교교수

연기금pool 제도의운영측면에서근본적인문제

가있고 S O C사업에대해서민자유치를왜해야되

는가하는의구심이든다. 또한무엇보다중요한재

정개혁은예산부처의제도나틀을바꾸는것이다. 

기금의 개혁과제와 관련하여 연기금 pool 제도

의 개혁을강조한다. 사업성기금의경우여유자

금이있으면일반회계에서다시전입시킬수 있어

야 한다. 지금처럼칸막이운영이되어서는안 된

다. 그리고 SOC 사업에서 이루어지는 민자유치

사업의실효성이담보되어있지못하다. 전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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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편이필요하다. 나아가국방예산의효율성제고

를위한 전면적인제도개혁이필요하다.

정홍상 / 기획예산처기금제도과장

연기금 담당자나 정책방향이자주바뀌는 실정

이나이는개선되어야한다. 그리고top-down 예

산편성방식을시행할 여건은좋지않은상황이나

이를개선하기위해서는부처간정보공개및 문서

화가되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

도 개편되어야한다. 기금의존치 필요성을 평가

하는등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국회에서

는기금이신설되는일이발생한다.

정헌율 /행정자치부재정정책과장

top-down 예산편성방식하에서는 중기재정계

획이무엇보다중요하다. 그러나외형적으로는중

기재정계획도문제가 없으나실상은그렇지는않

다. 제도의합리성을위한노력이지속되고있다.

무엇보다자원의최적배분을이루기위한노력으

로이해되어야한다.

전택승 / 경희대학교교수

결과적으로top-down 예산편성방식, 중기재정

계획, 성과관리 등에 대한 자료가 없다. 이에 대

한자료공개및 축적이이루어져야한다.

박노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top-down 예산편성방식과 성과관리제도는 비

용이많이 드는제도이다. 점진적으로여건을 조

성해나가면서 이루어져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

나제도의추진방향은좋다. 

박기백 / 한국조세연구원연구위원

우리나라는국가부채도많은반면 실제로 자산

도 많다. 그러므로 이에대한 효과적인 활용방안

을 생각해보아야한다.

권해상 / 기획예산처예산분석과장

top-down 예산편성방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처의자율성도주는한편재정규율이정립되어

야 한다.

권오봉 / 기획예산처재정분석과장

top-down 예산편성방식은 예산편성권한을 분

권화시키는반면책임은무거워지는것이다. 특히

예산과정에서 권력은 재량에서 발생하기 때문이

다. 따라서 이 제도를 성공적으로시행하기 위해

서는예산처나부처가많이변화되어야한다. 

정책토론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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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정책

[미국] 상원, 향후5년간세금감면 관문높여

□미상원은3월 1 0일세금감면조치에대한새로운관문

을신설하는안을가결시킴으로써부시대통령이1조7

천억달러 규모의 감세조치를 영구화하려는 노력에 일

격을가함

□이날상원은 2 0 0 5년도세입·세출안을논의하면서향후

5년간세금감면시행시그와동일한규모의지출삭감이

나 세수증대를의무화하도록하고, 이를면제받기위해

서는재적의원1 0 0명 중 6 0명이상의 승인을필요로한

다는내용의개정안을찬성51, 반대4 8로가결시킴

□의원들은 올해로 시효가 만료되는 3건의 감세조치는

중산층 가구를 위한 것인 만큼 관문을 쉽게 뛰어넘을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2 0 0 9년 만료되는 자본소득

세 및이익배당세율감소와같이부유층에유리한조치

를 연장하려는문제와 관련해 공화당은어려움에처하

게될것으로보임

□3월 1 1일에는 하원 예산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

의가이루어질예정인 가운데 하원에서는 상원에서 가

결된것과 유사한내용의안이통과될 가능성이불투명

함. 따라서이번상원개정안은양원협의과정에서 삭

제될가능성도없지않음

□그러나 상원의 이날 표결 결과는 의회, 심지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악화일로에 있는 재정적자와 부시

대통령의계속되는감세 추진에대한우려가 커지고있

음을드러내는것으로풀이할수있음

[캐나다] 기업세금인하전망

□캐나다 연방정부가금년회계연도 예산발표시 컴퓨터,

중장비 등 자산성 장비에 대한 감가상각 적용을 크게

완화할 예정이어서캐나다 기업들의세금부담경감 및

자본투자증대에따른생산성향상이기대되고있음

□이번에 개정될 것으로 전망되는캐나다 연방소득세법

은 캐나다 상공회의소 및 업계의 자본비용충당금

(CCA, Capital Cost Allowance)에대한 회계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정하자는 지속적인 제안이 받아들

여진것으로써 기계및 장비류의경우종전 6년기간에



8 4 2 0 0 4년4월호

해│외│동│향

걸쳐 완전 감가상각이 허용되던 것이 4년으로 완화될

예정이며, 컴퓨터 및 관련 장비의 경우에는 3년 기간

동안 완전 감가상각이 허용될 예정임. 아울러 광대역

(Broadband) 장비및 인터넷 통신장비에 대한 C C A

분류도신설될예정임

□감가상각에대한세법개정은큰비용이들지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기업세금을낮추는동시에생산성을향상시키

는방안으로알려져있는데, 미국의감가상각규정은캐나

다에비해비교적완화되어있어미국인의생활수준을캐

나다보다우월하게만든이유중의하나로알려져있음

□한편, 이번소득세법개정이연방정부세입에미치는영

향을 정확히 파악하기는어려우나 현지 전문가들은 컴

퓨터장비에대한감가상각개정만으로도연간약3억캐

나다달러의 세수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그러나이러한세수감소는다시기업들의재투자및 기

업수익향상으로이어져이에따른세수증가가약2억2

천만캐나다달러에이를것으로예상돼전체적으로연방

정부예산에미치는영향은미미한것으로분석됨

□참고로캐나다연방정부는오는2 0 0 4년3월 3 1일로마

감되는 이번 회계연도에 약 5 0억캐나다달러의 재정흑

자를이룰것으로전망하고있음

[미국] 세금환급확대로 소매지출늘어날 전망

□미국의 세금환급이 늘어나면서 소매업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국의 투자전문지인 배런스가

3월4일온라인판을통해보도

□배런스는 올해 세금환급이 가구당 2 , 5 0 0달러로 2 7 %

가량늘어날것이기 때문에이로인한 소비자들의소비

지출이증가할것으로예상

□채드 데이브스전미소매업체연합회(NRF) 이사는“전

통적으로 세금환급 기간은 소매업자들에게는 좋은 시

기”라며“개인들의주머니가두둑해지면소매매출이늘

어나기마련”이라고말함

□또 이와 같은 세금환급 증가는 매출액 증가와 더불어

주가상승을불러올것으로배런스는전망

□실제로 S&P 지수 내 주택개량 및 백화점 관련주들은

지난1 2개월동안56% 상승해같은기간S&P 500 지

수의상승률1 9 %를앞질렀음

□선아메리카자산운용의 유미 코 애널리스트는“세금환

급은 모든 소득계층의 지출을 확대로 이어지게 할 것”

이라며“이로 인한 주식시장의 활황 역시 고소득층의

부를늘려줄것”이라고분석

□특히 올해섬유관련상점매출이 전년의1 , 7 8 1억달러

보다 6% 늘어난 1 , 8 8 8억달러를 기록, 세금환급 증가

로인한혜택을가장많이볼것으로예상

재정정책

[유럽] 유로지역, 재정적자3년연속확대

□2 0 0 3년중 유로지역의재정적자규모는 경기부양을 위

한 재정지출 증가로 2 0 0 2년중 GDP 대비 2 . 3 %에서

2 . 7 %로늘어나3년연속확대

□유로지역의 2 0 0 3년중 재정적자는 전년중 2 . 3 % ( G D P

대비)에서 2 . 7 %로 확대되었으며 재정부채도 지난 해

의69.2%(GDP 대비)에서7 0 . 4 %로증가



□국별로는 프랑스및 독일의재정적자비율이각각4 . 1 % ,

3 . 9 %로「안정및성장협약( S G P )」에서정한상한선( 3 % )을

초과한반면, 핀란드(+2.3%), 스페인(+0.3%), 벨기에

(+0.2%), 아일랜드(+0.2%) 등의재정수지는흑자를시현

□전문가들은 유로지역의재정수지악화가 지난해 경기

부양을위해각국 정부가재정지출을확대한데기인한

것으로 분석하고 금년중에는 경기회복으로 재정적자

규모가축소될것으로전망

□한편금년 5월1일자로E U에 신규가입하는중·동부

유럽 1 0개국의 재정수지는 에스토니아( + 2 . 6 % )만이

흑자를 나타냈을 뿐 체코(-12.9%), 몰타(-9.7%), 키

프로스(-6.3%), 헝가리(-5.9%) 등대부분의 국가가

큰 폭의적자를기록하여EMU 가입을위한 경제수렴

기준(經濟收斂基準) *에크게미달

* Maastricht 조약에따른EMU 가입을위한경제수렴기준은재

정적자및정부부채규모를각각GDP 대비3%, 60% 내로유

지하도록규정

재정포럼 8 5

EU 국가별재정수지 규모
(GDP 대비% )

자료: EU 통계청.

EU 국가별정부부채 규모
(GDP 대비% )

자료: EU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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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년도재정적자불가피

□중국은 금년에도작년 수준과비슷한3 , 1 9 8억위안(한

화 4 4조 7 , 7 0 0억원)의적자재정을기록할예정이라고

진런칭중국재정부장이3월6일베이징인민대회당에

서속개된제1 0기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2차회의

에서밝힘

□진부장은이날오전발표한‘2 0 0 4년중앙및지방재정

예산초안’보고를통해올정부의총수입은지난해에

비해 8.7% 늘어난 2조 3 , 5 7 0억위안(한화 3 3 0조원) ,

총지출은 8.8% 증가한2조6 , 7 6 8억위안(한화3 7 4조

7 , 0 0 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결과적으로

3 , 1 9 8억위안의재정적자가불가피하다고덧붙임

□그러나 그는 작년의 경우 당초 재정적자 예상규모가

3 , 2 0 0억위안(한화4 4조 8 , 0 0 0억원)규모로예상되었

음에도불구하고최종적으로는2 , 9 1 9억위안(한화4 0

조 8 , 6 0 0억원)으로줄어들었다면서, 올해에도예상대

로 경제가 순항할 경우 재정적자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전망

□그는 이어정부는 이같은적자를 보전하기위해국채

발행액을 지난 해보다 12% 늘어난 7 , 0 2 2억위안(한

화 9 8조 3 , 0 0 0억원)으로확정할예정으로있다고 밝

히고이정도수준의채무액증가는중국경제의건전

한 성장으로미뤄볼때 충분히 감내할만한수준이라

고강조

□이와 관련, 전인대와거의동일하게 회기를 진행하고

있는 제1 0기 정치협상회의 2차 회의에서는 5 0 0위안

(한화7만원)과1 , 0 0 0위안(한화1 4만원)권의신규발

행 계획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베이징의 소식

통들이6일전함

□이들 소식통은 회의에 참석중인 일부 위원들이 현재

국가경제 규모가 엄청나게 커진 만큼 1 0 0위안(한화

1 4 , 0 0 0원)권을대체할최고가액의지폐발행이진지

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개진하고 있다면서

의견이 긍정적으로 집약될 경우 이번 전인대 회기에

건의될가능성이높다고전망

□이들은 또 중앙정부차원에서도고액권의신규발행이

신중하게검토되는것으로알고있다고전하고신용카

드의사용이일반화되지않은현실에서일반소비자들

의 소비규모가눈덩이처럼커지는 상황 등이 향후고

액권발행의필요성을더욱증대시킬것이라전망

해│외│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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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2 0 0 4년4월호

1. 고용창출형창업기업세제지원 내용

□ 현재 창업중소기업에 대하여는 소득발생 연도부터 4년

간 소득세 또는법인세를50% 감면해주고있는데

□ 창업후최소고용기준(예: 1 0명) 충족한기업이고용확대시

○기본감면율50% 외에

○매년고용증가비율에비례하여추가하여감면

현 행
⇒

향 후

4년간50% 감면 5년간〔50% + 고용증가율×α〕감면

(최대100% 감면)

2. 창업 당시는 최소고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다가 2∼3

년 후에충족한 경우에도지원대상인지

□ 창업·분사 초기에는 최소고용기준(예: 1 0명)에 미달하

다가도중에고용증가로최소고용기준을충족하는 경우

⇒최소고용기준을충족하는연도부터감면허용

고용창출형창업투자에대한세제지원

※이자료는2 0 0 4년3월2 6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고용창출형창업투자에대한세제지원」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사례1) 창업 당시보다 종업원이 50% 늘어난 경우( 1 0명→

1 5명)

○기본감면율5 0 %에

○종업원증가율50% 일정률(예: 0 . 5 )을곱하여추가감

면(총7 5 %감면)

(사례2) 창업당시보다종업원이100% 늘어난경우( 1 0명→

2 0명)

○기본감면율5 0 %에

○종업원증가율100% 일정률(예: 0 . 5 )을곱하여추가

감면(총1 0 0 %감면)

< 적용사례>

◇ 2004. 3. 25(목)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논의된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중 세제분야

를 알기 쉽게정리하였음

※ 세제지원내용을이해하는 데참고하기 바람

◇ 세제지원강화주요내용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대해5년간고용증가율에비례

하여법인세·소득세추가감면

○분사과정에서발생하는자산양도차익등에대한법인세

등감면

○결손금이월공제기간연장

○아웃소싱비용에대한세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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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동일하게 감면기간중 고용감소로 창업 초기 최소

고용기준 미만으로고용인원이감소된 경우

⇒최소고용기준을충족하지않는연도는50% 감면

3. 고용창출형“분사”기업이란

□ 고용창출형“분사”기업이란

○모기업이일부사업부문을분리하여별도의회사를 만

들어그회사가독립적으로사업을하는경우를말함

(사례) 음료수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회사가 운송·창고 등

물류부문을떼어내어별도회사를설립하는경우

□ 이와같이, 모기업의 일부 부문을 떼어내어 분사기업을

설립하는 경우

○분사과정에서발생하는세금을감면해주고

○창업기업과같은수준으로세제지원

4. 분사과정에서발생하는세금감면이란 무엇인지

□ 분사기업에자산(토지·건물·기계장치등) 매각시

○자산양도차익에대한 법인세감면

□ 분사기업에자산현물출자시

○자산양도차익에대하여는모기업이분사기업의주식을

양도할때까지과세이연

□ 분사기업에 자산 저가매각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배제

*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고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시

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아소득을 재계산

5. 아웃소싱비용을세제지원하는이유

□ 기업의 아웃소싱을 세제지원하는것은

○ 아웃소싱 초기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비용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기업들이 창업·분사한 기업의 서비스를 많이 활용하

게하고, 

○이를 통해 창업·분사한기업들이창업·분사한후에도

지속적으로성장할수있도록뒷받침하기위한것임.

* 아웃소싱: 기업의다양한 활동 중 핵심역량에 모든 자원을

집중시키고, 나머지활동은전문기업에게맡기는것을의미

6. 창업기업에 대해서만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 5년

→7년)하는이유

□창업기업은사업초기에수익이거의발생하지않는반면

○회사설립을 위한 개업준비금, 판로개척비, 신규직원훈

련비, 시제품생산비등 지출비용은많아5년이내에발

생한결손금을모두공제받기가어려우므로

□창업첫해에는9명고용⇒3년째에 1 0명고용한경우

○ 1 0명이되는연도부터3년간감면허용( 5년∼2년)

○감면율: 50% + 10명대비증가율에따른추가감면

* 최소고용기준1 0명, 창업첫해부터소득이발생한다고가정

하는경우

※증가인원9명( 1 0명- 1명)은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적용대상

< 적용사례>

모기업
기업분사

o u t - s o u r c i n g
운송등물류부문

분사기업
(운송등물류부문)

모기업
자산양도

현금·주식지급
운송등물류부문

분사기업
(운송등물류부문)



○창업초기에발생한 결손금을이월공제할수있는기간

을연장

□ 2 0 0 4 . 7∼2 0 0 6 . 6월 기간에 창업·분사한 기업에 대

해서는

○창업연도와 그 다음해에 발생한 결손금의 이월공제기

간2년연장( 5년→7년)

○(현행) 2 0 0 4년결손금은2 0 0 5∼2 0 0 9년까지, 2005년

결손금은2 0 0 6∼2 0 1 0년( 5년간)까지소득에서

공제가능

→2 0 0 4년결손금△100, 2005년결손금△2 0 0은공

제받지못함

○(개정) 2 0 0 4년결손금은2 0 0 5∼2 0 1 1년까지, 2005년

결손금은2 0 0 6∼2 0 1 2년( 7년간)까지소득에서

공제가능

→ 2 0 0 4년및 2 0 0 5년결손금모두공제받음

7. 창업·분사세제지원대상업종

□ 기업활성화 및 고용촉진 목적에 부합하게 기업규모·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대상을넓게적용하되

○일부호화향락업소및지원실익이낮은업종은지원대

상에서배제할방침

※구체적인제외업종은조세특례제한법개정시 관계부처

와협의를거친후결정

9 0 2 0 0 4년4월호

정 책 흐 름

소득(결손금) △6 0 0 △4 0 0 1 0 0 1 0 0 1 0 0 2 0 0 2 0 0 3 0 0

결손금공제(현행) △1 0 0 △1 0 0 △1 0 0 △2 0 0 △2 0 0 * 0

결손금공제 (개정) △1 0 0 △1 0 0 △1 0 0 △2 0 0 △2 0 0 * * △3 0 0

사업연도 2 0 0 4 2 0 0 5 2 0 0 6 2 0 0 7 2 0 0 8 2 0 0 9 2 0 1 0 2 0 1 1

< 사례> 2004. 7 창업기업

* 2 0 0 5년 결손금 200, ** 2 0 0 4년결손금 100 및2 0 0 5년 결손금 1 0 0

지원목적 창업촉진 창업및신규고용촉진

감면대상 중소기업에한정 대기업도허용

창업요건 기존자산승계제외 창업초기일정수준이상고용요건추가

지원기간 소득발생후4년간5 0 % 소득발생후5년간5 0 % +α(최대5년간매년1 0 0 %감면)

대상업종 제조업등1 7개* 업종 모든업종

* 영화, 광고, 보육업등6개서비스업종추가(04.3.19, 서비스업육성방안) (다만, 일부호화향략업종제외)

구 분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 고용창출형창업세액감면제도

8.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는어떻게 다른지

9.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제도와중복되는것은아닌지

□ 창업요건만 만족하면 세액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제도와는달리

○고용창출형 창업·분사기업 세액감면제도는 창업시에

일정수준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만 추가적

인감면을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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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창업초기에 고용인원이 적은 경우에는 창업중

소기업 세액감면을받게되는등

○각각의창업기업이처한상황에따라세제상유리한제

도를선택하면되는것임

10. 감면대상기업경영투명성확보방안

□ 고용창출형창업·분사기업이세액감면을받기위해서는

○사업의재산상태와그손익거래내용의변동을기업회

계기준에의한장부에기록하고

○외부세무전문가인세무사·공인회계사로부터세금신

고내용에대한검증절차(외부조정계산서제출)를거치

도록함

11. 법인이아닌개인기업도적용대상인가

□ 법인이 아닌 개인사업자도적용받을수 있음

5 0 %감면 +

창업시

최대50% 추가감면

고용창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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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력세율적용효과

○특소세인하시판매가격인하⇒소비증가효과

○기업들이특소세인하에따른가격인하광고등적극적

판촉활동전개→소비심리유발

○특소세인하(가격인하)를기대하여구매를유보하고

있는대기수요해소

○소비를앞당기는효과(탄력세율적용기한전)

2. 탄력세율을적용하게 된 이유는?

□ 2004.1 특소세원칙적폐지방침, 관련업계와산자부의

건의등이언론에알려지면서

○특소세개편을기대하여구매를유보하고 있는대기수

요문제를조기해소할필요

□ 고유가 등에 의한 소비심리 위축으로 내수침체가 지속

되고있어소비심리를촉발시킬계기마련필요

3. 탄력세율의적용대상 품목및 세율조정내용은?

□ 3 2개 특소세 과세대상품목중

○2 5개품목 : 세율3 0 % (자동차20%) 인하

○6개품목(유류)      : 현행유지

특별소비세율인하

※이자료는2 0 0 4년3월2 4일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발표한「특별소비세율인하」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2004. 3. 23(화) 국무회의에서내수진작 및 경기활성화

를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특별소비세 세율을 현재보다

3 0 % (승용차는20%) 한시적으로인하하는내용의

○특별소비세법시행령중개정령을의결하였음

◇이번에 인하되는 세율은 3 . 2 4 (수)부터 금년 1 2 . 3 1까지

적용됨

◇특별소비세율주요인하내용

○승용차 2,000cc 이하:  5% →4 %

2,000cc 초과: 10% →8 %

○에어컨 :   16%   → 1 1 . 2 %

○프로젝션TV:    8%   → 5 . 6 %

○레저용품등:   20%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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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품목(PDP TV): 현재0.8% 잠정세율적용

4. 특별소비세인하시 교육세도같이인하되는지

□ 교육세는특별소비세액의3 0 %로 부과되고있음

□ 이번 조치로 특별소비세율이 30% 인하되어 특별소비

세액이 줄어들면 교육세액도감소됨

1. 골프용품

2. 총포류 3. 투전기

4. 모터보트 5. 요트

6. 수상스키용품 2 0 1 4

7. 설상및수상스쿠터

8. 윈드서핑용구

9. 행글라이더(모터)

10. 영사기·촬영기

11. 녹용 12. 로얄제리

13. 방향용화장품 7 4 . 9

14. 보석 15. 귀금속

16. 고급사진기 17. 고급시계

18. 고급모피 19. 고급융단 2 0 1 4

20. 고급가구

21. 프로젝션T V 8 5 . 6

22. 냉방냉풍기 23. 난방온풍기 1 6 1 1 . 2

24. 승용자동차(2,000cc 초과) 1 0 8

25. 승용자동차(2,000cc 이하) 5 4

과세대상 현행세율( % ) 탄력세율( % )

※PDP TV는 잠정세율(0.8%) 적용중이어서탄력세율 적용대상에서제외

※골프장( 1 2 , 0 0 0원), 카지노( 5 0 , 0 0 0원), 경마장( 5 0 0원), 경륜장( 2 0 0원), 슬롯머신( 1 0 , 0 0 0원), 룸싸롱 등 유흥주점(요금의 10%) 입장에 대

한 특소세는탄력세율대상에서 제외

①과세표준 1 , 0 0 0만원 1 , 0 0 0만원

②특소세율 2 0 % 1 4 %

③특소세액(①×②) 2 0 0만원 1 4 0만원 △6 0만원

④교육세율 3 0 % 3 0 %

⑤교육세액(③×④) 6 0만원 4 2만원 △1 8만원

⑥세부담계(③+⑤) 2 6 0만원 1 8 2만원 △7 8만원

구 분 현행 탄력세율 인하액

5. 승용차만 세율을 20% 인하(다른 품목은 30% 인하)

하는이유는?

□ 승용차의경우에는

○지난해7월임시국회에서특별소비세법을개정하여

○세율구조를3단계에서2단계로단순화하고, 세율도인

하하였기때문에

○이번에는다른품목과달리 2 0 %를인하하였음



6. 탄력세율적용대상에서PDP TV를제외한이유는?

□ PDP TV는기본세율이8 %이나

○기술개발선도물품으로서2 0 0 5년7월말까지0 . 8 %의

잠정세율이적용되고있어

○탄력세율적용대상에서제외하였음

※잠정세율: 기술개발을선도하는물품에대하여시장기반

확대를지원하기위하여일정기간동안낮은세율적용

※ PDP TV(Plasma Display Panel): 플라즈마영상 표시

방식의 텔레비전 수상기. Plasma 상태의 물질에 방전시

켜서 자체발광하는원리

9 4 2 0 0 4년4월호

정 책 흐 름

1,500cc 이하: 7 %
5 % 4 %

△4 3 %

1 , 5 0 0∼2,000cc: ̀ 1 0 △6 0

2,000cc 초과 1 4 1 0 8 △4 3

구 분 ①2003.7.11 이전 2003.7.12 이후 ②2004.3.24 이후 인하율*

※ 2 0 0 3년 세율조정내용

→ →

→

※최근1년간의인하율(②÷①)

<자동차>

아반테( 1 , 5 0 0 c c ) 5 →4 1 , 3 9 0만원 △1 7만원 △1 . 2

SM520V (2,000cc) 5 →4 2 , 1 5 0 △2 6 〃

소나타( 2 , 0 0 0 c c ) 5 →4 2 , 2 3 7 △2 7 〃

쏘렌토( 2 , 5 0 0 c c ) 10 →8 2 , 4 0 1 △5 5 △2 . 3

그랜저( 3 , 0 0 0 c c ) 10 →8 3 , 0 5 0 △7 0 〃

BMW530 (3,000cc) 10 →8 8 , 8 5 0 △2 0 4 〃

<에어컨> 1 5평형
16 →1 1 . 2

2 0 3 △1 1 △5 . 2

1 8평형 2 7 5 △1 4 〃

<프로젝션TV> 

4 0인치 8 →5 . 6 1 9 0 △5 △2 . 8

5 0인치 3 0 0 △8 〃

<골프용품>

·드라이버( A사) 20 →1 4 1 1 5 △1 0 △8 . 8

·아이언세트( B사) 2 3 0 △2 0 〃

<고급시계>

·국산A사 20 →1 4 7 4 0 △3 4 △4 . 6

·수입B사 8 0 0 △3 7 〃

향수( C사제품, 50㎖) 7 →4 . 9 8 △0.2 △2 . 7

품목 세율 가격 가격인하액 가격인하율

7. 이번조치로소비자가격은얼마나 인하되는가? (단위: %, 만원)

4년간0 . 8 % 1년간3 . 2 % 1년간5 . 6 %

(기본세율의1 0 % ) (기본세율의4 0 % ) (기본세율의7 0 % )

2 0 0 1 . 8 . 1∼2 0 0 5 . 7 . 3 1 2 0 0 6 . 7 . 3 1까지 2 0 0 7 . 7 . 3 1까지

※ 2 0 0 3년 세율조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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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탄력세율의적용시한은 ?

□이번에 인하되는세율은2004. 3. 24(수)부터2004. 12.

3 1까지한시적으로적용됨

9. 3.24 현재 대리점·판매장의 재고분에 대하여도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지?

□ 3.24 현재 대리점·판매점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재고

분은제조장에서반출시 이미과세

○4 . 1 0까지 세무서에 재고를 신고시 특소세 정산·환급

(낮은세율적용)

※사업자가세무서에신고시판매확인서, 재고물품확인서,

환급신청서등을 제출하면, 세무서는현지확인을 거쳐

인하된세액상당액을환급또는납부세액에서공제



9 6 2 0 0 4년4월호

2 0 0 3년통합재정수지8 . 1조원흑자시현

※이자료는2 0 0 4년3월1 9일재정경제부국고국에서발표한「2 0 0 3년통합재정수지8 . 1조원흑자시현」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재정경제부는 2 0 0 3년 결산상 통합재정규모(지출+순융자)는전

년보다 2 7 . 5조원 증가한 1 6 3 . 6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8.1조원

의흑자를기록했다고발표

○이와 같은 흑자규모는 적극적인 재정정책 수행 등으로 전년의

2 2 . 7조원보다1 4 . 6조감소한것임

□2 0 0 3년통합재정수지흑자폭이2 0 0 2년에대비하여큰폭으로감소

한것은두차례에걸친추경편성( 7 . 5조원) 등재정의경기진작노력

과공적자금상환기금에대한출연( 1 3조원)에따른것으로분석됨

□각부문별수지를분석해보면

○정부예산은일반회계와특별회계에서각각2 1 . 7조원의흑자와

6 . 2조원의적자가발생하여1 5 . 4조원의흑자로나타났고, 기금

수지는 2 . 3조원적자, 비금융공기업으로분류되는기업특별회

계는4 . 9조원의적자를보임

○한편, 재정활동의 결과를 보다 정확히 보기 위해 사회보장성기금

수지( 1 9 . 6조원흑자)와공적자금상환기금에대한출연금(원금1 3

조원)을제외하면흑자규모는전년( 5 . 1조원)보다3 . 6조원감소한

통합재정수지 2 2 . 7 8 . 1 △1 4 . 6

(GDP 대비, % ) ( 3 . 8 ) ( 1 . 3 ) *

- 정부예산 9 . 9 1 5 . 4 5 . 5

- 기 금 1 6 . 0 △2 . 3 △1 8 . 3

- 비금융공기업 △3 . 2 △4 . 9 △1 . 7

2 0 0 2년 2 0 0 3년 증감

(단위: 조원)

* 2003년G D P는잠정치사용

1 . 5조원(GDP 대비0 . 2 % )으로나타남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하는 것은 기금의

성격상그수지를재정활동의결과로보기어려운측면이있어재정

기조를평가할때에는이를제외하는것이바람직하기때문이며공

적자금상환기금에대한출연금중원금*은공적자금투입시지출

된것으로 2 0 0 3년도지출로보기어려워통합재정수지에서제외

하는것이 2 0 0 3년도 재정수지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임

* 2002. 9 공적자금상환대책상의 정부부담분으로서 2 0 0 3∼

2 0 0 6년간 정부보증채무를 상환( 2 0 0 3년 1 3조원, 2004∼

2 0 0 6년: 매년1 2조원)

□2 0 0 4년예산상통합재정수지는흑자( + 7 . 1조원)로편성되었으나

사회보장성기금수지및 공적자금상환원금을제외한 재정수지는

적자(△3 . 5조원)로편성되어총수요진작에기여할것으로예상

통합재정수지 5 . 1 1 . 5 * △3 . 6

(GDP 대비, % ) ( 0 . 9 ) ( 0 . 2 )

- 정부예산 9 . 9 1 5 . 4 5 . 5

- 기 금 △1 . 6 △8 . 9 △7 . 3

- 비금융공기업 △3 . 2 △4 . 9 △1 . 7

사회보장성기금과공적자금상환(원금) 제외시

2 0 0 2년 2 0 0 3년 증 감

(단위: 조원)

* 전체통합재정수지( 8 . 1 ) +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원금(13.0) -사회보장성기

금수지( 1 9 . 6 ) = 1 . 5



◇2 0 0 3년결산상통합재정수지는2차례에걸친추경집

행등대폭적인지출증가( + 2 7 . 5조원)로전년에비해

흑자폭축소

* 2002년: +22.7조원, 2003년: +8.1조원

○사회보장성기금흑자( 1 9 . 6조원)와공적자금상환원

금( 1 3 . 0조원)을제외할경우에도1 . 5조원흑자

1. 총괄

□ 수입: 1 7 1 . 7조(전년대비1 3 . 0조원증가)

○조세수입: 1 1 . 6조원증가

(법인세+ 6 . 4조원, 소득세+ 1 . 6조원, VAT+1.8조원등)

○세외수입: 1 . 4조원증가

□ 지출및 순융자: 1 6 3 . 6조(전년대비2 7 . 5조원증가)

○지출:추경예산편성( 7 . 5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의출

연(원금1 3 . 0조원, 이자3 . 8조원) 등에따라3 0 . 7조원

증가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3 . 1조증가

2. 부분별재정수지

□ 중앙정부수지

○정부예산: +15.4조

(일반회계및특별회계(기업특별회계제외) 17개)

- 세입: 127.2조원(조세수입1 1 5 . 7조원)

- 세출: 111.8조원(총지출1 1 7 . 7조원, 순융자△5 . 9조원)

○공공기금: △2 . 3조

- 수입: 42.7조원(사회보장기여금2 0 . 7조원, 세외수입2 1 . 5조원)

- 지출: 44.9조원(총지출4 1 . 8조, 순융자3 . 1 )

※사회보장성기금제외시: △2 1 . 9조원

- 사회보장성기금수지: +19.6조원(국민연금기금

+ 1 8 . 5조원)

□ 비금융공기업: △4 . 9조원

(기업특별회계: 양곡, 철도, 통신, 조달, 책임운영)

3.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수지분석

□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상, 사학연

금)은 통합재정수지산출에 포함되나

○이들기금은민간부문과정부부문이혼재되어있는영역이

고그수지가정부활동의결과로보기어려운점이있어

○재정정책기조를파악하는데는이들기금수지를제

외하고분석하는것이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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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예산 4 . 5 1 . 7 1 0 . 0 1 5 . 4

기금 3 . 1 8 . 5 1 6 . 0 △2 . 3

기업특별회계 △0 . 7 △2 . 7 △3 . 2 △4 . 9

총수지 6 . 5 7 . 3 2 2 . 7 8 . 1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 연도별부분 통합재정수지추이

포함시( A ) △1 8 . 8 △1 3 . 1 6 . 5 7 . 3 2 2 . 7 8 . 1 7 . 1

제외시( B ) * △2 4 . 9 △2 0 . 4 △6 . 0 △8 . 3 5 . 1 1 . 5 △3 . 5

차이( A - B ) 6 . 1 7 . 3 1 2 . 5 1 5 . 6 1 7 . 6 6 . 6 1 0 . 6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 *

<사회보장성기금포함여부에따른 통합재정수지추이>

(단위: 조원)

* 2003년부터는사회보장성기금수지와공적자금상환기금출연금을제외한수치

* * 2 0 0 4년은예산상통합재정수지



9 8 2 0 0 4년4월호

정 책 흐 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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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포인트제최초시행

※이자료는2 0 0 4년3월2 5일국세청납세홍보과에서발표한「세금포인트제최초시행」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정 책 흐 름

□국세청(청장이용섭)은납세자의소득세납부액에일

정한 포인트를 부여하고 납세담보 면제 등의 인센티

브를주는세금포인트제를4. 1부터시행함

- 이를통해납세자들의대표적불만사항인‘세금을성

실하게내도제대로알아주지않는다’는인식을불식

시켜나가고

- 세금납부에대한보람과자긍심을느끼도록함으로

써기분좋게세금내는성숙한납세문화정착에기여

□세금포인트는 2 0 0 0년 이후소득세 납부액을대상으

로 납부세액 1 0만원당 자진납부세액에는 1점, 고지

납부세액에는0 . 3점을부여

- 적립된포인트가1 0 0점(자납세액1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납세담보를 면제받는 데 포인트를 사용(연

간2억원한도)

* 세금포인트1 0 0점이상자는약 6 8만3천명

- 적립된포인트가1 , 0 0 0점(자납세액1억원) 이상이

되면‘성실납세자전용창구’이용및‘민원증명택배

서비스’제공

* 세금포인트1 , 0 0 0점이상자는약3만3천명

1. 시행배경

○세금납부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도록 함으로써

기분좋게세금내는성숙한납세문화를정착시키기위하

여세금포인트제를도입하게되었음

- 이를통해납세자들의대표적불만사항인‘세금을성

실하게 내도제대로 알아주지않는다’는 인식을 불식

시켜나가고

- 특히, 지난3. 3 ‘납세자의날’부터법인세를많이납

부한 고액납세 법인에게 고액납세기념탑을수여하는

것과함께고액납세 개인에게도인센티브를제공함으

로써세금납부에대한자긍심을갖게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번 세금포인트제의시행으로개인의종합소득세, 근

로소득세, 양도소득세등대부분의소득세납부액이개

인별로누적적으로집계되어관리되므로

- 국민누구나 본인이평생동안자신의소득에서 얼마

만큼의소득세를납부해왔는지를알수가있고

- 향후사회기여도를감안하여인센티브를제공하는제

도가도입되는경우에‘평생소득세납부액’이 중요한

기준으로활용될수도있을것으로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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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포인트제개요

○세금포인트적용대상

- 모든국민에게적용가능하고평생에걸쳐누적관리의의

미가있는소득세를대상으로세금포인트가부여되는데

·종합, 근로, 양도소득세 등이 포함되며 원천징수되

는이자·배당소득세는제외됨

- 새천년의시작부터적용한다는의미에서2 0 0 0년이후

소득세납부액부터적용

○세금포인트부여방법

- 세금납부액을기준으로 납부세액 1 0만원당 자진납부

세액에는1점, 고지납부세액에는0 . 3점을부여

- 조세범칙으로 처벌받은 불성실납세자는 적립된 포인

트를전부삭감

- 납세담보제공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한 경우에는이용

포인트를누적포인트에서차감

○세금포인트적립실적통보·확인

- 3월말까지누계납부세액1억원이상인납세자3 7 , 0 1 2

명에게납부세액및포인트를등기우편으로통보

·앞으로는누계세액이1억원이상납세자에게연1회

우편으로통보

- 4월1일부터인터넷(HTS: Home Tax Service)을통

하여자신의 세금포인트와누계납부세액을상시조회

할수있는서비스제공

○세금포인트이용

- 적립된포인트가1 0 0점(자납세액1천만원) 이상인경

우는 납기연장, 징수유예등의 신청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면제받는데포인트를사용할수있음

·연간납세담보면제한도액:

적립된포인트×1 0만원×50% (연간2억원한도)

- 적립된포인트가1 , 0 0 0점(자납세액1억원) 이상이되

면 세무서에 설치된‘성실납세자전용창구’에서 서비

스를 받을 수 있으며, 납세증명·소득금액증명등 민

원증명신청시세무관서에서직접 전달해주는택배서

비스가제공됨

【참고】3년간( 2 0 0 0∼2 0 0 2 )소득세 납부실적 분석

○3년간 소득세(원천징수되는 이자·배당소득세 제외,

이하동일)를1원이라도낸납세자는총 1 , 4 8 0만명

- 근로자로근로소득세를낸납세자는7 5 0만명

- 사업자로종합소득세를낸납세자는2 0 9만명

- 부동산·주식등을양도하고양도소득세를낸납세자

는6 5만명

- 기타퇴직소득자, 방문판매자, 보험모집인등 원천징

수형태로세금을낸납세자는 9 2 9만명

○3년간 소득세 납부액이 1억원 이상인 납세자는 3만 7

천명, 1천만원이상은 7 2만명, 1백만원이상은 4 4 5만

명수준임

- ‘성실납세자전용창구’및‘민원증명택배서비스’를 이용

할수있는세금포인트1천점이상자는약3만3천명

* 3년간1억원이상납부자는약3만7천명이나, 고지납부

세액에는1 0만원당0 . 3점이부여되어인원이적어짐

- 납세담보면제에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세금포인트 1

백점이상자는약 6 8만3천명

〈세금포인트이용가능인원〉

1 0 0억원이상 1 3 1 3

1 0억원∼1 0 0억원 9 2 2 9 3 5

1억원∼1 0억원 3 6 , 0 7 7 3 7 , 0 1 2

1천만원∼1억원 6 8 5 , 9 7 2 7 2 2 , 9 8 4

1백만원∼1천만원 3 , 7 2 4 , 4 7 8 4 , 4 4 7 , 4 6 2

0원∼1백만원 1 0 , 3 5 4 , 6 3 3 1 4 , 8 0 2 , 0 9 5

0원이하 4 , 2 2 2 , 8 1 6 1 9 , 0 2 4 , 9 1 1

3년간( 2 0 0 0∼2 0 0 2 )소득세납부세액 인 원 누계인원

(단위: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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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지방예산규모8 7조2 , 8 4 0억원
주민1인당부담경비8 4만3천원으로나타나

※이자료는2 0 0 4년3월1 2일행정자치부지방재정국에서발표한

「올해지방예산규모는8 7조2 , 8 4 0억원, 주민1인당부담경비는8 4만3천원으로나타나」의전문입니다. 

<편집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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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 모

2 0 0 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일반회계+특별회계,

순계기준)는8 7조 2 , 8 4 0억원으로지난해보다11.7% 증가

2. 주요특징

1⃞세입·세출구조

○세입은 공시지가상승으로인해자체재원비율이다소

높게증가

- 자체재원: 57조8 , 8 0 9억원( 2 0 0 3년대비13.3% 증가)

- 의존재원: 29조4 , 0 3 1억원( 2 0 0 3년대비 8.8% 증가)

○세출은분야별로예년과비슷한증가율을나타냄

- 사회개발: 43조8 , 8 0 9억원(총세출액의4 9 . 7 % )

- 경제개발: 29조4 , 0 3 1억원(총세출액의2 6 . 7 % )

- 일반행정: 14조4 , 7 5 5억원(16.6%), 민방위기타: 6

조1 , 3 7 1억원(7.0%) 

2⃞주민1인당부담경비: 755천원→8 4 3천원( 8 8천원증가) 

○주민1인당지방세부담액: 661천원( 2 0 0 3년 5 9 7천원

/ 64천원증가)

○주민1인당세외수입부담액: 182천원( 2 0 0 3년 1 5 8천

원/ 24천원증가)

평 균 1 4 1 , 8 0 0 2 6 , 3 6 1 3 0 , 2 2 1 4 , 1 0 6 1 , 5 7 3 1 , 3 9 9

최 고
서 울 부 산 경 기 성 남 북제주 서울강남구

1 4 1 , 8 0 0 4 4 , 4 1 1 9 3 , 5 2 8 1 3 , 2 1 7 3 , 0 5 8 3 , 4 9 5

최 저
울 산 제 주 계 룡 증 평 부산중구

1 3 , 1 7 2 9 , 6 1 1 8 0 1 5 9 0 4 9 3

구 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 자치단체별예산규모 >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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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치단체별예산규모(총계기준)

○규모별 순위는 예년과 변동이 없으나, 지난해 신설된

계룡시와증평군의예산규모가적은것으로나타남

4⃞수도권과비수도권간비교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의예산규모는2 0 0 3년 4 0 . 4 %

에서4 1 . 3 %로다소증가, 불균형이심화되는추세

5⃞자체수입으로인건비미해결단체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인건비조차해결하지못

하는자치단체가지난해보다3개가늘어난3 8개( 1 5 . 2 % )

6⃞2 0 0 4년부터자율화된경비의운영현황

○일·숙직수당

- 2 0 0 3년(자율화전): 1만원→2 0 0 4년(자율화후): 1∼

7만원

○강사수당

- 특별강사: 10만원→1 0만∼2 0만원, 일반강사: 7만원

→7만∼1 0만원(시간당)

⇒앞으로 지방재정평가제도를 대폭 강화하여 재정운영

상태를공시하는방안을검토하고, 재정운영이부실한

기관에대해서는강력히제재해나갈계획임

총예산규모 6 4 4 , 8 9 2 1 0 0 713, 574 1 0 0 7 8 1 , 4 2 6 1 0 0 8 7 2 , 8 4 0 1 0 0

·수도권 2 5 7 , 9 2 1 4 0 . 0 2 7 6 , 3 5 9 3 8 . 7 3 1 5 , 9 6 4 4 0 . 4 3 6 0 , 2 9 6 4 1 . 3

·비수도권 3 8 6 , 9 7 1 6 0 . 0 4 3 7 , 5 7 4 6 1 . 3 4 6 5 , 4 6 2 5 9 . 6 5 2 5 , 5 4 5 5 8 . 7

자체수입 4 0 7 , 1 8 5 1 0 0 4 3 5 , 0 4 0 1 0 0 4 8 8 , 4 2 3 1 0 0 5 5 2 , 1 1 9 1 0 0

·수도권 2 1 6 , 2 4 3 5 3 . 1 2 3 0 , 4 8 6 5 3 . 0 2 6 7 , 2 0 2 5 4 . 7 3 0 4 , 2 5 1 5 5 . 1

·비수도권 1 9 0 , 9 4 2 4 6 . 9 2 0 4 , 5 5 4 4 7 . 0 2 2 1 , 2 2 1 4 5 . 3 2 4 7 , 8 6 8 4 4 . 9

2 0 0 1년 비중 2 0 0 2년 비중 2 0 0 3년 비중 2 0 0 4년 비중

< 수도권과비수도권>

(단위: 억원, %)

< 자체수입대비인건비 미해결 단체>

< 일·숙직수당지급 현황>

※ 각 연도당초예산 기준

2 0 0 4년도에제외된단체⑹ 시(1) : 정읍 군(5) : 장수, 부안, 해남,  청송, 성주

2 0 0 4년도에새롭게포함된단체⑼ 군(7) : 화천, 영동, 괴산, 진안, 완도, 영덕, 울릉 구(2) : 광주남구, 울산중구

구 분 자체수입대비인건비미해결단체

연 도 별 1 9 9 8 1 9 9 9 2 0 0 0 2 0 0 1 2 0 0 2 2 0 0 3 2 0 0 4

단 체 수 3 8 3 3 2 8 2 9 3 2 3 5 3 8
→ → → → → →

자치단체수(비율) 7 ( 2 . 8 % ) 2 3 1 ( 9 2 . 4 % ) 2 ( 0 . 8 % ) 9 ( 3 . 6 % ) 1 ( 0 . 4 % )

구분
일·숙직수당지급액

2 5천원이하 3 0∼3 5천원 4 0천원 5 0∼6 5천원 7만원

※4만원이상책정단체: 시흥( 7만원), 안산( 6만5천원), 안양·광명·고양·과천·군포·의왕·화성·양주(이상5만원), 하남·광주(이상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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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고 자 료 > 

2 0 0 4년도지방자치단체기능별 예산현황
(단위: 억원)

계 8 7 2 , 8 4 0 1 0 0 7 8 1 , 4 2 5 1 0 0 9 1 , 4 1 5 1 1 . 7

1. 지 방 세 3 1 9 , 8 3 4 3 6 . 6 2 8 8 , 1 6 5 3 6 . 9 3 1 , 6 6 9 1 1 . 0

2. 세외수입 2 3 2 , 2 8 4 2 6 . 6 2 0 0 , 2 5 8 2 5 . 6 3 2 , 0 2 7 1 6 . 0

경상적수입 1 0 0 , 0 6 5 1 1 . 5 9 1 , 5 8 7 1 1 . 7 8 , 4 7 8 9 . 3

임시적수입 1 3 2 , 2 2 0 1 5 . 1 1 0 8 , 6 7 1 1 3 . 9 2 3 , 5 4 9 2 1 . 7

3. 지방교부세 1 2 6 , 9 3 9 1 4 . 5 1 1 5 , 1 9 6 1 4 . 7 1 1 , 7 4 3 1 0 . 2

지방교부세 1 2 5 , 2 2 5 1 4 . 3 1 1 2 , 8 4 3 1 4 . 4 1 2 , 3 8 2 1 1 . 0

증액교부금 1 , 7 1 3 0 . 2 2 , 3 5 3 0 . 3 6 4 0 2 7 . 2

4. 지방양여금 4 8 , 5 4 6 5 . 6 4 8 , 5 0 4 6 . 2 4 2 0 . 1

5. 보 조 금 1 1 8 , 5 4 6 1 3 . 6 1 0 6 , 6 6 3 1 3 . 6 1 1 , 8 8 3 1 1 . 1

6. 지 방 채 2 6 , 6 9 0 3 . 1 2 2 , 6 3 9 2 . 9 4 , 0 5 2 1 7 . 9

계 8 7 2 , 8 4 0 1 0 0 7 8 1 , 4 2 5 1 0 0 9 1 , 4 1 5 1 1 . 7

1. 일반행정 1 4 4 , 7 5 5 1 6 . 6 1 2 5 , 7 9 3 1 6 . 1 1 8 , 9 6 2 1 5 . 1

2. 사회개발 4 3 3 , 6 9 0 4 9 . 7 3 9 2 , 9 0 6 5 0 . 3 4 0 , 7 8 4 1 0 . 4

3. 경제개발 2 3 3 , 0 2 3 2 6 . 7 2 1 1 , 4 5 0 2 7 . 1 2 1 , 5 7 3 1 0 . 2

4. 민방위비 1 7 , 5 8 0 2 . 0 1 5 , 5 3 7 2 . 0 2 , 0 4 4 1 3 . 2

5. 지원및기타경비 4 3 , 7 9 1 5 . 0 3 5 , 7 4 0 4 . 6 8 , 0 5 2 2 2 . 5

(예비비) 1 4 , 9 6 2 1 . 7 1 3 , 7 8 8 1 . 8 1 , 1 7 4 8 . 5

구 분
2 0 0 4년 2 0 0 3년 증감액

당초예산 비 중 당초예산 비 중 증가율

세

입

세

출

계 8 7 2 , 8 4 0 7 8 1 , 4 2 5 9 1 , 4 1 5 1 1 . 7

서 울 1 5 2 , 4 4 0 1 3 4 , 6 6 8 1 7 , 7 7 2 1 3 . 2

부 산 4 8 , 0 8 8 4 3 , 2 3 1 4 , 8 5 7 1 1 . 2

대 구 3 2 , 4 6 2 2 8 , 3 6 9 4 , 0 9 3 1 4 . 4

인 천 3 6 , 5 4 2 3 4 , 2 5 6 2 , 2 8 6 6 . 7

광 주 1 9 , 9 9 1 1 8 , 4 2 5 1 , 5 6 6 8 . 5

대 전 1 8 , 5 1 5 1 5 , 8 6 4 2 , 6 5 1 1 6 . 7

울 산 1 4 , 0 6 0 1 2 , 8 1 4 1 , 2 4 6 9 . 7

경 기 1 7 1 , 3 1 4 1 4 7 , 0 4 0 2 4 , 2 7 4 1 6 . 5

강 원 4 2 , 8 6 3 3 9 , 0 2 9 3 , 8 3 4 9 . 8

충 북 3 3 , 2 0 3 3 0 , 0 5 3 3 , 1 5 0 1 0 . 5

충 남 4 9 , 8 1 6 4 2 , 4 3 1 7 , 3 8 5 1 7 . 4

전 북 4 5 , 0 8 7 4 1 , 0 3 9 4 , 0 4 8 9 . 9

전 남 6 1 , 0 4 3 5 7 , 7 5 5 3 , 2 8 8 5 . 7

경 북 6 2 , 7 0 4 5 6 , 4 4 7 6 , 2 5 7 1 1 . 1

경 남 6 7 , 6 6 9 6 4 , 5 4 3 3 , 1 2 6 4 . 8

제 주 1 7 , 0 4 5 1 5 , 4 6 2 1 , 5 8 3 1 0 . 2

구 분
2004 당초예산( A ) 2003 당초예산( B ) 증가액( A - B )

단체명 증가율

2 0 0 4년도시·도별예산순계 현황
(단위: 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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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4 2 0 0 4년4월호

정 책 흐 름

합 계 1 , 1 0 7 , 3 8 6 9 9 3 , 1 7 5 8 4 3 , 8 1 2 1 4 9 , 3 6 3 1 1 4 , 2 1 1

서 울 1 8 9 , 8 3 7 1 8 1 , 3 4 1 1 4 1 , 6 0 1 3 9 , 7 4 0 8 , 4 9 6

광역시계 2 1 4 , 3 6 6 1 8 8 , 9 6 8 1 5 1 , 6 7 7 3 7 , 2 9 1 2 5 , 3 9 8

부 산 6 0 , 4 3 6 5 4 , 6 3 1 4 3 , 3 0 6 1 1 , 3 2 5 5 , 8 0 4

대 구 4 0 , 1 2 7 3 6 , 3 9 8 2 8 , 1 4 6 8 , 2 5 2 3 , 7 2 9

인 천 4 6 , 5 7 0 3 8 , 3 6 2 3 1 , 4 3 3 6 , 9 2 9 8 , 2 0 8

광 주 2 5 , 3 6 0 2 3 , 5 2 1 1 8 , 0 5 0 5 , 4 7 1 1 , 8 3 9

대 전 2 3 , 7 7 2 2 1 , 3 8 7 1 6 , 8 9 1 4 , 4 9 6 2 , 3 8 5

울 산 1 8 , 1 0 2 1 4 , 6 6 9 1 3 , 8 5 0 8 1 9 3 , 4 3 2

도 계 7 0 3 , 1 8 2 6 2 2 , 8 6 6 5 5 0 , 5 3 4 7 2 , 3 3 2 8 0 , 3 1 7

경 기 2 2 1 , 5 2 1 1 8 7 , 1 6 0 1 6 3 , 0 0 7 2 4 , 1 5 2 3 4 , 3 6 2

강 원 5 3 , 9 3 7 4 9 , 7 4 8 4 5 , 2 5 8 4 , 4 9 0 4 , 1 8 9

충 북 4 1 , 2 9 3 3 6 , 5 3 7 3 2 , 4 9 1 4 , 0 4 6 4 , 7 5 6

충 남 6 4 , 7 3 9 5 7 , 4 1 9 4 9 , 6 7 4 7 , 7 4 6 7 , 3 1 9

전 북 5 7 , 6 8 3 5 1 , 8 0 0 4 6 , 3 9 1 5 , 4 0 9 5 , 8 8 3

전 남 7 8 , 3 0 2 7 0 , 2 2 4 6 3 , 0 7 5 7 , 1 4 8 8 , 0 7 8

경 북 7 9 , 1 2 0 7 2 , 6 2 5 6 5 , 3 3 7 7 , 2 8 8 6 , 4 9 5

경 남 8 4 , 5 6 3 7 6 , 8 5 5 6 7 , 3 1 7 9 , 5 3 8 7 , 7 0 8

제 주 2 2 , 0 2 5 2 0 , 4 9 8 1 7 , 9 8 3 2 , 5 1 5 1 , 5 2 7

시·도별 합 계(A + B)
일반+ 기타특별회계 공기업

소 계 일 반 기 타 특별회계( B )

2 0 0 4년도시·도별예산총계 현황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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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통계
•소득세Ⅰ편

•소득세Ⅱ편

1. 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황

2.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세액공제현황

3. 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의소득공제현황

4.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소득세Ⅲ편



1 0 6 2 0 0 4년4월호

재정통계

연 도 신고인원 인원구성비 결정세액 세부담구성비

1. 종합소득세신고유형별현황

(단위: 명, 백만원, %)

1 9 9 5 합계 1 , 3 3 4 , 9 4 7 1 0 0 . 0 3 , 3 3 5 , 8 8 8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3 9 5 , 2 8 2 2 9 . 6 2 , 4 9 1 , 8 2 7 7 4 . 7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1 5 , 8 6 6 2 3 . 7 2 , 3 7 0 , 2 2 3 7 1 . 1

자기조정계산서첨부 2 5 , 4 4 9 1 . 9 6 4 , 9 9 9 1 . 9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5 3 , 9 6 7 4 . 0 5 6 , 6 0 5 1 . 7

추계신고 9 3 9 , 6 6 5 7 0 . 4 8 4 4 , 0 6 1 2 5 . 3

1 9 9 6 합계 1 , 2 2 5 , 7 4 0 1 0 0 . 0 3 , 3 9 5 , 5 4 7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4 6 0 , 5 6 8 3 7 . 6 2 , 5 5 9 , 9 1 7 7 5 . 4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5 2 , 9 8 3 2 8 . 8 2 , 3 9 6 , 2 2 4 7 0 . 6

자기조정계산서첨부 3 8 , 3 1 0 3 . 1 9 0 , 6 5 7 2 . 7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6 9 , 2 7 5 5 . 7 7 3 , 0 3 6 2 . 1

추계신고 7 6 5 , 1 7 2 6 2 . 4 8 3 5 , 6 3 0 2 4 . 6

1 9 9 7 합계 1 , 2 7 4 , 6 5 9 1 0 0 . 0 3 , 6 8 9 , 8 4 2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5 0 4 , 9 3 3 3 9 . 6 2 , 7 7 1 , 1 3 0 7 5 . 1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6 1 , 5 4 4 2 8 . 4 2 , 5 7 9 , 5 3 1 6 9 . 9

자기조정계산서첨부 4 4 , 8 5 6 3 . 5 9 6 , 9 8 5 2 . 6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9 8 , 5 3 3 7 . 7 9 4 , 6 1 4 2 . 6

추계신고 7 6 9 , 7 2 6 6 0 . 4 9 1 8 , 7 1 2 2 4 . 9

1 9 9 8 합계 1 , 2 1 2 , 9 9 5 1 0 0 . 0 2 , 8 5 8 , 2 5 4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4 9 5 , 0 4 5 4 0 . 8 2 , 1 6 6 , 5 8 0 7 5 . 8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3 2 , 1 7 9 2 7 . 4 1 , 9 9 0 , 6 2 2 6 9 . 6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 3 , 3 4 2 4 . 4 8 5 , 2 3 9 3 . 0

간이소득금액계산서첨부 1 0 9 , 5 2 4 9 . 0 9 0 , 7 1 9 3 . 2

추계신고 7 1 7 , 9 5 0 5 9 . 2 6 9 1 , 6 7 4 2 4 . 2

1 9 9 9 합계 1 , 3 4 2 , 1 5 3 1 0 0 . 0 3 , 5 5 7 , 8 1 9 1 0 0 . 0

장부,증빙에의한신고 5 7 2 , 9 0 4 4 2 . 7 2 , 5 1 6 , 7 1 5 7 0 . 7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4 1 , 0 9 2 2 5 . 4 2 , 2 6 0 , 5 9 6 6 3 . 5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 6 , 6 7 8 4 . 2 9 9 , 4 7 3 2 . 8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첨부 1 7 5 , 1 3 4 1 3 . 1 1 5 6 , 6 4 6 4 . 4

추계신고 7 4 8 , 7 6 2 5 5 . 8 7 9 7 , 5 9 5 2 2 . 4

비사업자 2 0 , 4 8 7 1 . 5 2 4 3 , 5 0 9 6 . 8

2 0 0 0 합계 1 , 6 1 6 , 2 4 4 1 0 0 . 0 4 , 8 0 3 , 1 2 5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6 7 9 , 5 3 6 4 2 . 0 3 , 2 3 8 , 6 2 4 6 7 . 4

외부조정계산서첨부 3 6 9 , 2 5 8 2 2 . 8 2 , 8 5 6 , 2 3 2 5 9 . 4

자기조정계산서첨부 5 5 , 2 9 5 3 . 4 1 1 9 , 9 7 7 2 . 5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첨부 2 5 4 , 9 8 3 1 5 . 8 2 6 2 , 4 1 5 5 . 5

추계신고 8 5 6 , 1 2 4 5 3 . 0 9 9 8 , 4 5 7 2 0 . 8

비사업자 8 0 , 5 8 4 5 . 0 5 6 6 , 0 4 4 1 1 . 8

2 0 0 1 합계 1 , 7 8 2 , 3 6 9 1 0 0 . 0 5 , 5 3 7 , 2 5 9 1 0 0 . 0

장부,증빙에의한신고 7 9 0 , 2 2 4 4 4 . 3 3 , 9 0 8 , 6 9 2 7 0 . 6

외부조정계산서첨부 4 0 9 , 6 3 1 2 3 . 0 3 , 4 2 4 , 7 7 5 6 1 . 8

자기조정계산서첨부 6 3 , 5 9 2 3 . 6 1 4 4 , 6 4 7 2 . 6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첨부 3 1 7 , 0 0 1 1 7 . 8 3 3 9 , 2 7 0 6 . 1

추계신고 9 5 0 , 6 6 5 5 3 . 3 1 , 0 6 6 , 5 5 1 1 9 . 3

비사업자 4 1 , 4 8 0 2 . 3 5 6 2 , 0 1 6 1 0 . 1

2 0 0 2 합계 2 , 0 1 0 , 3 6 3 1 0 0 . 0 9 , 4 3 7 , 3 4 0 1 0 0 . 0

장부, 증빙에의한신고 9 1 8 , 8 0 3 4 5 . 7 7 , 7 1 6 , 3 4 8 8 1 . 8

외부조정계산서첨부 4 6 2 , 7 1 9 2 3 . 0 4 , 0 2 4 , 4 9 4 4 2 . 6

자기조정계산서첨부 8 1 , 6 5 2 4 . 1 3 , 5 3 5 , 6 0 8 3 7 . 5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첨부 3 7 4 , 4 3 2 1 8 . 6 1 5 6 , 2 4 6 1 . 7

추계신고 1 , 0 2 3 , 1 3 7 5 0 . 9 1 , 0 3 9 , 4 9 8 1 1 . 0

비사업자 6 8 , 4 2 3 3 . 4 6 8 1 , 4 9 4 7 . 2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재정포럼 1 0 7

재정통계



1 0 8 2 0 0 4년4월호

재정통계



재정포럼 1 0 9

재정통계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 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4. 과세표준계급별종합소득세신고현황

(단위: %, 명, 백만원)

1 9 9 5 합계 1,337,787 1 0 0 . 0 20,131,635 1 0 0 . 0 3,773,497 1 0 0 . 0

4백만원이하 5 548,430 4 1 . 0 1,854,607 9 . 2 49,223 1 . 3

4백만원초과 9 266,338 1 9 . 9 2,025,833 1 0 . 1 93,044 2 . 5

8백만원초과 1 8 234,547 1 7 . 5 3,129,716 1 5 . 5 274,045 7 . 3

1천6백만원초과 2 7 166,494 1 2 . 4 4,094,312 2 0 . 3 627,392 1 6 . 6

3천2백만원초과 3 6 83,936 6 . 3 3,918,339 1 9 . 5 874,506 2 3 . 2

6천4백만원초과 4 5 22,108 1 . 7 1,776,512 8 . 8 537,761 1 4 . 3

1억원초과 4 5 15,154 1 . 1 2,536,339 1 2 . 6 967,917 2 5 . 7

5억원초과 4 5 749 0 . 1 793,125 3 . 9 348,287 9 . 2

부동산매매업 - 31 - 2,852 - 1,322 -

1 9 9 6 합계 1,216,106 1 0 0 . 0 24,059,588 1 0 0 . 0 3,981,860 1 0 0 . 0

1천만원이하 10 786,184 6 4 . 6 5,636,204 2 3 . 4 285,881 7 . 2

1천만원초과 20 326,278 2 6 . 9 7,949,872 3 3 . 0 977,632 2 4 . 6

4천만원초과 30 69,125 5 . 7 4,109,688 1 7 . 1 771,497 1 9 . 4

8천만원초과 40 11,301 0 . 9 1,060,546 4 . 4 240,041 6 . 0

1억원초과 40 20,013 1 . 6 3,104,705 1 2 . 9 884,385 2 2 . 2

3억원초과 40 1,829 0 . 2 686,487 2 . 9 241,744 6 . 0

5억원초과 40 1,376 0 . 1 1,512,086 6 . 3 580,680 1 4 . 6

1 9 9 7 합계 1,254,019 1 0 0 . 0 26,264,766 1 0 0 . 0 4,414,253 1 0 0 . 0

1천만원이하 10 800,669 6 3 . 9 5,797,218 2 2 . 1 258,277 6 . 5

1천만원초과 20 335,126 2 6 . 7 8,160,898 3 1 . 1 999,831 2 2 . 7

4천만원초과 30 76,568 6 . 1 4,586,469 1 7 . 4 837,896 1 9 . 0

8천만원초과 40 13,415 1 . 1 1,259,220 4 . 8 272,883 6 . 2

1억원초과 40 24,312 1 . 9 3,817,571 1 4 . 5 1,052,850 2 3 . 8

3억원초과 40 2,244 0 . 2 858,338 3 . 3 293,000 6 . 6

5억원초과 40 1,685 0 . 1 1,785,052 6 . 8 672,516 1 5 . 2

1 9 9 8 합계 1,166,323 1 0 0 . 0 21,323,909 1 0 0 . 0 3,352,983 1 0 0 . 0

1천만원이하 10 772,297 6 6 . 4 5,590,273 2 6 . 2 273,945 8 . 2

1천만원초과 20 303,069 2 6 . 0 7,353,237 3 4 . 5 894,064 2 6 . 7

4천만원초과 30 56,616 4 . 8 3,361,996 1 5 . 8 642,828 1 9 . 2

8천만원초과 40 8,545 0 . 7 800,447 3 . 8 192,617 5 . 7

1억원초과 40 13,329 1 . 1 2,025,857 9 . 5 611,298 1 8 . 2

3억원초과 40 834 0 . 1 314,609 1 . 5 113,454 3 . 4

5억원초과 40 408 0 . 0 396,560 1 . 8 152,956 4 . 5

금융소득신고자 - 11,225 0 . 9 1,480,930 6 . 9 471,821 1 4 . 1

1 9 9 9 합계 1,266,548 1 0 0 . 0 24,557,098 1 0 0 . 0 4,101,421 1 0 0 . 0

1천만원이하 10 835,608 6 6 . 0 6,079,351 2 4 . 8 297,129 7 . 2

1천만원초과 20 239,742 2 6 . 0 8,009,776 3 2 . 6 971,954 2 3 . 7

4천만원초과 30 67,739 5 . 4 4,057,341 1 6 . 5 777,347 1 9 . 0

8천만원초과 40 11,091 0 . 9 1,044,753 4 . 3 251,047 6 . 1

1억원초과 40 19,281 1 . 5 3,032,626 1 2 . 3 921,092 2 2 . 5

3억원초과 40 1,728 0 . 1 662,650 2 . 7 237,925 5 . 8

5억원초과 40 1,359 0 . 1 1,670,601 6 . 8 644,927 1 5 . 7



1 1 0 2 0 0 4년4월호

재정통계

주: 1. 과세표준이없는자는제외하고작성.

2. 금융소득신고자는2 0 0 3년도국세통계연부부터추가된부분임.

1) 금융소득신고자의(  )의인원및소득금액은종합소득세확정신고자중금융소득이있는자의인원및소득금액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연도.

연 도 과세표준계급 세 율
인 원 소득금액 산출세액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4. 과세표준계급별 종합소득세신고현황

(단위: %, 명, 백만원)

2 0 0 0 합계 1,528,649 100.0 32,018,932 100.0 5,444,841 100.0 

1천만원이하 10 969,847 63.5 7,068,340 22.1 341,609 6.3 

1천만원초과 20 426,796 27.9 10,898,466 34.0 1,301,870 23.9 

4천만원초과 30 87,541 5.7 5,293,224 16.5 999,302 18.4 

8천만원초과 40 14,373 0.9 1,363,151 4.3 324,983 6.0 

1억원초과 40 25,886 1.7 4,102,266 12.8 1,238,089 22.7 

3억원초과 40 2,296 0.2 887,861 2.8 316,425 5.8 

5억원초과 40 1,910 0.1 2,405,624 7.5 922,563 16.9 

2 0 0 1 합계 1,669,182 100.0 36,209,526 100.0 6,402,319 100.0 

1천만원이하 10 1,087,227 65.1 7,933,868 21.9 383,433 6.0 

1천만원초과 20 426,836 25.6 10,710,499 29.6 1,268,015 19.8 

4천만원초과 30 97,088 5.8 5,982,225 16.5 1,121,381 17.5 

8천만원초과 40 18,331 1.1 1,753,940 4.8 408,384 6.4 

1억원초과 40 34,131 2.0 5,449,915 15.1 1,600,211 25.0 

3억원초과 40 3,058 0.2 1,183,339 3.3 411,162 6.4 

5억원초과 40 2,511 0.2 3,195,740 8.8 1,209,733 18.9 

2 0 0 2 합계 1,841,553 100.0 41,836,681 100.0 6,694,286 100.0 

1천만원이하 9 1,195,334 64.9 9,103,319 21.8 388,987 5.8 

1천만원초과 18 469,998 25.5 12,022,886 28.7 1,247,126 18.6 

4천만원초과 27 109,530 5.9 6,881,380 16.4 1,141,945 17.1 

8천만원초과 36 21,074 1.1 2,048,798 4.9 424,201 6.3 

1억원초과 36 38,792 2.1 6,217,819 14.9 1,631,329 24.4 

3억원초과 36 3,744 0.2 1,466,120 3.5 460,160 6.9 

5억원초과 36 3,081 0.2 4,096,359 9.8 1,400,538 20.9 

금융소득신고자1 ) - (35,331) - (3,642,331) - - - 



재정포럼 1 1 1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대한여론을파악하고정책제언을수렴하기위하여주요일간지의사설및칼럼 등에실린조세·

재정관련내용을발췌, 소개하고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의견도게재하고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한국

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이런의견

저런생각

신용불량자대책, 첫발은뗐지만

정부가 어제 신용불량자 대책을

내놓았다. 이른바‘배드뱅크’를 세

워 여러 금융기관에 빚을 진 다중

채무자들이 신용을 회복할 수 있

는 길을 열어주고, 한 금융기관에

만 등록된 신용불량자들한테는 상

환기간 연장 등 채무 재조정을 해

준다는게 뼈대다. 세금을제때 못

내 신불자 딱지가 붙은 사람들을

구제해 준다는 내용 등도 들어 있

다. 눈에확 들어오는획기적인방

안은 없지만 이로써 신불자 문제

를 풀기 위한 단기 해법은 마련된

셈이다. 정부와금융기관에서는이

번 대책이 제대로 시행될 경우

1 0 0만명 정도가 신불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고 한다. 그렇게만된다면우리 경

제에상당한도움을 줄 것이다. 하

지만 불확실한 요소가 적지 않은

만큼 후속대책을 잘 세워야 할 것

이다.

특히배드뱅크가안착할수 있도

록 하는 게 중요하다. 신용불량자

문제 가운데서도 난제인 다중 채

무자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느

냐는 상당 부분 여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많은금융기관들이

참여하게 해야 한다. 또한 채무자

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

조건을 다듬어야 한다. 조건이 너

무 까다로우면 다중 채무자들한테

는 별 도움이 안 될 수 있다. 도덕

적 해이도 막으면서 신용회복의

길도 열어주는 지혜를 짜내야 할

것 같다. 채무 재조정 방안 등도

마찬가지다.

잘 알다시피 신용불량자 문제는

우리 경제에 큰 짐이 되고 있다.

지난 해 말 현재 3 7 0만명에 이르

는 사람들이 신용불량자로 기록돼

경제 활동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런저런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지

않은가. 이를 풀려면 정부의 이번

대책만으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중·장기적으로 가계대출 등이 적

정한 선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시

스템을 정비해야 한다. 가계와 금

융기관, 정부의행동양식을재정립

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쉽지는

않다. 그렇다고경제상황이나아지

기만을기다릴수는없다

2 0 0 4년3월 1 1일자한겨레신문사설

기대되는선제적투기억제책

땅 투기 대책을 중심으로 한 정

부의‘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이 1 0

일 발표됐다. 땅값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올 1월 1

일 기준으로 지난 해보다 평균

20% 가량이나 올랐을 만큼 최근

땅값 급등이 심각함을 감안할 때

늑장 대응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그러나이번정부안은토지에대

한 매입 보유 매도 등 단계별로

투기 차단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높은인구밀도를고려

할 때 앞으로도 상당 기간 토지

수요가 늘어날 것이므로 적정한

토지 공급책과 더불어 토지에 대

한 과수요를 경계해 땅값 급등을

막는 등 땅 투기를 선제적으로 차

단할 필요가 있어 그 효과가 기대



1 1 2 2 0 0 4년4월호

이런의견

저런생각

된다.

우선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

는 곳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사

전에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

는‘토지투기지역 조기지정제도’

가 도입된다. 각지자체가일정규

모 이상의 택지를 조성하거나 농

지에서 도시지역으로 용도 변경을

할 경우에도 사전에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또 토지보유·매도에관련해서는,

땅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도

땅값이 급등할 경우는 주택처럼

양도소득세 탄력세율을 1 5 %포인

트 범위에서 적용하는 방안이 제

도화된다.

다만 정부는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불가를 고수하는 한편, 시공

사 세무조사 강화와 재건축 조합

에 대한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한

다는 등의 기존 방침에서 별로

달라지지 않아 분양가 안정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질

적인 분양가 안정책이 절실하다.

이뿐 아니라 주상복합아파트 분

양권 전매 금지가 오는 3 0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분양

되는 곳에 현재 투기바람이 몰리

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라는 점도

문제다.

아울러 지난 해 말 시효 완료로

폐기된 개발부담금제도 시급히 재

도입해 개발이익을 노린 투기세력

이 끼어들지않도록해야한다. 땅

투기로 빚어진 과중한 토지비용은

결국 주거비를 압박하고 기업의

원가부담을 높여 기업경쟁력을 떨

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는 선제적 땅 투기 차단에 만전을

기하기바란다.

2 0 0 4년3월 1 2일자국민일보사설

빚내서경기부양해도되나

정부가재정조기집행을위해올

들어 두달여 동안 한국은행 등으

로부터 7조원이나 빌려 썼다고 한

다. 경기가 워낙 어렵다보니 한푼

이라도 서둘러 풀겠다는 당국의

뜻을이해못하는바는 아니다. 그

러나 세수가 확실치 않은데 무리

하게 빚을 내 쓰고 본다면 총선용

경기 띄우기라고 비난해도 해명할

여지가없을것이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은 중요하

지만 어디까지나 최후의 수단이어

야 한다. 재정은한번 악화되면원

상회복이 쉽지 않고, 국민 모두가

그로 인한 고통을 떠안게 된다.

IMF 환란 이후 재정적자를 면치

못하는 것은 직접 보조나 세제혜

택 같은 선심책을 남발한 데 원인

이 있다. 이번에 정부의 예측대로

경기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다행이

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정이 다

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될 것은 뻔

하다.

우리가 그나마 세계 신용평가기

관들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는 이

유는 재정사정이 비교적 양호한

편이기때문이다. 재정건전성이나

빠진다면 고유가와 원자재난 같은

외생변수에 취약한 한국 경제의

신인도는 언제라도 무너질 수 있

다. 당장다루기쉽다 해서재정에

함부로 손을 댔다가 치르게 될 대

가는실로엄청나다.

올해 세수전망은 낙관하기 어렵

다. 정부는 법인세와 부가세가 들

어오는 이달 말에 여유가 생긴다

고 하지만 더 이상 '세입 내 세출'

원칙까지 어겨가며 돈을 풀어서는

곤란하다. 이미 풀려나간 재정이

경기진작 효과를 낼 수 있게 최선

을 다해야 한다. 돈을 적재적소에

풀었는지, 그리고돈이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지 세심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 추경 편성이나 재정

난을 피하려면 한푼도 헛되이 사

라지게해서는안된다.

2 0 0 4년3월 2 3일자경향신문사설

‘재정유동성위기’웬말인가

정부가작년말 재정자금이모자

라 한국은행 차입금 1조원을 제때

에 갚지 못해‘재정 유동성 위기’

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던 것

으로 최근 알려졌다. 12월3 1일에



재정포럼 1 1 3

뒤늦게 양곡관리특별회계를 통해

돈을 끌어다 막았지만 그것으로

끝난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1년

단위의 나라 살림을 여기서 벽돌

을 빼다가 저기에 박는 임기응변

식으로 대처한 것은 문제다. 정부

의 허술한 재정 관리를 드러낸 이

런 사태는 대외신인도를 위해서도

절대재발돼서는안 된다.

물론 정부 설명대로 작년 초부

터 재정지출은 전산으로 빨리 처

리한 반면 세금은 은행을 거쳐 천

천히 국고로 들어오는 바람에 자

금 수급에 차질이 빚어졌을 수 있

다. 정부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서였다고 설명하지만 지출 초과 1

조원이 합리화되지는 않는다. 기

업이라면 일시 부도상태인 이런

재정 유동성 위기가 기초적인 자

금 수급계획을 세우지 못한 데서

비롯됐다는 것은 어이가 없다. 가

계에서도 모자랄 돈은 미리 꿔서

라도 마련해두는 법이다. 하물며

나라살림에서 쓸 곳은 많은데 세

입을 미처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한심한 일이다.

정부의 본예산뿐 아니라 부족한

예산을 조달하기 위한 추경 편성

이나 국채 발행은 모두 국회 동의

를 전제로 하고있다. 정부의자의

적인 편성과 집행을 제한하기 위

한 것이다. 그런데 세입을 초과한

지출 금액이 무려 1조원에 달했던

것은 무계획적인 예산집행으로 잘

못된것이다. 만일경기 악화로 세

입이 줄어들었다면 과다 지출로

예상 밖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

을 것이다.

또 우리가 경계하는 것은 올 들

어 정부가 이미 7조원을 차입, 올

해 총 차입한도 8조원에 육박했다

는 사실이다. 이미막대한 지출초

과의 양상을 띠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여당과 정부쪽에서 벌써부

터 추경 편성 논의가 흘러나오고

있어의구심이높아지는시점이다.

정부가‘일단 쓰고 보자’식으로

예산 집행자세가 방만해질 경우

총선후 인플레를 가속화시킬까 우

려된다.

2 0 0 4년3월 2 3일자서울신문사설

벤처부실결국국민혈세로막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2 0 0 1년 벤처기업에 지원된 프라

이머리CBO 2조 3 , 0 0 0억원의 만기

가 5월부터 올해 말까지 집중적

으로 돌아온다. 지원금액 가운데

6 0 0 0억원 이상이 이미 부실화했

고, 만기연장 등 추가 자금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우량 벤처기업

까지 도산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

이다.

기술신보의 실사 결과 돌려받기

어려운 금액은 6 , 2 5 5억원으로 추

산되고 있다. 기술신보는 프라이

머리CBO 발행 당시 부실이 생기

면 전액을 보상하기로 보증을 섰

기 때문에 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 문제는 기술신보가

이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점이

다. 기술신보 내부에서는 재정지

원을 받아야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결국 국민의 혈

세가 들어갈가능성이 큰 셈이다.

프라이머리CBO 부실화의원인으

로는 벤처경기 퇴조와 함께 정부

의‘퍼주기’식 지원이 빚어낸 도

덕적 해이가 꼽힌다. 특별한 사용

처 제한규정이 없다보니 일부 벤

처기업인은 지원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접대를 위한 술을 사는 데

쓰기까지했다는것이다. 오죽하면

벤처기업인들 사이에서 정부가 주

는‘눈먼 돈’이라는 말까지 나왔

겠는가.

설령정부가추가재정지원을하

지 않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 하더

라도 기술신보가 정부 예산을 쓰

는 출자기관인 이상 국민의 혈세

는 이미낭비된셈이다. 따라서도

덕적 해이를 일삼은 기업인과 관

리 소홀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게는 법적 도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한다.

벤처기업의 무더기 도산을 피하

자면 어떤 형태로든 일부 만기 연

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

러나 문제를 덮어두는 식의 일괄

지원은결코 용납될 수 없다. 옥석



1 1 4 2 0 0 4년4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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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생각

(玉石)을 가려 빚을 갚을 능력과

의지가 있는 기업에만 지원을 해

야 할 것이다.

2 0 0 4년3월 2 3일자동아일보사설

세금감면과고용이만나려면

정부가 2 5일 발표한 고용창출을

위한 세금 감면 계획은 획기적이

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신규고용을

창출하는 창업에 대해서는 중소기

업, 대기업을막론하고 5년간 법인

세나 소득세가 일부 또는 전부 감

면된다. 또 대기업이 신산업 분야

에 창업이나 분사(分社) 형태로

진출할 때, 또는 1 0대 차세대 성장

동력산업에 투자할 경우 출자총액

제한대상에서제외된다. 지금까지

는 1 5대 기업그룹이 타기업에 투

자하고싶어도순자산 25% 이내라

는 제한에 묶여 있었다. 비록 2년

간의 임시조치지만 이 족쇄를 푼

것은큰 진전이다.

2 0대 절반이 무직자라는 풍자가

그대로 수긍될만큼 우리의 고용

구조는 지금 최악의 상태로 접어

들고 있다. 여성 인력은 퇴장되고

있고, 비록 저성장 기조는 유지하

지만 고용은 좋아지지 않는 이른

바‘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나고

있다. 일자리도 없고 벌이도 시원

찮으니 소비도 위축되고 있다. 따

라서 지금은 경제 집중 방지라는

명분보다 고용 확대를 위한 대대

적 투자, 앞으로 1 0년 2 0년을 먹고

살 신성장동력을키워야 할 때다.

해외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지금

이 바로 적극적 안목과 사고를 넓

힐 때다.

이렇게 볼때 아직도 우리의 갈

길은 멀다. 우선 신기술과 신경영

이 어우러져야 할 1 0대 성장동력

이 2년간의 임시 장려로 열매를

거둘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기회

에 외국인 투자 유치에 온갖 인

센티브를 주는 외국 수준에 맞춰

모든 규제를 대폭 철폐해야 한다.

특히 경계해야 할 것은 이 대책

이 선거를 앞둔 인기만 노린 나

머지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는 빨

리 후속 구체안을 추진하기 바란

다.

2 0 0 4년3월 2 6일자문화일보사설

눈덩이처럼불어나는나랏빚

정부가발행한국고채잔액이지

난 1년 3개월 동안 4 0조원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나랏빚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의 차입금을

빼고도 올해 3월 말 현재 1 5 0조원

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러다간 재

정이 국가경제의 최후 안전판으로

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된다.

1 9 9 7년 말 5 0조원에 불과했던 우

리나라의 국가채무(지방정부 채무

제외)는 2 0 0 0년 말 1 0 0조원으로증

가했다. 그리고 3년여 만에 다시

최소한 5 0조원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까지 7년 연속 적자살림을 하

면서 체질화된 적자 예산 구조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고령화 속

도를 감안한다면 나랏빚은 앞으로

도 당분간늘어날가능성이크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GDP) 대비국가채무비율이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훨씬 낮다는 점을 들어

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

만 선진국과 우리를 비교하는 것

은 적절치않다.

우리나라는 대외의존도가 높고

성장 역사가 짧아 선진국에 비해

경제의 안정성과 성숙도가 낮다.

예기치 않은 충격에 더 민감하고

민간의 충격 흡수 능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유사시 마지막 버팀

목인 재정을 선진국보다 몇 배 튼

튼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다. 외

환위기 당시 재정이라도 건전했기

에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실업자

를 구제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우

리에게 두고두고 교훈이 돼야 한

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경각심을 갖

고 나랏빚을 줄여 나가기 위한 본

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

치권도 재정 적자를 심화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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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성 공약을 마구 쏟아내서는

안 된다.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경제와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

면 우리 경제가 중장기적으로 건

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찾는데 전념해야한다.

2 0 0 4년4월8일자동아일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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